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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껴‘ r흡;f4는 19 77 뉘 |갱l ’회해하씨.J ft :lJJ월減|처의 후1커에 잉강-:4' 하고 

1977 年 j쐐댐 統 6t 끽l，';j ii-: 으 | 죄 }었 89 인 듭‘g웰 ·을 남 겨 次3버 닝u듭;~값 홈f 

j폐1t어l EL 움을 수7] 쑤| 한 것 입 니 아. 

2. I ~핑싫洗計 i힌 r꺼 갱증 갚펴“가 IÌ ' JJ싸쉰 Ul젖 i읍 60 次:까 지의 증슷굶~fi융짧는 

밟 l 輯으호 이 미 J니 'flJ 하었고 , 不역 2 輯에 는 第 61 次승議 ( 7 a, 5 I 

22 ) 부터 꺼 93 次능; ，셔i、 ( 78 ， 11 ， 21) 까지의 結져i듭 4t싫E! 었으 며 

第 94 次以後으l 승혀짜;;밍는 앞으로 삶刊 될 第 3 輯에 收錄한 i까定 

입 니 마 . 

3 . 不칩·料에는 紙 때 IYA 係로 서IJ (:f ~다사 11 ' 써 t승 'lJIJfHf 으로 하 였으 묘료 

l피rg ~" i 가 죄‘ 2E 단 경 우에 는 |쐐 휩 afc 니 t ，;}，\j .효 本 fïP ( 삼溶 企폐 院 i왜짚El統 

Ät )펴 zιr흉i 싫 7 2-140 3 ) ε 김 l‘값하시기 바랍 니 마 . 



1977 年 座i평統計調훌훗務者슴議 

1 • 補成經維

가. 1977 年 國룹統計調훌支部長융짧 ( 77.6. 29 ) 에서 本쫓흉者융흘훨 

플 調효本部에 設협하기로 하였음. 

나. 各調훌支部의 f옮薦에 依경아 橫 ÞJt하여 第 l 次 本육짧를 77 ， 7.δ 

開健하었씀. 

다. 土地 및 山林資꿇 評↑뼈플 위한 l평係機홉성융짧에서 本훗錢者용 

홉훨에 山林ff 戰휠을 i될加하여 i뚫쏠하기로 하었 음. 

2 • 存純期間

1977.7.6-1979.12.31 (30 個月|챔) 

3 • 辦 成

1977 年 國富統計調종本部의 幹事인 經홈企헬îJl完 調흉統計局 훌-

準課長이 옳長이 되며 그 構成 要員 名車은 마응과 같음. 

아 n 。

所隨機 i휩 쇄k 級 姓 名 4備 j용‘ 

r ιδ 

-~-_ .. __ .‘--•_ . ---------

經洛企훌IJ I찮 헬; 늠d '~ 金景中 출êt -ßt ( fJ검효本部‘ 幹事 ) 

行政뿔초왔官| 金 泰 뚫 77.7-78.11 
} 調좁本部 

4’ | 趙 훌 甲 78. J 1 -

‘ 



所屬機開 職 級 姓 名 備 考

經洛:企홉IJ 院 行政事務官 南 緊 家計資塵調효支部 

B훌 水 塵 部 ~ 申定형 71.7"'78.2 

~ 崔 炳→ 烈 78.2-78.5 個A企業

~ 安在克 78.5-78.6 資塵第 I 支部

~ 徐永勳 78.7-

韓國 銀 行 調 3좋 ~ 金 iE 洙 政府및 처外資塵調훌支部 

휩훌國處業銀行 ~ 金春植 法A資塵調흉支部 

中小企業銀行 1/ 尹南烈 77.7-78.8 
個A企業

~ 閔周鉉 78.8-- ￥젓흩홍調좁第 2훨B 

國 民 銀 行 4’ 南 圭 弘 - {固A企業贊塵調죠第 3 支部

山 林所ff) 
i山林資原冊究

~ 究 官’ 金圭憲 78.5-~林野地및 山林폼f뼈 

k 

4. 擬 能

本案務者융議 構成員은 調-좁本部의 要휠으로 마음業移을 ‘짧行함. 

가. 1977 年 國富統計調효 훌本計劃j 樹立

나. 1977 年 國富統計調좁 蘇合指針書作成

마. 各種評↑뼈基揮表의 作成指針設定 및 g숱책홍表檢릅j 

라. 各調효部門別 細部計劃(調호 結果表，調호要領等)檢討 

마. 部門었Ij 및 結合結果分析

11}-. 其他 調효上 各種間趙，몫 解決

사. 土地및 山林쩔塵評뼈를 위한 훌本計劃 樹F..및 綠合結果分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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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61 확 >

1978.5.22 , 

1 • 농수산부에서 작성한 동식불 평가기준표중 다음 사‘항을 보완 

하고 68 년도와의 대비표， 작성지침서를 작성하여 자운위원회에 상 

정키로 하었음. ( 별첨참조 ) 

가. 식물 평가기준표 

( 전체사항 ) 

。 68 년도와 비교하여 볼때 육성 년수가 대체로 - 빨라졌으므 

로 그 근거를 파악토록 하였음. 

。 각자산별로 경과년수가 내용년수에 도달했을 때의 잔가율 

을 5%로 간주하였으으로 이에 따라 각품옥별 정율을 산출하여 

기 업토록~ 하였읍. ( 밤나무 ) 

。 기 작성된 사과，감나무등의 육성년수 산출근거를 파악하 

여 동일기순으로 밤나우의 육성년수플 결정토록 하였음. 

。 밤나무 육성가격이 사과나우 육성가격의 1/16 에 져나 

지 않아 사과나무와 밤나무의 육성년수에 이르는 투입비용을 재검 

로하도록 하었음， 

나. 동물평가7J순표 

별점과 같이 결정하 -었땀. 

o 한우:암·수별，연령별， 지역별 가격 

o 젖소. 고기소， 、 말 : 연형 별， 전국평슐 가격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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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기타동불:성숙，미성숙，시기별，전국 평끌 가격 

2 • 각부문별 조사표 검토 

가， 각부문별 조사표율 검토한 결과 erro r ~달 check 할 항옥이 

설 정되어 있지 않아 이 문제콜 5.23 자료처 리 실무자 회의 에서 

논의하기로 하였음. 

냐. 법인부문에 있어서 현실에 가까운 자산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자산재평가액 자료-플 이용하는 경우 각품목별 자산 채평가액 난이 

섣정되어 있지 않아 동 지·료를 이용하여 각품목별 취득 가격을 

파악할 수 없어 77.12.3 1. 현재의 총자산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 

로 순자산엑은 자산재평가액을 총자산액은 취득 가액을 이용하여 

평가할 경우 각 자료에 적용된 윷가배율에 차이가 있으므로 결과 

분석상 문제점이 내재함. 그러나 법인의 자산올 품꼭별，취득년도 

벨로 독립 조사할 경우 조사업무량의 과대함을 감안할때 현재와 

같이 품옥별 취득년도별을 계속 나열할 수 밝에 없을 것입. ( 일 

본의 경우 동일) 따라서 현 조사방법에 의쏟토록 하고 조사결과 

의 분석시 이플 감안하기로 하였음. 

3. 기타사항 

62 차 실무자회의 개최 

가. 일 시 1978.5.29. 10:00 

냐. 장 소:국쑤통계초사본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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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안 건 : 개 인 기 엽 표 본설 계 

‘ 
첨부:동품평가 기준표 및 62 차 희의결과 참조 

식윤평가 기춘표 

- 5-



< 체 6~ 차 >

1978.5.29. 

1. 6 월초에 깨춰 예정인 국부통계 자문위원회에 상정할 아래와 

같은 회의자료를 검토하고 일부 - 수정보완하여 상정하기로 결정하였 

..Q.. 
t:! • 

가. 개인겨엽부운 표본설계 앤 

나. 잔가윤표 (앤 

다. 동식물 평가기준표 암) 

라. 불가배율표 및 건물평가기준표 작성지칭 샘 

2 . 각부문별로 본조사부턴 사후조사까지의 

차기회의까지 초사본부에 제출둠록 하였음. 

첨 부 1 • 개 인 기 업 부운 표 본설 계 엠) 

2 • 잔가율표 밴 별책참조 

3 , 동식물 평가기둔표 (샌 

세부 업무추진 

4 , 물가배율표 및 건물평가기준표 작성지칭 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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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첨 ]-1) / 

個A企業部門 <農林換、菜 ) 標本設計 ( 案 ) 

1 • 標本設計의 ’꿇本총件 

本調효을 위한 標本設計에 充足되어야 할 옳本총件으로 마음 

事Z당을 考-慮하였다. 

가. 주어진 機算規模內에서 最大의 精度를 얻도폭하며 

나. ]象쩔〔規模와 作業훤 및 調효혈 의 資흘흩調표으l 熟練度 및 당f存 

調경쪼資料의 活用面을 動案하여 標本地I츠플 選定하고 

다. 調효합은 많存 훌훌家經淸調흉員으로 하고 調효期間은 60 日間

으로 한마. 

러 推定 f直는 道別塵業小分類別 資盧짧m模別로 分類할 수 있도록 

한마. 

2 • 標本設計의 基本計훌j 

훌훌水塵部門資塵調조도를 위한 標本設計의 基本종件을 精足시킬 수 

있도록 適正標本을 設計함에는 極히 어려운 技術的인 間題가 많이 

있었으며 業種에 따라 相異.한 쳐이 있어 蘇合的이고 包홈‘的인 標

本設計에는 어려운 ，힐이 많마. 따라서 뚫水處部는 標本設計으l 方

向을 決定화기 위하여 試驗調효를 쫓拖한 結果 作脫生塵量을 中心

s 로한 뚫家의 資塵짧은 i훌別로 콘 差異가 ‘ 없음을 調효結果에서 

얻 었마. 

-7-



따락서 企業찮을 |徐外한 米뚫9='心의 웰-찢(îj 훌~ ÄJ펴오E 는 J같水 gg部에 서 

多쇠:.r셈 터정죠하고 있 는 쉴켰〈經‘하파，;j ~표地 [츠많本 갔口플 등Ml1한검象 o 로 

하었다. 

싫家經濟훌념잖地~~평本의 f표集Bl은 執他 10a 以-上의 j갚3.J( Wl Jil 

줬定義에 따론 상家로 채따되어 있으며 試앓場- 字짧等의 法^은 

I~外도|어 있 마. 

;;$: 않本온 任·효많本選월方法에 i월성Ij로 f표 J굉댐을 i휩5E하고 있￡며 

않本設計는 層化 3 段確率比例法에 의한 샘 ili 法을 휩꿋하고 있으며 

第 I ?X 抽出은 市현面， 弟 2 次 抽出볕位는 ^口씬서스 뭘합選定한 

^口히.~죠 l츠로 하고 월 3 次 抽出빨位는 찮家로 되 어 있다. -

3 • 앉本設計 

가. 標本으l ‘크기 

米5해生뚫쉴초의 강j~ 겨ζ 듭날差 

道特i갤 lÜ훌으l 許容誤i흘 

金평特{生 f필의 許%초짧i닫 

η= 

-

t:/ 
2 s 

cv 2 

1. 96 2 X 0.74 2 

(0 ,025)2 

= 3 ， 366 듬 3 ， 375 戶 -

0 . 74 % 

7.00 % 

2.50 % 

허적 죠도地 {츠 짧= 3 , 375 戶 -:- 15 = 225 地션 

< 8-



￡월 딩Jj標本農家 配分 E훤 

i훌 統:家口數 (N) 、/ N 地~敎
t댐책;짧 fi 

別 뱀g分率 
家 敎 (추출율) 

호L 호 % 호 
{5! 훌짧 260.623 511 1 1 .4 26 390 653 

江 原 137 .854 371 8.3 19 285 530 

忠 北 161 .993 402 9.0 20 300 

/忠 南 296 , 900 545 12.2 27 405 740 

全 北 271 , 774 521 1 1. 7 26 390 703 

全 南 433.265 658 14.7 33 495 880 

앓셜 北 416.466 646 1 4. 5 33 495 818 

&힐 南 333 ;.6 44 578 12.9 29 435 770 

311 

원 2 . ，싹 97ζ f.469 i I00. 0 I 2단 3.3:1 702 

나. }혐 化

本 標本設計에 있어 서 l협化의 指標는 全國的j흐로 |可- 指標

를 使댐하여 l댈化하였 o 며 指標의 選定은 獲쳤率， 輪j렐率， 짧率， 其

他 水;f!J安숲짧率 , 養꿇J.~청R~전 ‘ 짧;훨 짧?셜率 탤웰~i홉뚫家率 , 戶뀔 輪;뼈面 

-9 ‘ •. 



積等 農家資塵과 關係가 있는 事짧을이 考↓월되 어 있부며 또한 道

別로 l훌을 設定하었마. 

다. 標本抽出

1) 1 次 抽出 車位 ( 붙. [ñj ) 

各 I혈에서 農家敎에 比例하는 確率比1제法을 適用하여 2 個

의 물‘面을 抽버하였 마. 

2) 2 次 抽出單位 ( 行政上里핸1- 調훌地 l츠 ) 

抽出된 물i 面內의 各별폐의 總、孩口월家 給面橫 輪地面橋 짧 

面積 果f펴찮家 養초용뚫家동의 딸料를 짧뚫하여 이를 利댐하여 아시 

l혈化하고 各l혈에서 1 個의 별폐쓸 抽出하였다. 

3) 3 次 抽出볕位〔많핫 ) 

抽出된 各 里洞으| 統잖컸-)좁表를 緣地面積 l順으로 作成하여 

15 個의 標本웰家를 系流抽出하였마. 

이때에 抽出間l햄은 마음 算式에 의하였마. 

!i nt i 
NZ 

fi = f t" 1 + f i I f i 3 

pz.jK )( 갚i존!L U 3 

p t"j Pi jk 

, { 
υ
F
 

X 
P‘ -

K 
--­

. J 
-. 
t 

. z 
-P4 

P4 

-
Ij 

여기서 

, ‘ 끼 -



fi = i 번째 i월 의 綠抽出率

nz' = t" 번째 道의 絲;標本찮家敎 

‘、
.Nt" = i 번째 道의 統;싫家敎 

pij = i 번째 道의 j 번째 l휩 의 ~싫家數 

p.i jK = z' 번째 道의 j 번째 I홉 의 K 번째 현‘面의 tf6;1.;;승家옳t 

pz' jK'e = z' 번째 道의 j 번 째 l혈 의 K 번째 둠面의 e 번째 

등h~ 경H~ *쉰겼갚Jf(敎 

략. 推 定 式

I ) 道別 f-均 f直

g z X DjK 

Xn = 
z k 

z ηDj 

j 

2) 숲國 平均 f直

x= L; X D W n 
’ I: . nνD 

X = D'노의 평균치 

XnZ'K = D 도의 ZK j 조사구 K 농가의 특정치 

nnj = n 도의 j 조사조구의 표본농가수 

Wn = D 도의 총농가수 

마. 分散 推定式

Vr 3 = VX' + Vη z _ ZVXη 여기서 

Vx a -- ---L Z 」g- Z ( λ강h-Pgh • Xg)' (L:x )Z g Lg_1 h 

-11 -



Vn" = 
1:: Lg z ( ηgh -Pgh' ng)Z 

(I::η )3 g Lg-l n 

Vxn = 
Z 

Lg-I- k (Xgh - Pgh • Xg)' 
Ex 1::n g 

(ngh - Pghj • ng )' 

Vr' -= 환‘렐 

l상， = 특청치의 분산 

Vn ' = 표본농가수의 분산 

VηX=X와 η 의 공분산 

Pgh = g 군 (group ) 의 총 표본농가수에 대한 

g 군내 h 충의 표본 농가비율 

Xg = g 군의 표본농가 특성치의 총계 

ηg=g군의 표본농가 총계 

ngh = g 군의 h 충의 표본농가의 합계 

라.서울 부산의 標本家口 抽버 

1 ) 서울과 부산시에는 農家緣흙調훌地당가 없으므로 農業基本

範計 調훌LK 를 利用하여 처象農흉롤 抽出한다. 

2) ’ 77 年末에 作成한 상훌業基本統計 縣合表上의 용훌家口를 調

표댄 養號빼로 나열하여 숲蘇口의 lL 로 계통추출하여 서울 
은 50 가구〔농업기본통계 표본농가 508 가구) 부산은 75 가구 

(옳業基本統計 標本家口 771 家口 )률 選定하여 調훌쳐훌家口로 

한다. 

-t2-



4 ‘ 農家*'쭉洛調좁地 fK 뚫뚫 

| 표 본 l 지 구 ’ 지 구 ~ i 휠추! 지 구 ~ | 번 호 i 농가수 

경 기 | 19 여주， 접동， 당진 5 

03-0 II 인 천 , 역 곡 , 괴 안 20 이천，대월.고담 5 

021 사흉 남 ζ。↓ 4 

03 1 고양， 원당， 신원 22 강화， 송해， 하도 5 

041 평택，팽성，두정 23j 연천，군남’섣상 21 5 

051 포천 , 군내 , 유교 14 24 가평. 상. 항사 | 5 

061 안성 , 미 양， 양지 15 25 양주.화도.차산 ‘ 5 

071 김포， 대곳， 대농 26 가평. 상· ‘ 행현 21 5 

08 1 양추 , 주내 , 고읍 16 

09 1 평택， 포송. 석정 2 계 26 개 지구 I 390호 

10 1 여 주 , 송서 • 왕대 16 

11 1 고양，원당，도내 14 강 원 

12 1 광주 • 광주 • 장지 16 04:'01 영월 서 쌍홉 2 1 5 

13 I 김포， 대곳， 석정 15 02 삼척 • 삼척 • 남양 1 I 15 

14 1 화성， 향남. 하길 15 03 인제. 남. 어온 1 14 

15 I '-' 4’ 백토 15 04 병주. 강동， 운산 21 15 

16 1 파주， 적성 , 주월 J 5 05 원성 , 소초. 장양 21 15 

17 1 이천， 대월， 대대 15 06 횡성. 횡성. 영영표| 15 

18 1 용인 , 원삼 , 사암 15 07 양양 . 현북. 히·광정 | 14 

13 -



i 찰홀T-J날-영 i 표 --핍| 군 AI 
농가수 | 변 호 

며 i 표 본| 
| 농가수i 

보은 -경주 | 15f 

구 

。
τ
 

보
 

05-05 15 ;소~:l 
。 。거진 

15 진압 초평 진천 06 15 옹정 서연 

15 수정 보은 。

τ
 

보
 

15 가오작 남 

09 l 영월 
10 I 양구 
1 1 I 심·척 15 초정 북얻 창원 08 15 적노 삼척 

15 단평 감곡 음성 09 15 안천 3 동
 

춘성 12 

15 회석 신니 중원 10 15 개수 2 대화 평창 13 

15 오창 강불 괴산 11 15 낙풍 옥계 14 I 명주 

15 가곡 용산 영동 12 15 철정 -줄
 

두
 
’ 홍천 1 5 

15 신돈 맹동 13 15 용단 2 정선 정선 16 

15 평기 이원 옥천 1 4 1 5 와수 5 서 철원 1 7 

15 용정 초평 진천 15 15 구만 간동 화천 18 

15 대성 청산 .Q..‘j , -'l..!. 1 6 15 부평 남 인제 1 9 

15 임산 /싸낱같 
o '-영동 17 

15 탁
 

。
τ
 

신니 충원 1 8 285'호 지구 19 개 겨l 

15 향산 가곡 단양 1 9 

15 명앙 봉양 제천 20 1 5 북
 

충
 ‘ 

15 덕상 증평 괴산 05-01 

지구 20 개 계 15 금천 . 청주 · 02 

15 

15 

주포 

덕천 

봉양‘ 

가곡 

제천 

04 I 단양 
0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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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영 7좋7r좋 지 구 
지 구 명 

l 1 표 본 l 지 구 l 
~I 

번 호 농-자수 1 번 혼 | 
충 남 I 06-20 I 청 양 청양 학당 1 5 

06- 0 1 I 연기 조치원 상| 14 21 1 공주 겨1 룡 급대 15 

창 1 5 22 금신 」1깅L 깅 ’二 수영 l 15 

03 예산 고덕 석곡 15 염지 쌍축 | 16 

04 ’ 지곡 14 24 청약 적곡 미당 | 1 5 

05 I 천원 성환 매주 ‘ 15 25 대덕 1 6 

06 I 부여 인u 처 u 칠산 15 26 논산 15 

07 I 공주 우성 대성 15 27 천원 성환 율금 l 1 5 

08" I 서천 서천 태월 15 

09 I 부여 임천 단사 15 져l 27 개 지구 1405 호 

10 I 당진 순천 광천 15 

1 1 I 보령 청소 장곰 | 15 전북 

12 I 아산 염치 λ11-E「 15 01 부안 부안 동중 l 15 

13 I 서 천 서천 화성 15 02 임실 임실 이도 | 15 

14 I 서 산 태안 징-산 15 03 완주 3:.'È드 고광 l 1 5 

15 I 서산 성연 영천 | 15 1. 、 " 04 1 정읍 이평 두전 | 1 5 
、

161 홍성 장곡 천태 15 05 익산 오산 오산 | 1 5 

17 I 홍성 흥동 신기 15 ‘ 06 완주 이서 남계 { 15 

18 I 논산 두마 광석 15 07 부안 보안 하업석 l T5 

19 I 픔산 금성 . 화담 15 08 남원 구생 제천 ! 15 

• J5-

、\



지 구 명 
! 표 관 i x| 구 -1 '-~--~ 
농가수 번 호 지 쿠 영 농가수 

~ 07-09 I 김 제 죽산 ’ 홍산 15 전난 

1 0 I 고창 신림 걱C〉:。 111- 1 5 08 -01 광주 상무 15 

1 1 I 익 산 용-안 용두| 15 02 보성 별교 봉립 15 

12 I 김제 만경 ζ。느 λ 。L 1 5 03 함평 월야 정산 ’ | 15 

13 I 순창 복형 농암 15 04 해남 문내 동외 15 

14 I 옥쿠 임피 읍내 15 05 강진 강진 목회 1.. 1 5 

15 I 고창 해려 고성 1-5 06 구례 광의 대산 15 

16 I 옥쿠 임피 보석 15 07 승주 별량 ￡1LLλ ~ 15 

1 7 I 장수 계내 ;nl; 「iL 15 08 영광 염산 만안 15 

18 I 남원 보절 서치 15 09 장홍 장홍 향양 15 

19 I 고창 해릭 사만 15 10 광산 3기。;L ; 「iL 송대 15 

20 I 순창 인계 도똥 | 15 1 1 I 목포 이로 15 

21 I 임실 임실 7口L 서 。 15 12 I 합평 학교 석정 15 

22 I 무주 적상 삼유 15 1 3 나주 봉황 」”2-j「l 15 

23 I 점읍 산내 예틱 2 15 14 영광 군남 설애 15 

24 I 견안 정천 모정 15 15 우안 현경 가엽 15 

25 I 장수 계내 영덕 15 16 담양 봉산 제월 15 
t 

26 I 진안 정천 월평 15 17 고홍 포두 1곽g 초 L 15 

18 여천 소라 현천 15 • 
겨1 ， 26 개 지구 1 390，호 i 19 I 허| 남 옥천 송잔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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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우 명 i’ 표 본r l 치 번 구 i 
농가수 호 i 지 구 명 

i 표 본 1 
; 농가수 

남연 사평 l5 o ~-.o 3 월성 안강 $냉 2 15 

21 창성 진원 선적 15 04 영천 영 천 조교 1" 5 

22 ; 나주 남평 풍립 15 05 영천 r 영천 화홈 15 

성전 영흥 1 5 06 I 상주 상주 낙상| 15 

24 I 화순 이서 칭랑 15 07 I 급롱‘ 개령 신흥 1 15 

25 무안 청계 청수 15 08 상주 숫 'è1- T 도남 l 15 

26 담양 ~J- 고 。킥 오?강 15 09 경산 남산 하대 | 15 

271 창장 부산 토계 15 1 0 선산 해평 과곡| 15 

28r 광양 옥룡 율촌 15 1 1 여Q 이 E 기계 내단 15 

291 보성 도동 명봉 15 12 의성 .二nL A 。서 초전 1 5 

30 1 영양 영암 개신 14 13 예천 보운 가곡| 15 

3 1 1 여 천 삼일 적량 15 14 안농 풍산 싣양 | 15 

‘ 
321 곡성 죽곡 봉정 15 15 。ll-퍼 。드- 풍산 마애 | 15 

33 I 진도 입회 석교 15 1 6 달성 성서 장동 l 15 

" 
1 7 。'ð oJ= 입암 홍구 1 15 

겨l 33 개 지쿠 495호| 18 I 고령 덕곡 성용| 15 

19 1 월성 의동 석계 l 15 

경북| 20 c、54 -/‘r 부석 감곡 l 15 

09-01 1 포항 용홍 15 21 울진 울진 봉평 15 

02 ~ 청송 ~소 。 월믹- 15 22 jaiI 」「그L 가산 학하 15 

. -17-



|표 본 ; 
!농가수 

영 지 구 
구
 호
 

!표 본 ÃI 
농가수 i 번. 

명 구 지 

김해 1 15 떤
 

| 

팩
 

l 

뿔
 

진
 

사덕 대저 15 신평 봉양 

15 절천 

1 5 노산 광도 

15 대포-구평 서포 

15 진옥 설천 

남해 

! 사천 
! 남해 

i 밀양 

15 

ζ
 닝
 

-

‘ ;"'1 구 j 

i펀호」 
i O9폐 의성 

외기 벽진 성주 

동영 15 개안 물야 봉화 25 

부쿠 며
 

U 
H 
} 
「울진 26 

15 평기 남산 경산 27 

15 해동 령례 하남 15 .5õ..그l 
。 ï천

 
그
 
n 청도 28 

15 율립 이전 함양 안의 1 5 인량 창수 영덕 29 

15 명촌 

대 1합 신당 

거창 ‘ 서연 

외산 초μ원 북-15 평호 소보 군위 30 

15 찬E갱 15 도평 현동 -';.1 ιL /‘.., ~→­
。 。3 1 

1 5 모곡 거창 15 

15 

동
 

천
 

‘ 

‘ 

수
l
 

펴
。
 

창수 

l그 -‘J 
τ /a 

영덕 32 

15 산월 송정 진례 김해 켜O
 

u 
T 
-" 33 

15 성곡 금산 영요 고성 

15 부리 1þ'정 산청 495호 지쿠 ‘ 33 개 

15 월계 봐산 대합 창녕 

15 원내 ， ι느」고 
ï 진양 경남 

15 운암 진암 양보 하옹 1 5 학성 울산‘ 10- 0 1 

1 5 양구 
Z{ 

。
。r , 하동 15 서상 거제 거제 02 

1 5 조리 금
 

D TP-양산 1 5 가포 마산 03 

15 하촌 대의 의헝 1 5 가야 말산 동옹 함안 04 

15 황대 웰립 안위 

l ‘ 

함양 1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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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값풍| 지구영 

1 0- 26 I 울주 웅촌 점단 

271 동영 광도 안정 상촌 

28 I 합천 율곡 본천 3 

표 본 l 지 구 | 지 구 명 
농가수| 변 호 

15111-041 북제주군 조천 조천 

15 05 1 남제추군 

15 06 ’ 

;;z. 0 
동ïr 강정 

안덕 화순 

29 1 거착 북상 월성 내계 15 07 ’ ’ 사겨l 

08 ’ 대정 하;포 

계 29 개 지구 435호 091 북제수군 애원 수단 

표 본‘ 
농가수 

15 

15 

1 5 

15 

1 5 

‘15 

10 1 제주시 아라 1 동 15 

제주 1 1 I 북제주군 구좌 하도 1 5 

1- 01 1 제준 이도 이동 1 5 12 ’ ’ 평대 15 

02 1 남제주군 서지 하효 1 5 

031 북제추군 한림 、옹포 1 5 계 12 개 지구 180 호 

5 • 全敎調효 " 

農林뼈경훌資흩풍의 숲敬調검E業種 및 쳐‘模의 範圍는 다음과 같은 

原Jllj下에 選定하였마. 

가.政策資料에 크게 이바지되는 王훨業種과 짧模 

나. 資塵짧面으로 보아 比童이 크며 事業1*敬가 적은것. 

마. 標本詞호로서는 推定이 법뽕뚫딴것 딱락서 廣業資꿇調효의 숲敎 

調효業種 및 親模의 範뼈는 드E殺웰菜外에 겉씁훌흩. 풍~r • 훌菜등의 經

-19-



할 ~JL模가 큰 企菜엎에 限하여 숲敎듭周표키로 마음과 갇이 그 規模

플 決定하였다. 마만 술敎調경tfiJi模 以下는 ‘ 標本調효에서 포착되도 

록 하었다. 

農業숲敬調효 화象業種 및 親模

。 動 物

소 40 頭以上(한우.유우. 육우) 

닭 3.000 휩以上 

돼 지 100 頭以上

。 植 物

果樹 30 ha 以上

훌田 20 ha 以上 ‘ 

양송이 t 전 재배농가(법인제외) 

動物숲敬調흉敬 

한 T 。 79 가쿠 

젖 -까‘ 223 4’ 
고기소 4 4’ 
돼 지 578 4ν 

닭 2 , 515 '" 
겨l 3.399 ~ 

植物全敎 調3훈數 
’ 

‘사 961 4’ 
감 92 4’ 

-20-



감 율 

복숭아 

상 전 

포 도 

양송이 

、

、

293 가구 

167 4ν 

36 /ν 

161 ~ 

27 ι 

534 ~ 

겨 2.271 <" 

'-21-



演業部門標本設計

L 標本設計의 基本총件 

- 本 調훌를 위한 標本設計는 ‘ 마음 基本총件을 고려하였다. 

가. 陳業基本 통계 標本調효I츠와 l司- 地域￡로 J J 0 조사구중 42 

조사구로 하였다. 

나. 뼈業基本 통계조사시 식별된 緣t활者 家口 20.460 호중 409 호 

를 標本敎로 하여 추출율 1/’ 50 • 全#緣當훌家 口의 約 1/300 이 

되도록 추출하였다. 

다. 市道別 - 激業別 총화는 陳業基本 統計調옳時 식별된 市道別

陳業別 家口敬에 比例하였다. 

2 • 推 定 式

( 

X - r: rXX 300 

訊 明

X = 국부통계 經;훨흩흥銀 

r = 옳本鏡計調효던內의 推出된 국부 統計 標本#

X - 국부 統計標本#의 資흩훌 iti 

3 • 국부統計 調훌德本 選定

가‘· 市道別 標本

-;2 ‘ 



1 ) 標*調좁 

‘ 

市 道 ~!J 辯、本家口數 ..rN 配分.Lt率 흉송 本
’ 

山 120 10.9 2.8 12 

흉였 1.635 40.4 10.2 42 

샤감 4.442 66.6 16.8 69 
l 、

忠 南 2.195 46.9 1 1.8 48 

全 北 908 30.1 7.6 31 

숲 F퇴 5. 576 74.7 18.8 77 

、

낀혈 ~t 2.847 53.4 13 .5 55 

힐훌 南 、 ’ .765 42.0 10.6 43 

濟 州 972 31.2 7.9 32 

’ 

計 20.460 396.2 100 % 409 

---------

[J f 



2) 全 敬 調 좁 

t없 총응 AA. 模

市 道 別 計
80 후 以上 內 水 面

서 울 23 7 J 6 . 
용￡ 나l 189 184 5 

‘ 
g 옳었 35 18 17 

江 原 1'0 & 4 
‘ . 

/忠 南 ‘ ,, 24 , - 24 

忠 北 8 - 8 

全 北 32 - 32 

숲 南 45 20 25 

‘ 慶 北 9 8 

、 ‘ ‘ 
월현 南 42 22 20 

8￥ 州 -

計 418 258 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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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표본오차 

c 'vCX) = Cx ν「IIτ-E5τ7JKJ ;-j9-￥J굽j 
n I이 

5. 분 산 식 

V =:::. N2 (J X Z (• - Tr) ( 1 + BZ - 2Px yB) 
η N 

6 • 續業全敎調좁業種 및 規模

。 연근해願業 80 t 級 以上의 선박이 있는 家口 및 事業#

o 內水面陳業 : 養植業을 王로하는 家口 및 事業1*

「S η
 ι
 



期待抽出誤差 (Sampling eror) 

c . v (x) = cx‘ /c ~ .:. ! 1 ) ( 1 + Bζ 2pxy B) 
’ n N 

x = 推~t없家數 

N = 調호I~敎 
i _~ 

n = 標本듬멤효I츠 Í2Q: 

B 
cy 

= cx 

c :x. = 
71 (xk Z

) 

앓本調좋ß: 家口敏 _ XZ 

x • ‘ 72 年 12 月 標本調훌l츠分 絲:續家갖~ ( 가정 ) 

(yk 2 ) 

ay • 70 年 標本調효I즈 家口敬 y 1J 

cy = 
고 • 70 年 12 月 標本調훌f츠分 談강\1. ~깐 흩t 

xk 72 年 , 2 月 演쫓 口 값 ( 가 정 ) 

yk 70 年 12 月 뼈 家 口 敎

p - ---F조혼- χ한二깐즈X ---- ---- -
xy = ι~공공 그 -싸xT) - Cξyz-:.- - ñ-yzT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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林業標本設를十 

I • x간짧폈#으l 극소 iE 숲敎調쪼로 한. 

2 .댐鏡당에서 옳行한 영립엽許可들 所持하고 事業을 經홉하는 숲 

家口 및 事業뼈를 調효혀짧으로 한다. 

林業숲數 調-곁E敎 

양 요 업 ’ 132 . 가 쿠 

육 럼 업 527 ι 

표 고 버 섯 884 ι 

별 목 업 52 ~ 

計 . 1.595 ι 

-ι7-



( 별첨 ]-2 ) 

個A企業部門 ( 非題林德業 ) 標本設計 廣)

-中小企業銀行-

1 • 조사범위 및 대상 

가. 業 種

1977.12.31 現在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광엽. 제조엽. 도소때 

및 음식숙박엽. 건설업. 전기 gas 수도사업쏠 영위하는 개인형태의 

전사업체 

나. 지 역 

전 국 

다. 자 산 

유형고정자산 및 재고자산 

랴. 소유주체 

자기소유자산 및 사용자산 

2 • 모 칩 난 ( Population ) 

가. 각종 Census 리 스드 

@ 종업원 I 인 -4 인 규요에 대한 정보플 얻을 수 없읍­

( 제초엽 , 광업 ) 

@ 도소매업의 경우 상품중개업.무역업. 연초소매업.우내식당등 

일부 엽종이 제외되고 있음. 

@ 작성후 2 년정도 경과함에 따락 폐업. 이전， 신설등 유고업 

。。
• 



체가 많음. 

@ 반면 종업원 규모별 모집단 사업체수를 알 수 있음· ‘ 

나. 국세 청 개인 사업체 Master File 1977 년 12 월 31 일현 재 

개인기업형태의 숲황業#륜 훤쩔테이프로 만듬어 조사본부에서 보관 

하고 있는 것￡로 

1) 총업원 1 인 -4 인 규모의 사업체를- 포함한 가장 광범위하 

고 포괄적인 최신의 자료이 며 ( 수록내용 : 別없칼照、 ) 

2) 산업분류가 세분되어 있어 Sampling 方法여하에 따라서는 

推定의 精度도 상당히 提高시킬 수 있음. 

3) 業能. 種目分類가 標f뿔庫業分類와 원칙적으로 흥일하고 마만 

일부엽 종이 마르게 분유되어 있￡나 이의 조정 이 가능함. 

다. 센서스 사엽체수와 국세청 사업체수와의 비교 

국세청 (7 7.12.31.) 센 서 ， -;.ι 

저| 

업 

업 

2.142 1.768 (7 3.12.31 ) 광 

;ζ 

-•- 91.861 84.325 (7 3.12.31 ) 

전기 gas 수도사 업 s - ‘ 

건 설 4. 109 1 • 982 (7 6. I 2 • 31) 

도·소매및 음식숙박 606. 164 528 • 497 (7 6 " 12 • 31 ) 

1 ’ 
져| 704.381 <., 

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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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母集댐確定 

國짧Ff 電算테이요내에 수록된 개인사업체 옥록윷 모집단￡룩 

한다 . 

3 • 조사방법 

가. 당챙 상주조사원 47 명과 임 시조사원 약 250 명을 통한 面짧 

式 他計王義 調효 方쏠에 의 한다. 

나. 全敎調효와 標本詢표를 병행한마. 

다.全敎調효部門과 漂本調호部門 

숲敎i챔훌 및 ;標本調효業# 

전 T /A .3ιa← 사 표 S1-￡ ‘ ::t‘- 사 

업 종 부 문 사업체수 

2 • 광 - 엽 2 • 광 업 l 
석탄금속광업 442 ( 기 타 광 업 ) I J' ~700 

3 . 져| .::t. 업 3 • 제 ‘ :f: 엽 

Q) 종업원츄모[{) 인 ( 전 수초사부눈을 I 90. 608 

이상(단， 섭유제 ! 제외한다) 

조업.기타제조업 

퉁은 종엽원 100 

A이상) 

-3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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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전 -/A「 ζ -ζ7 사 j소 jL깅<!.. z::.‘- 사 

t-- -업 「흥 부 운 l 사업 체수 。닙~ 경~← T 님 τ n 사엽체수 

@ 사업체와 수입액 1 , 253 

30 .000 천이 상 ‘ 
、

@ 기타 ~~ 가r( 검'>.l 낀 ; Fr 

4 • 전기가스및수도사업 5개 

5 • 건 설 엽 5. 건 업 4.109 

~ • 도소매및 음식숙박업 929 톨할도·소매및음식숙방업 605.235 

( 호텔 관광호탤 • 

슈퍼마켓 ) 

~ 
I 

‘ 
계 2 , 629 겨| 701.652 

4 . 과거 國富統計調표짧本設計例 

1968 년도 우리나라 국부통계조사시 개 인기엽 部門調훌에서 j꽃 

휩굿했던 標本抽出 方法과 1970 년도 日 ;本의 國富就計 ÓÌ월경E方숍을 . 擬觀

해 본후 금번에 援折코자 ‘ 하는 標本設計業에 대해 서숱하고자 한 

다. 

가. 1968 년도 우리나라가 探把했던 S ampling 방법 

J) 조사범위 

개 인기 업 행태 의 全事훌용1* 

- 3 ]-



조사방법 

ffiH필-調짚 他計式병행 표본조사 전수조사와 eÞ 

표본추출방법 : )휠化二段榮落抽出法 @ 

모집단파악 3) 

정부산하기관， 협회 사엽체꼭록 국세청 Census 자료 

화 -
중
 

4) 

충화 (32) . 市道別j햄化 (1 1) 

(8 ) 

산엽분류별 

사엽체수총화 

궁훌 i뽑 事業 1* 敎 I휩 {I:: 의 

;;z. 
-:r 
‘-종 층의분류번호 충번호 

5 개의 사엽체를 갖고 있는 동·읍 ·연 o 1 -
중
 

4’ 9 6-o 2 εζ 

。‘2 

~ 19 10-1 3 종 3 

~ 49 20-1 4 층
 

4 

~ 89 50-5 중 S 

• 90 ’~ 199 1 6 -
종
 
‘ 

총
 

6 

~ 

4’ 

200- 499 

500-

2 7 

2 8 
.' 

중 

7 

8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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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集 평 

.原 flJj的으로 行政洞 련面을 母젤흑落으로 히-여 여기서 제 1 차 

추출단위인 標本 洞·현‘ -때을 선정하고 마시 지12 차 추출-단위인 標

本事뿔休흘 선정하였다. 

6) 摩本抽出

(1) 第-次抽出별位 

표본설계의 특성 x z" U = 1. 2 ......... 32) 의 각각에 대 

하여 狼立的무로 만든 x z" 플 갖는 때. 현‘ 面 菜E죄 l훨內 事첼설1*敎 

l절에서 배정된 수딴큼의 동 • 읍 · 떤을 狼立댄j으로 뽑고 Ze rouni t 

층에 대하여는 표본을 배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전체적인 표본은 

각 xz' 에 서 狼立的무로 뽑은 標本 iliû • 련 • 面의 合이 된마. 

(2) 二次抽出별位 

많本;ifrû. 힘 • 面의 사업 체조사에서 얻은 사업 체 영부달 마시 

道딩U 事業#敬I홉녔IJ로 정리한 마음 이를 플 (fame) 로하여 이 틀에 

서 배정된 i표본사엽체수만콤 임의로 추출하였다. 

7) 推 定

전국총계 

~ ~ J '~I Mh z' j .-, Nh t' j k 
X’= I: μ ι ---- μ L; x hijke 

h';;l t';;'l j~1 mhij 따 nh z" jk e 

여기서 
、./、~

Mhij ......... h - 숭분츄 t - 도 j - 사업체수 총내 모집 

스
 
’ 라

 
‘ . , 

꺼
 
J 끽

 ν
 

/ 



η1ht" j ......... h- 중분류 

A 
T 

Nh i jk ...... h - 중분유 

z - 표L j - 사업체수’ 층내 표본집락 

t - 도 j -사엽처|수총 

k - 표본집략내의 사업체수 

nh t'jk .: .... ;h- 중분류 t - 도 j - 사업체수충 

k - 표본집락내의 표본사업체수 

Xhijke ...... h - 중분류 , -도 j ‘-사업체수충 

‘ 8) 標本誤差

算出하지 

나. 1970 년 

k - 표본집락내의 표본사엽체수 

ι- 표본사엽체 특성치 

않았음 

日本의 國富統計調효 않本찮計方案 

f固A企業部門을 크게 뚫林 水塵·業과 非優林 水꿇業ξL로 分類

하여 별도 Sàmp\ling 을 行하었는 바 여기 에서는 꼴行과 -짧聯이 있 

는 非앓林 水塵業으 Sampling 方法에 대해서만 그 짧要를 훌杓한 

다. 

1) 9 개 地域으로 1던化 

2) 調좁I츠 I컴 fι 및 p.S.u 선 정 

제조업 60 %以上 ( D ,) • -
3 

4’ 30 - 60 % ( Dz) • 
15 

4ν 30 % 未滿 ( D ,) • ._1 
10。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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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정도는 여기에 마시 +쓸 숭함. 

3) ‘ PSU 內 ‘ {iDIA事業休r~ 分

E 銀業 金團 不亂l塵 운수 통신 

Ez: 건설 저|초 도 • 소매 써버스 

I’ 
-IJ 

• 4) 추 계 方法 :(]) 않敎를 혁E純Mï大 

~ . 모집단 지 역 별 제조업 층별 ( D" Dz , Da) 산업 

대분유별 (E ， .E z) 쓸 모집담a로 하고 

@ 댐內모집단수 
녀
니
 

+ 
( 

AT 

-
계
 -

업
 -2 

사
 -

너
드
 

% 

5) 標本誤差 10 개 資@홀에 - 대해서만 懷.本誤差플 算出하였음. 

5 • 않本設計 (案〉

本標本設텀-뚫에 서 는 上記 1ltã)zß한 諸·융件과 1969 년 도 우 리 나라 

가 .l*:JJ굿한 標本抽出方法을 컴슬照히- 여 全致허혜짧와 標本調흉方法을 佛

行 끓根하여 銀業. 쩔gi줄業. 建設業. 용f.\캉E 業. 宿 I빔등흙에 대 해 서는 

Stratified random Sampling 方法을 힘꿋하고 i般小完 및 행〈食店 

業에 대해서는 Stratified two stage cluster sampling 方法쓸 

折하고 한다. 

숲敎해효돼門응 前述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짧本調 3훌分에 대해서만 

언급딴다. 

가.기본조건 

Sample Design 에 서 밤드샤 고.려 해 야 할 事l당은 대 략 t::}움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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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다. 

<D 숲#등I렘효현象業#敬 : 約 12 , 000 채以內 

@ 精度의 ￠ LFE1 I τ~‘. 

@ 모집단 자료 利用의 容易度 및 그 信賴性
‘ 

@ 結果報告훌의 內容 및 集計能力所훨時間 

@ 作훨의 t협純 11:; (표본추출 進定의 차계산 ) 

@ 特異한 ’資塵의 추정 

나. 製造향 짧本設홉十 懷)

훌필 i높경흩 銀業 建設業 者l37c 펄 宿?白業에 대한 標本抽出은 l훌化 

훨純任意抽出法에 따르고자 한마 • 

1) J홉 化

E붙 쓸섣，쐐 分챙 었Ij Æ~ f l:; 

11 개 市道別 I휠化 

2) 標本敎 tIè定

a • 標i똘훌業分類別 짧本鼓 

숲#않-本敎 12 , 000 사業#中 숲敎調효業1* 2 , 600 을 除外

한 9 , 400 개 를 마읍과 같이 훌0월한다. 

.,. 36-
’ 



흩E 폈 分 짜혀 7J IJ 穩 本 敎

「거::. 추 출 윌-
I 968 년 | 197D 년 l 

· 우리 나라 。El l1a-

38 전수조사 
15 

08 
15 13 

30 

72 전수초사 1 5 500 
15 

50 
30 11 

20 
50 50 

62 
170 50 

80 ’ 150 

30 ’ 

、

산엽분류 

고。L 업 

처| ~‘~ 엽 

。~ -티「 

건 섣 엽 

도 매 업 

속/- 박 업 

일빈- 소 매 

음식점업 
、

4.0 

2 , 

계 8 , 

b • 地域몽IJ 않本敎 

-律Et:J으로 뀔월#敎에 比t젠하여 홉O결 한다. 

3) 않本事業짧 h훌하쉽힘혜짚 

선정된 앓本業#에 매하| 徒業員해模끼IJ分布블 調효하여 各

種 Census 자료의 iiE業훨챙{흥別 f읍않를 흩照‘하여 特定lJI.짧에 操本

이 偏重되는가 
E 
-E 닙

 
} ’ 여

 
- ilJ웰효한아. 동시에 有故무否 t 전화번호 많 

本 o 혹서의 j댈合性 둥도 調효하여 本 ID렌효가 |궈뼈히 수행되도록 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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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推 定

가) 結 果 表

I . ‘ 숲 國

〈所有資塵)

@ 산업 소분츄. 자산소분류. 자산액 (Gross Ne-t ) 

@ 산엽소분류. 자산항옥. 종업원규모별 ( Gros s Net ) 

@ 산엽 소분류 자산의 취득년차 자산항옥분유 ( Gr‘。ss

Net ) 

@ ' 산엽중분류 자기사용 대여 자산중분유 ( Gros s Net ) 

@ 산업소분류.자산액규모별유형고정자산액 및 채고자산 

액 (Gross Net ) 

(便用資題)

@ 산업소분츄， 자기소유. 임차 자산소분유별、 유형고정자 

산액 

Il • 地 域

(所有資塵)

@ 산업 소분츄 자산중운유 (GrossNet) 11 개 市道성IJ 

(使用資꿇) 

@ 산업소분츄 자기소유 임차자산중분유별 유형고정차산 

액 ( Gross , Net ) 

나. 推 定

1) 推定은 l협別로 마음 各 Code 中 結果表집계에 필요한 것 

g u • 



‘ 、
、

을 選定하여 推計한다. 

2) 추계에 펼요한 00 de 

層 Oode (산업세분류 및 지역 ) 종업원규모 Code 사업체 

추출형 ( 전수조사 표븐촉사|츠別 ) 확대승수 Code 자산분츄 ( 6 '담위 ) 

내용년수 Code 취득년도 물가배율 취득가격 신풍가격 시가 자기 

소유사용 대여 임차별 Code 新古의 |츠分 Code 

3) 전체 자산액은 Ownership Base 에 依해 - 推計하며 숲國의 

‘t純資꿇題 (Net ) 와 統;資흩훌짧i ( Gros 8 ) 은 마음과 같이 計월한약. 

i ) 純餐꿇짧 (Net ) 

x N = ζ ζ --Ni AH xrtj -0 + A: 
a o ni a 

CD x￡ : α 라는 ￥￥효흥쩔휠 ( 활’꿇d、 分짧 ) 의 숲國 合計

<z> Xai j: i 충 j 번째 표본사업체의- a 라는 資깐홍의 再調

達1뼈짧 :‘ 

•.: 8 L 
XazOj = 경 Xßij" pf• 끼 r 77 - t 

Xβ t
O 

j: i 충 j 번째 표본사업체의 β 략는 황塵( 6 Co de ) 

取짧↑뼈~ 

Pt
β 

• 77 ß 라는· 쩔塵으물가배율 · 

t 取級年度

L ‘ 

7 n - t 耐用年혔 L 年 取냈後! η - t ) 년 경과한 資
z 

잔가율 塵의 

δ
 
7 

1 1 



UM 

찌
 

확대송수 i 총의 @ 

同-함. 적용방법은 中古品 f2: 7] IJ 없 이 新品
@ 

‘ 
@ 

숲敎調효分 A 는 

統、資E흩銀[ (Gr‘。 ss ) 

Xaij 핀 + A G 
ηt 

--“ . ,
Il--

‘ 

ζ
 
·t xa= 

ii) 

Xa'i j: 再取得↑때짧 但

a) 행da取짧일때 

짜ij= g xpz.j·Pta→꺼 (X ßi j: i 총 j 번째 본사엽 Jf:. 

티X得 1뼈찮 ]자산의 β 라는 체의 

中古品取得일때 

때，" j 댁→미 X 김늄] 
Z 
8· 

b) 

Xaij = 

다)標本誤差 

앓2능흡륙差를 대해서안 총계에 전체자산액 0 .1 
t 자산小分類 

한다. 보고자 計算해 

계산한다. 가지고 자기사용자산만쓸 2) 자기소유 

같다. 

J • 2 trEl i싸 (Ni -η" ) 젝 
n' 

a 

마읍과 a) 는 精度(a 자산의 3) 

--G a a 

Xi 

_ Xi)Z 

Nt" 

( Xij 

~ --” 
Z 

걱
 

η
 

·?4 

N 

-m 2 

κ
-
끼
 

-.to-



?삼 X ij 
x = -1=1 

η1 

i :훨 

마. 小充業 ’ 및 정k食宿?白業.標本찮計案 

1 ) 擺 要

S t rat.if‘ ied two stage cluster sampling 方法을 뾰하고 

자 한다 r 

製造業과 |可-하게 Stratified random sampling 을 하게 되연 

精度面에서는 보마 찾 :而에 근사한 推定1直을 求할 수 있겠a나 標

本事業#가 地域的￡로 너무 ￠範閔하게 分散되어 훗좁管理가 어려 

워 지고 非標후;誤差가 커 질 우려가 있 A므로 小完 및 軟食宿油꿇에 

대해샤는 精度가 마소 떨어 지 더라도 Cluster sampling 方法을 겼굿 

하고자 한다. 

다만 j렐化抽出합의 *좁度提高라는 長‘역과 集落抽出의 왔力 贊用

절강이략는「 長펴-을 잘리기 위해 일담 處業別(-廠小첼菜 餘食店業)

地域別 ( I 1 개 行政m‘ j첼 ) ‘ 事業#敏別로 l쩔化플 行한 다음 各짝의 

I휩內 한j 돕‘面을 母集落으로 하여 二뚫 策落抽出을 行하고자 한다. 

2) J협 化

a) 塵業別 l휩化 (-般小充業과 宿油業 ) 

b) 地域別 j필化 ( I 1 j固市道 ) 

c) 事業#敎別 l뭘化 

-41-



사업체수 층화의 기준 

중 s 개 사업체 

2 중 6 9 

3 중 10 19 
‘- ’ 

4 충 20 ., . 
z 、

49 ‘ - -‘ -
5 중 50 99 ‘ t 

6 중 100 - 1 99 

7 풍 200 -- 2 99 

8 'õ" 300 4 99 

9 중 500 이 상 

’‘ 

3) Frame 作成

標本設計의 대상이 - 되는 §풍業分종흡플 Xi ( i = 1. 2 )라고 

할때 

i) 全國 에iïj • 둘， 面을 ifï;J • 몽 • 面內 χl 으l 사엽 체 가 있는 ‘ 집 

단과 없는 집단 o 로 나누고 

1i) 훌業#가 있/는 집단에 대하여 市 • 道폐로 l혈化 

’, 

ìiI.) 다읍 市 • 道 各各에 대 하여 事業休敎에 依한 I펄化作業을 

한다. 

iV) 이와 같은 作業을 i = 1. 2 에 대해 各各 狼立的으로 

-42-



行하고 

v) J협化作業이 끝난후 市 • 道別 事業#敎 I현別로 「第-'I!A.

}해벼훨位-뚫表」플 作成하고 그에 따른 「給標本힘j 둠面 및 事業#

敎 現況表」플 作成한마. 

4) 1 차 추출율 및 2 차 추출율은 마음- 表에 따르는 것을 

原 ~IJ으로 하었으며 지방의 경우는 이보마 마소 크게 하였다. 

抽 t션 쫓 表

3I층O 4 !총o| 5 종 I 종 2 증 
----- _ .. 

I 치-추출윤 
8 8 8 J 0 

2 차추출율 
2 3 

5) 標本事핏# 確듭경 E며표좋 

省略한다. 

6) 拖 定

가) 結果表

짧造榮과 |司-

5 

나) 推計에 μ、要한 Code ' 

10 10 

6 중 7 종 8 충 

15 10 7 

-
20 

9 중 
.---

4, 

50 

製i월경환과 |펴-하나 마만 I접 Code 이| 事業 1本敏I혈이 追1JD 됨 

다) 숲# 췄‘꿇짧은 0'힘1e rship Ba,s e 이l 의 해 f삶듬T하며 純贊

- .::;? -
、-

‘ 



塵t짧과 總、資용훌願은 마음과 같이 計·쩔‘잔 L .... ì .• 

i) 純資慶짧 (Net) 

꽤A
 

a 
r; 1I1 i m,i 
i --- z P 

m t n %) '" 
Xaijk + A ~ 

(1) Xaijk l 총 j 번째 표본집락내 k 번째 표본사업체의 

q 라는 資慶의 再調達 f뼈짧 

Xai jk =.~ X，β z. jk 앵 →「기 . r운 -t 

(모는 기호 표시는 필造業과 同-합 >

(2) 짧: 저12 차 확대송수 

(3) 펀걱 : 저I 1 차 확대 숭 수 
ηt) 

ü) 總資塵짧 ( Gro 88 ) 

G 
X 

.a 
z 과짝 ’성 
z mt j 

NtJ r; .G 
Xai jle + A ‘ 

nij k a ‘ 

川 新品따짧 Xaijk = r:. Xßi j’ k 편 →개 

(2) rp 古取得 Xa i j k ~ Xß i j k . pr; • îlX 
{J t . 0.3161 

m) 기타는 제조업 추계방볍과 同一함. 

i콰) .標本誤差

φ 資옳小分類. Gr‘。 88 N딩 t 별로 표본오차를 집계한마. 

2 

@ Vx = Z Mi (Mt. -mi ) S2 - + P -i}.1i· !vij 
t ”’ t 

l n . ηtt 
r; - __ . 

’‘ 1) 

-44-



. 

2 

Sz t" j Nlj - n t"j 
Nt"j 

、 ‘ 

_ Xai ) Z 낌Z ( Xa ij 

i 

t 
‘ 

mi -

、
l
l
J

.,
J 

--& 
-­

ι
 냉
 --­
”lJ ---‘ 

.t 

--
n 

α
 -
x 
-/

l、-
·?J .i 

Z 
% --

~Z 
j 1 t 

·”
J ‘‘ 

, •. 

‘ 
”δ
 

뻔
.
쩌
 

흉끓本榮쩍훌 j 번째 t 중 
Xaij 
nt 'j 

--Xai 

Xaij 
“ 

--

ntJ 크기 의 
f 

表考라.훌 

Form Mul tiple - Card layout φ
 

성 명 (13 ) 주소( 45 자리) 納秘￥홉鏡 (10 자리 ) 

교부년월일 (6 ) 춘 소지 Code (3) 주민번호 (I 3 )‘ 

영업장 
(6 ) 개엽년월일 (30 ) 상호 (30 ) 

(3 ) Page (4) 종목 Co (앵 엽태 코드 (2) 

FUler ( (3 )-셰무서 

f&(￥ C}f 

(2) 

Re.co :rd = 

과 (3 ) File 

. 

느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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ø 集落 및 標 本 事業休짧表 

일 반 소 매 업 읍 식 점 업 
충 ; 

모집략수 표본집락수 i 표 본수 모집락수 i 표본칩따 i 표 본수 

1 ，휩 33 13 199 1.; 29 i 

2 ，홉 65 20 191 27 

‘ U 

3 )훨 128 24 302 34 
、

’ 

4 j혈 306 38 718 70 

5 J뭘 424 46 610 63 
‘ 

6 J협 664 52 224 32 

7 JI뚫 332 42 “ r i; ‘ 
, 3 7 

‘ 1‘ 
- ‘ A 

8 J협 258 43 " 
'".Jo 

9 )혈 63 17 -
1、- I ’ 、 ‘l ‘ 

~ ‘ 

‘ ‘-‘- ’ 、r 

‘ 4 

計 2. 273 295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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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엽원규모 자산액규모 취득년차 펴역표 

종엽원규모 ! 자산액규모 i 취득년차 

4 인이 하 500 천 팩 만 1950 년 이 선 

19 5 1 - 1961 년 

5 인이쇼J.- 9 인이하 50D- 1 ， 000 천미만 I 1961 1966 년 

1967 '" 1968 년 

1 0 ι 19 ι 1 , 000- 3 , 000 ~ 1969 년 

1970 년 

20 ι 49 ~ 3 , 000- 5 , 000 ’ 1971 년 

1972 년 

50 ~ -- 9 9 ~ 5.000-10.000 ~ 1973 년 

100 /; -- 199 ι 1974 년 

20 0 ~ - 299ν J O. 0 0 0-30 • 0 0 0 ~ 1975년 

1976 년 

300 ~ - 499 ι 30 ;"0 00‘천 원이상 1 ι 1977 년 

500 인 이 상 

7 
/ 

4 



( 빨첨 ]-3 ) 

個A企業部門 ( 非앓林演業 ) 標本設計 (案)

-國民銀行-

모집단 파악 

1 • 모집단의 장의 

국부통계조사 제 3 지부 개인기엽자산부문의 모집단은 1 977. 

12.3 1. 현재 국내에 소재하는 운수. 창고. 통신. 급융 . 보험. 부동산 . 

사회 및 개인 서어비스엽을 영위하는 개인기엽 (비법인 - 단체포함) 

에 한함. 

2. 모집단에 관한 사정 정보 자료 

당지부의 모집단 파악에 기초가 된 자료는 

1) 국세청 M싫TER FILE 에 의한 개인사업 체 영부 

2) 행 정기관이나 협 회 및 조합 o 로부터 얻은 자료임. 

3 • 모집단 파악 과정 

1) 국세청 뼈ASTER FILE 에 의한 개인사업체 명부 이 용 

가) 국세청 파AST꾀R E‘ILE 을 당행 전삼 부에서 TAPE TO TAPE 

COpy 에 의해 개인사업체 영부를 확보하고 

나) 국세청의 소득 표준율표상의 엽송 CODE 와 한국 표준산엽분 

류표상의 산업소분츄별 업 종을 MATCH 시켜 업종별 CODE 을 확정하 

고 

다) 전국의 1 1 개 시도별 • 산업 소분츄별 모집단 사업 체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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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파악하었읍. 

\ 
、

\ 

/ 

2) 행정기관이냐 협회 및 조함으로부터 얻은 개인사업체 자료 

이용 

가) 산엽 세세분뷰표상의 ， 업종별 개인사엽 체수플 파악하기 위 

하여 우선 서울시내에 소재하는 중앙 행정기관과 협회 및 조합을 

방문하었음. 

나)여기서 얻은 자료에 의거 1 1 개 시도별 행정기관과 협 

회 및 조합 명부를 작성하였음. 

다) 작성된 명부에 외해 당부 직원이 전국 1 1 개 시도 행정 

기관. 협회 및 조합을 방문하여 업종별 재인사업체수를 파악함과 

동시에 각 업종이 허가. 동휴， 지역 특성웅을 조사하였음 

3) 각 자료 이용상의 눈제점 

국세청 자료와 행정기관 및 협회자료를 비교 검토하여 보 

연 아래표와 같이 산업소분류별 시도별 모집단 사업체수를 개괄적 

‘ 으로 파악할 ‘수 있겠￡나 완전한 모집단을 확정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음. 

l 

업 ￡。ξ 국세청자료 
행정기관빛 

1:IJ jl 
협회자료 

세 탁 업 
파악가 능 파악불가능 국세청자료이용 부동산임대업 

교육서어비스엽 
파악쏠가능 파악 가능 행정기관및 협회자료이용 부동산숭개업 

기 타 업 ’ a。‘t. 파악가능 파악가능 ..!二「 자료을 비교 채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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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보면 자료환 얻은 미용사협회에서 충남 직원이 rl_ ~ -6 , 일례로 

파 현황을 조사하여 \전수 미용엽소를 소재 문화동 대전시 지부가 

세우 판할. q .l 
꺼 행정기관 협회나 

업소뿐이며 

미용업소중 12 개 동내 결과 익-한 

口

T 7 개는 나떠지 5 개 엽소는 허가된 및 로
 
「서에 

였.Q.. 업소 허가 

엽 는
 

하
 

영엽을 허가없이 

중에는 

업종이 

해당사업체 

는
 

하
 

득해야 

당지부 

가) 허가를 

있으며 

같이 이와 

체가 

세금을 세무서에 업종이 는
 

있
 

/-­
T 할 영업을 나) 허가없이 

이런 。l~
/“ o • 업체가 。J....=..

\.õ L. 납부하지 

가장 

세금을 업체와 납부하고 

어스드-이 다치 g 1:i o~-vl t -6 "1 , 
이
 샤
 

모집단에 유L분이며 어려운 파악에 모집단 

。I~
，，-λ^ 0 • 비중을 →L갖 ‘곤 상당한 

표본 및 확장 모집단i 엽총별 지역별 자료는 같이 

추출 자료로 

상기 이상과 

종
 

사업체의 아니라 마흡할뿐만 이용하기에는 사업체 

.5!.. ‘_ . 따라서 없었음. A 
T 구할 nl ti c 

-(3，걱눈 은
 

-
흑
 

정보 관한 ‘ 엽원규모에 

보완 정보괄 모집단 필요한 모수추정에 
‘ m * 표본설계 -위한 조사플 

표본 추출된 주줄하고 표본조사구를 조사구에서 전국 위하여 

二L실시 시험초사를 제 2 차 작성하는­

표본초사구내 

ll~ 부록 
U ’ c. 전사업체 

파악 

표본조사구 

엽 벼
E
 t 

벼
E
 

여
「，
 

-
모
 

지
 

규
 

전국의 의하여 비율에 

조사구내의 

결j과에 

하여 

내의 

추별1 

하기 

사업체수를 

지역별 

규모별 

분포와 

엽총별 

사업체수 

지 역별 

이
「
 돼

 

닝

}
U
』
 

버
E
 

수l
 

여
「
 
샤
제
 

지
 ( 

샘
 

이
「
 ‘ 

쳐
。r

」
/
 벼
E
 

셰
이
 
죠
。
 

국
 
엽
 

엽똥별 

따라 

부
 
” 
」

어죠느벼 
닝 。2.표본조사구내의 한판 

、

‘ ) R 
) 

추정하는 

‘ ’ -‘ 

-사업 1처}수를 

’ ’ j‘ 



포비윷어f 따라 전국의 지역별 업종별 규모별 모집단 사엽체수들 

추정키로 함i 

- 표본조사구내 사엽체 전수조사 

1 . FRAME 작성 

국서| 청의 전국 caDE 표에 의거 1 , 779 개의 조사구를 설 정함 

( 표 1 ) 

2 • 조사쿠의 ‘ 총 화 및 표본조사구 추줄 ‘ 

1) 조사구의 풍화 
‘ ’ 

조사쿠내의 ， 사업체수를 기순으로 조사구플 9 개로 총화하고 

각충별로 조사구 명부를 작성함. 

2) 표본조사구 추출 

각총내의 조사구을 시도별로 정리한후 일련번호블 주어 각 

충별로 부여한 추출율에 의카 203 개의 표본조사구를 계통추출함 -

( 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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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 조사구의 충화 맺 충별표본조사구수 현황 

’ r 

! 총번호 내 
、

용 ’ t ‘ ~ 

구수 추출윷-

사업체기 없는 조사구로 이루어진 총 1 1 1 I 1/1 0 
、

1 - 5 개의 사엽체가 • 수챈하;고 있는 256 1/10 

조사구로 이루어진 중 

S, 6-10 160 1/10 

s ‘ 11-20 272 1/10 

S, 21-50 442 1/10 

86 51-100 
‘ “ ....... .... 

316 1/ 5 

&‘, 101-200 164 1/ 5 . 
S, 201-300 39 1/ 5 

S9 300 개 이상의 사업체가 소채하고 19 1/ 2 
‘ 

있는 초사구로 이루어진 풍 

계 1 .779 

-

표 본 ， 

조사구수 f 

9 

22 

13 

24 

、 40 

57 

29 

7 

7 

‘~ 
‘ 

- 거208 

_.-. 

단. 서울지역은 각충별로 1/2 배수하여 표본 초사구를 재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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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곡돕 도곡f 신교동 신정원수동 정동 누상통 상 

수동， 양명동 가. 공평통‘영등포 1 가.구파발동.원남동. 

신대방동.홍제 1 동，금호옹 4 가. 신운로 2 가.용산동. 상도 

3 동. 방화동.불광 1 동. 욱정동.와룡동.한남동.남가좌 2 

~~ 103 . -a I 조사구 표본 시 i 도별 ( 표 2 ) 

l 시 • 도 명 구 사 ::z­
'-'-i 표 .. ' 본 _. --

。

좋 

. ‘ 

국제시장 5 공구.광복동 3 가.남포총 2 가，국제시장 2 공쿠 

( 계 32 계 ) 가 

부
 
’ 

동광동 1 가.동성동， 신선동 3 가 r 사직동 i 충우동 1 가， 

봉래동 3 가， 전포 3 동， 학장동. 우동. 광복동 2 가 

범진동. 부암동. 수만동， 반송놓 I 과정 1， 동. 수정 2 동 

운현동， 동상동. 대인동.부전 1 동 

초정 

감천 .x. 
。.

산 

2 동. 、

( 계 26 개 ) 

송립 3 농， 해안동. 

인천시:공촌동，관동，송림 1 동. 악곡，과인동，장영동. 경 

송현 2 동， 심곡 1 동， 선화풍 • .5:.. 
。.

기‘ 

~. 

1 경 

숭의 2 동 

파정동， 인계동 

타:남떤，우려읍. 의정부 3 동， 안양 2 농.송단읍.강화 

수원시 : 평동. 

( 계 : 24 개 ) 읍. 안성읍.용인연， 김포읍 

천 ; 소양후 2 가， 퇴계동， 

기 

소양포 1 가 -
준
 

원 강 

초:도운농，영광동.금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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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사구 본조 효 

.ll.. 시 · 도 
、- - , 

개운동 원주 : 원 강 

옥천동.남운동 강릉 : 

북평읍 ， 홍천읍. 방럽연 ( 평창군) 기타: 

( 계 12 개 ) 

석고통 . 탑동 ， 북문로 2 가 . 남둡로 2 기-

용산동 ， 성서 동 

제천읍 . 영동읍 

청주 : 

충주 : 

B 
~ 

-줌
 

“ . • , 1 -; . , 

기타 : 

( 계 8 개 ) 

옥동 . 가정동 . 오정동，닫창동 ， 괴정 천동 . 효동 . 남 l “대전 : - -중 -

동 . 대똥 . 안영동 ， 삼성동 

부여읍 . 강경읍 . 연우읍 . 성 거읍 a 기타: 

‘ 

(계 : L. 14 개) 

도
。
 

효
}
。
 

신
 

노
。
 

. 

랩
 

도
。
 

• 

송
 

동
 

노
 
처
。
 

서
 

개
 

도
。‘
-
도
。
 

미
 

운
 

전
 

라
 

.::L ol-..'i:. 
tl C 。

-,.-.l :;ζ • 
~T • 

è!. 
-=r;-전 

,. ,• 

군산 : 

도
。
 

아
。
 

z 

τ
 

동
 

혀
 

u ￡
 -

삼
 

γ
 
} 
{ 4 이 려 ; • 

’ ? ’ 

부안읍;신태인읍 ， 김제읍 . 남원읍 

(제 14 개) 

-.:광주 삼쇼동 . ι유덕동 . 

기타 : 

남동 . 구동 . 서석동 . 동운동 . 신 

'< - 、

1 

’ 

동
 

다
。
 

용
 샘

 
서
 

도
。
 

동
 

-

안
 

용
 

무
 

전 .--- 냥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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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시 @도 j • 

진 

경 

경 

남 

"' -".-

남 

여수 : 

순천 : 

기타 : 

대구 : 

경주 : 

포항 : 

김천 : 

표 본 x 
~ 사 --.;L 벙 

덕충동，고소동，중앙동 ， 관운동 

행금동，장천동 

장성읍‘ 영광읍 ， 냐주읍 . 별고읍 

(계 : 20 개 ) 

통변동 . 조아동，신선동 2 구 . 비신동 4 구 τ 고성동 

2 • 3 가 . 봉산흥 1 구， 신임동 2 구? 비산동 3 구 ， 칠 

성 동 1 가. 태 평로 3 가， 남산동 2 구 . 침산동 2 구 . 대 

영동 3 구， 대현동 2 가 ， 대명동 6 쿠 

성동동‘중앙동 

학산동.대홍종， 제철동 

교통 ， 평화 2 동 

안동 : 텅영윤동 . 중구동 

기타 : 

마산 : 

울산 : 

진주 : 

:-Jiι o 
‘ò-'- . 

기타 : 

풍기읍 ， 경산읍， 구미읍 . 영천쉽 의성읍 ， 안섬읍 

영주읍 (계 3 1 개) 

현동 ， 웅남 2 동 ， 의장 2 동 . 중성동 . 합성동 ， 여좌동 

1 가 . 서성동 

일산동 . 임포동，옥교동 

향촌동 . 봉래동 . 대방동 . 옥봉동 

태 평 농 

장송포읍 . 삽랑진읍 ， 거제읍 . 하농읍 ， 대저읍 ， 거창 

읍 밀양읍( 계 22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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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본 조 사 쿠 n(->

--‘_.…---"……-‘… ... ‘· … --‘ ‘-~.-“ --…“‘ ‘· ‘•---… , 

제주 : 1 도동 ， 건입동 

처l "T-
기타 : 다}정읍 ， 서귀읍 ， 한럼읍 ( 계 5 개 ) 

3 • 모집단 사엽체수의 추정 

표본조사쿠쉴- 전수 조사하여 시도별 업종-별 총별 사업체수 

를 얻고 이에 의거 시도별 업종별 충별 모집단을 추정항， 

그Lλ1 
。..，

7J 

-. 
?

J 

쩌
 -
쩌
 

--,
J 

h 

‘ 

M 
Mhtj 

단 Mhij= 시도별 엽좀벌 충별 모집단 추정치 

mh z" j = 표본조사구 전수조사에 의한 . 시도별 엽종별 총 

별 - 사업체수 

mhi j 국세 청 자료에 의한 표본조사구의 시도별 업종별 

층별 사업체수 

Mh z"j = 국세청 자료에 의한 시도별 엽송별 층별 모집단 

까­
T 

h 도 t' 엽 총 j : 총 (사엽체수규모 ) 

4 • 업종별 종업원 규모별 모집단 사업체수의 추정 

표본조사구내 엽종별 종업원 규모별 사업체수에 의해 모집단 

('\J 엽향별 종업원 규모별 사업 체수플 추정 함‘ 

”’56~ 



콩식: Aii == 간깐F × &· 
mt 

단 mi == 표본조사구내 사업 체수 

mij == 표본조사구내 총별 사 엽 체수 

Ai == 엽 종별 모집단 사엽체수 

Aij == 엽종별 층별 모집단 사엽체수 

i 업종 j :충(종업원 규모) 

표본설계 

1 • 개 요 

표본추출의 방법은 조사구 및 표본죠사구내 개인사엽체를 각 

각 세 1 차 추출단위 및 제 2 차 추출단위로 하는 충화 2 단 추출법 

( STRATIFIED TWO-STAGE SA립PLING ) 에 따픔 

2. 표본초사와 전수초사 대상업체의 구분 

당지부의 조사는 표본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나 다음의 

경 우에는 전수초사 한다. 

1 ) 사엽 체수가 적은 엽총 ( 전국적으로 500 개 이 하 ) 

(워생 및 유시 서어비스엽.기타 사회 서어비스업) 

2) 육성운수업의 경우 비볍인인 개인회사 형태의 택시나 화물 

자동차업체 자산 규모는 차주 1 인당 1 대의 개인 택시에 비해 

상당히 크으로 육상운수업 전체를 표본조사 한다연 많은 오차가 

발생할 확율이 크기 때문에 회사 형태의 화울 자동차나 택시 업 

띠
 
“ 



엽체 이상인 4. 000 만원 

조사한다. 

자료에 

전수 체는 

수입금액 의한 3 ) 국세청 

화 ,3. 총 

충화 지역의 

a 
T 
-지역으로 1 1 개 다음의 소재하는 지역올 개인‘사업체가 

할함. 

’ 
기 호 :AI 역 조사구수 표본조사구수 비 -고 

D J 서 울 497 32 ? . 
D , -닝「‘ 산 199 26 

1ι 

D J 경 기 186 24 

D ‘ 강 원 99 12 

D6 중 북 57 8 ‘ 

남 D6 중 109 1 4 
i 

D , 전 - 북 86 14 

D8 전 1J 158 20 

υ9 켜。 「t꺼，「 31 203 

DJO 경 남 ’ 1 74 22 

DJJ 제 끼 2:. 1 1 5 
ι 

계 
. . 

1 , 779 2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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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구의 층화 

각 지역내의 조사구는 ‘국세청의 전국세우서동별코드’에 

의거 설정된 조사구를 각 ’조사구내 소채한 사엽체수 규모에 따라 

9 개의 충으로 구분함. 

충번호 내 % 초사구수 

81 사엽체가 없는 조사구로 이루어진 중 11 1 、

사엽체 1 ‘ 5 개 소재하고 있는 조사구로 256 

s , 이루어진 ε。ζ-

S! 사엽체 6-10 개 ’ 160 
r 

‘ ’ J 

S “ 사업 체 11 -20 개 y 272 

S6 사업체 21 -- 50 개 ’ 442 

Sð 사업체 51 -100개 y 316 

s , 사업체 101-200개 If 164 

88 사업체 2이 -300 개 
, 39 

S 9 시-엽체 300 개 이상 19 

’ 
· 쳐1 ,’ y 1.779 

3 ) 조사구내 개인사업체의 충화 

표본조사구내 사엽체의 시도별 엽송별 사업체수 현황을 

작성한후 업종별로 충화한다 . 

:... 6 J-



4 • 추출 단위와 플 

1 ) 추출단위 

가) 1 차 추출단위 

조사구를 동·읍·면 단위로 정함을 원칙으로 하나 당지 

부의 편의상 국세청의 전국 세무서 동별 코드표에 의해 행정구역 

2 단위 ( 동 • 읍 • 면 ) 플 1 차 추출단위 로 함. 

나) 2 차 추출단위 

(차 추출단위의 플로부터 1 차 표본 초사구를 추출한후 

표본조사구 내의 사엽체플 2 차 추출 단위로 함. 

2) 틀 

가) 1 차 추출단위의 ~‘ 

국세청의 전국 세무서 조。iõ..벼 E 코드에 의한 전국 행정구역 

tJS 소 Jf-르 e 1 차 추출단위의 틀로 함. 

나) 2 차 추출단위의 토-

표본조사구의 엽종별 、사엽처l 끼tJ~ Jf- ~ 2 차 추출 단위의 

플로함 

5 • 표본의 크기 

당지부의 주어진 여건 (비용， 시간. 인원등 )을 고려하여 표‘ 

본사엽체수플 약 12 ， 000 개로 정하고 이플 시도별 업종별 규모별 

로 배정함 . 

、

----
l 
L ‘ , __ ø.-­-_.--•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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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표본 추출 

1) 제 1 차 추출 단위의 추출 

11 개 시도별 엽총별 사업체수 규모별로 2 차 추출단위와 

관련 하여 일 정한 추출율을 주어 계통 추출함. 

2) 제 2 차 단위의 추총 

돼
 

사
 

초
 

보
 」

표
 

함
 

출
 

-
주
 

토
 
。

사업체를 도별 엽총별 일련번호를 주어 계 

추 출 단 위 와 
E 
r 
i 

추출단위 -fE三- 추출방법 

1 차 추출단위 전국세우서 
코드벤호 계통추출 

(표본조사구 ) 동별 코드표 

2 차 추출단위 표본무로 뽑힌 
사 업 체 H 

(표본사업 체 ) 조사구내의 

四. 추 계 

자산액 추계는 소유자 주의에 의거 추계하며 자산액은 순자산 

액 ( NET ASSETS) 총자산액 (GROSS iìS SETS )의 2 가지 개념으로 

구분 추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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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전수조사 업종 

X= 'L, xt' ( 전수조사 대싱- 사업체의 자산액 합계) 

난 t' 사업체수 

2 • 표본조사 엽좀 

끼 .~ 'r"> ~ Mlzt" j ‘ -, Nht" jk x = L; L; L;::": " .. '. j:; -"," ".::':. L; nh z'j k e h i '1 m h t) f -J nh ZJ k 

t:"+ '-' . h= 도 

i = 엽종 

수l
 

체
 

어
H
 

층
 
사
 

--= .j 

k 

e= 측성치 

Mhz} = 총내 조사구수 

ηψ t} = 충내 표본 조사구 

Nhz' jk = 표본조사구내 사엮처|수 

?’hz'j k 표본조사구 내 표본사업 체수 

Xhz' j ke= 표본사 업 체 의 자산액 

3 • 전수조사와 표본조사를 병행한 업종 

F、 -
A.- 전수조사부문지산액 + 표본초사부품 자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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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Mhij 
)S.+---­

mhz" j 

표본오차 

싫난Mht" j(鐵 - 1 

五，

S2 
Nhi 까n 

Nhijm ( 강hij효 -

-o 

차 추출단위 ( 표본조사구 )평율 

치값에 대한 분산 

yh t"j )3 싫 ( yh t" jm -
Sl= 

요소들(표본사 자 추출단위내 

업체)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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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첨 3 ) 

ij는;혈갚쫓| ‘서 울 i 

o 

10 세 196 
0] .-양;↓二L 

한 

단J건기 ! 
178 ' 205 

276 I 319 

347 412 

407 479 

448 526 

469 546 

481 534 

478 522 

452 51 1 

447 488 

178 205 

363 415 

488 517 

556 587 

581 644 

595 637 

603 615 
. 

594 609 
~ 

561 577 

561 577 

。

-r 

강 원 

192 

275 

386 

425 

461 

481 

477 

476 

452 

446 

192 

369 

491 

528 

630 

555 

539 

538 

524 

524 

고킥 
。 가 

충 북-

207 

323 

397 

479 

526 

546 

546 

534 

513 

498 

207 

401 

508 

582 

649 

672 

641 

625 

577 

577 

산출근기 1) 각 도 농수산동;계 출장소 (139 개 ) 에서 시군별 

2) 서울은 경 기도 가격이 여 부산은 겸남 가격임. 

3) 1 ， 000 단위에서 절상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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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z­
τ 표 

(단위:천원) _._-
’’ 

충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207 125 176 200 178 170‘ 

322 277 308 307 276 264 

412 378 367 397 347 337 

479 434 409 443 407 392 

526 464 445 470 448 43.1 

546 456 452 488 469 447 

548 475 451 、 494 481 447 

534 464 439 491 478 437 

513 447 421 475 4 ,52 420 . 

498 434 407 470 447 407 
‘ 

‘ 

r 

207 185 176 200 178 170 

l 419 356 371 290 3 '63 343 

506 461 438 489 488 417 

571 507 491 542 556 500 

619 544 543 587 581 610 

645 555 553 594 595 678 

641 539 539 576 603 659 

631 501 539 587 594 659 

577 514 472 564 561 677 

527 473 472 564 561 677 

우시장의 77 년 12 월중 가격 임. 

1 
/ 

/ 0 



-‘- -‘ i 

종잃뚫헬 젖 

I 세 : 1977 년생 

2 1976 

。nL 3 ’975 
4 1974 

5 1973 

6 1972 

컷 7 1971 . 
8 1970 

9 1969 

1 0 이상 19었건이전 

1-
1 세 1977 년생 

P 2 1976 

3 1975 

수 4 1974 

i 1973 

6 1972 

7 1971 

씻 8 1970 

? 、 1969 

10싸〉냉 1968 1건이전 

산출근기 

젖 소.고 기 소.말 평 

-ι~ 그l 71 -λι‘-

321 342 

760 511 

951 695 

1, 057 807 

1, 060 804 

1, 0 17 759 

941 734 

854 710 

791 • ‘ 679 

669 646 

‘ 

191 458 

443 655 

535 807 

586 897 

616 894 

641 881 

626 866 

Ó 12 837 

563 804 

552 770 

川 젖소·고기소，가격운 77' 12 웰중 

{2} 경주용 말은"한국마사회 11 에서 제 

(3) 사역용 말은 제주도에서 조사한 
{4} 1. 000 만위에서 절상하였음. 

- δB-

/ 

I 



7r c 기 순 표 

(단위;선원) 

‘ 4 

‘ 

’’|{ 

l 
i 

l 

--

말 

1. 253 
t. .). .! , 1 ‘ 

l;c，~ • 1. 814 72 

-，-~---‘ 90 

ζ 

「 ’J 

1. 019 

573 

322 

18 1 

102 

100 

100 

〔암숫구펠없이가격씀 ) 

r‘ 104 

110 

105 

102 

89 

-------------집카--_. __ ._-----

, ; ‘ ε I ) 

71 

88 

119 

139 

155 

)59 

14δ 
.“ 

129 

119 ----------------
평 균가격 임 • 

공한 가격임 
77. 12 월중 가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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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S-도

 
0 타 기 

r ‘ 

1. ;:;:-잖‘뀐 • - 돼 지 
, 、 ζ령 별 6 채 월 T1 J 만 1 6 개 월 이 상~ 

: l0개 월 이 상 、 --，
. - I 10 개 월 미만 i 

1 천국*협균가격 

토 

6 개월미만 

IÌ ' 

1
•’ 

1. 268 58, 09.'> I ‘ i ’ 

| 젖 r 산 

103. 8 14 23. 375 

‘ 
~--_ ... _--~… -.------τ 

야O
 

/ι .. "‘ 연 

상
 -

이
 -

훨
 -

개
 -

「1 

목
，
 
버
프
 

품
 
령
 

혀
ι
 

10 개월.마만 10 개산이 상 10 기1 월마만 
i ~ 

49, 650 25, 995 31. 257 18 .089 
、

격
 

가
 

균
 

펴
 

u 국
 

’선
 

/ 

,- ._--------------------------_._-

각.도 )에서 ‘ 시 농속산 풍~ 7;1 "'1-장소 ( 139 

삭-도 , 가걱.0J 차이 가 

) --

산풍근끼: 
r 

、

면양.젖산양은 

산탤-하였음 . 

싸4 τ1 
、、‘i

평균가격을 않아 1천국-

(2) 

-70 -



펑 가 ι 기 품 표 
τ←← _._-- • 

• 」 ‘ .... - .. _----

원 

끼 i 육 껴l 산 란 용 닭 

3 7~ ~ ol..{J- I 6 개 외 1 샤 6 개 월 。 l 상 6 개 。l i 37 ι4펀ζζL---ζ」-i 

피뀐?f--「fkl 2. 031 ! l _ .. _~ .. _.~ ------ --

면 양: ’ 칩 오 리 

10 개월미 만; 

21 , 683 

군별 가축시장의 77 년 12 월중 가격임. 

특정지역에만 사육되고 있￡묘포 거래가직 형성이 제대로 파악되지 

-71-



식물자산평가 기 준 표 

r잔판간」흔~펴-i 사 
!육성딴싫혔혈웰『좋 

제 I 년 

2 
3 
4 

5 

& 

7 
g 

9 

10 

111 ,404 
257 ,.443 
358 ,533 
560 ,890 
690 ,476 
944 , 608 

1, 111 ,853 

종
-
국
 

품
-
τ
 

전
-
、
전
 

101 , 14 1 
205 , 605 

305 , 650 

433 ,981 
560 ,468 

725 ,209 
868 ,737 

1,301 ,49811 ,050 ,575 

1,482 ,54211 ,229 ,351 

1, 667 , 2051 

포 도 강 

蠻
-
랜
 

-8 

~ 9 ,405 
93 ， δ37 

134 , 132 
193 , 164 
253 ,767 

333 ,271 
409 ,884 

494 ,570 

”ι
 

[6

., 
n
ι
 

n
。

[U

/
。
”y 

qu 

[Y

n
。

g
υ
 

‘, 
., 
---’ 

‘
J 

’l 
”J 

nU 

ny 

ny 

nu 

·
끼ι
 

2 

2 

4 

5 

168 ,009 

220 ,53 ’ 
286 ,813 

전
 -
전
 

품종 
국 

111 ,518 ‘ 

194 , 143 
278 ,574 

360 ,761 

101 ,471 
184 ,096 

268~527 

350 ,714 

459 ,844 
864 ,255 

1,279 ,549 

감
 

효
 

율 1 화 l 

전
-
‘
전
 

품종|전품종 

서 

국 l 전 국 
10 

105 ,490 
197 ,490 

291 ,280 
388 , 650 
492 ,010 
600 ,700 
714 ,340 
836 ,730 

36 ,669 
65 ,638 
93 ,468 

122 ,839 
153 ,201 
183 ,687 
214 ,173 
244 ,659 
275 , 145 

305 ,631 

m 

-
챔
 
-
듯
 

용역년수 

당 주‘ 수 
연 척( 10 a ) 

내용연수 

정 융 
§원육성가 

l 

2 

3 

4 

5 

6 

7 

8 

9 

m 
n 
u 
u 

μ
 N 

μ
 ” 
m ” 
% 

낀
 깅
 깅
 M“ 
““ 
““ 

”μ
 쩌μ
 M
μ
 
애
 인
 g 
”“ 
”” 

”ω
 
% 

인
 원
 % 
% 

% 
-M 

一
% 

-
써
 

25 
0.40 

20 
14.0 ,, 

-gu 

끼
4
 

￡
니
 
-A
‘
1 

7I 

3 
-3 

0 

., 
--, 

‘, 

% 

-
뻐
 
” 

끼
4
 -nv 

n7 

., --­I 
i 

‘
J 

-
Q니
 A
‘1 

nu 

-7l 

n
ι
 

2 
-9 

9 

---
-‘, 

., 

7/ 

-
。
。’

l 

/
。
-7I 

,, 

I
。
--4T 

‘J 

·y --, 

., 

l 
i 
I 

1, 163 ,709 

’, 032 ,333 
915 ,796 
812 ,429 

720~566 

δ39 ， 206 

567 ,016 
502 ,99 6-

446 , 144 
395 ,794 

351 , 113 

311 ,434 
276 ,256 
245 ,079 
217 ,404 

784 ,326 
675 ,283 
581 ,360 
500 ,469 

430 ,888 
370 ,895 

319 , 262 
274 ,883 
236 ,650 
203.,703 
175 ,428 

150 ,964 
129 ,942 
111 ,871 
96 ,381 

1’ 
& 

8 

2 

9 

6 

7 

3 

9 

4 

8 

2 

6 

6 

0 

I 
o 
--7 

1 

9 

4 

4 

8 

6 

2 

8 

O 

O 

ra 

-, 

‘, 

., 

., 

., 
‘, 
., 
‘, 
., 
., 

2 

l 

1 

2 

S 

9 

3 

9 

5 

1 

Ru 

7I 

Au 

-A) 

Ai1 

qu 

q
ν
 
끼
4
 
η
4
 
n
ι
 

6 

S 

6 

3 

2 

8 

O 

O 

4 

1 

9 

S 

l 
4 

7 

6 

3 

6 

2 

2 

8 

0 

7 

S 

3 

8 

0 

3 

o 
s 

‘, 
---, 

., 
• 

·7 
‘, 
‘, 
‘, 
., 

2 

l 

I 

4 

9 

S 

4 

3 

4 

S 

ny 

,I 
r3 

?
나
 ’
l 

nU 

[Y

n
。

?/ 

/
。

I 
I 

I 
I ’ 
I 

58 , 185 
51 ,683 
45 ,848 

40 ,680 

36 ,012 ‘ 

32 ,010 

28 ,342 
25 , 175 

22 ,341 

18 ,563 
15 ,982 
13 ,769 

5 

134 ,667 
214 ,671 
298 ,048 
409 ,032 

515 ,414 

-
M
-
。
-
%
-
샘
-
짧
씨
없
때
 

”N
-
I
2
-

…
…
-
뻐
짧
%
펴
 

-
” ” 끼

 
4 ·y I 

ι
 

--

85 ,404 

63 ,293 
46 ,903 
34 ,790 

25 ,771 
19 , 122 
14 , 174 
10 ,514 

7 ,783 
길， 773 

33 
0-3 

3-5 
18' 2 

494 ,570 

454 ,015 

416 ,774 
382 ,550 

351 , 194 
322 ,361 
295 ,951 

271 ,667 
249 ,362 
228 ,936 
210 , 143 
192 ,882 
177 ,056 

162 ,565 

149 ,212 
136 ,996 

125 ,720 
II.'i ,433 

105 ,937 

97 ,282 
89 ,270 
81 ,9.'>0 
75 , 224 

69 ,042 
63 ,404 

.'1 8 , 21 ’ 
53 ,414 
49 ,061 
45 ,006 
41 ,346 
37 ,934 

~4 ， 8!8 

31 ， 94~ 

29 ,328 

26 ,954 
24 ,729 

22 ,701 
20 ,821 
19 , 140 

17 ,.'1 57 

16 , 123 

복 숭 아 l 鍵: 앵두 I (첼추법?진擬갚QJjj f앓잃 I) i 호 
전 품 축 L- 진 품 꽁 | 전 품 좀 |전 품 종| 전 풍 송 천 풍 종 

33 
0-3 

12 

22'1 
520 ,892 
405 ,827 

316 , 181 
246 ,330 
191 ,897 
149 ,496 
116 ,471 

90 ,739 
70 ,685 
55 ,058 
42 ,922 

33 ,44 ’ 
26 ,045 

20 ,315 
15 ,783 

i ‘ 12 ,293 
9 ,584 

7 ,501 
5 ,834 

33 
0-30 

15 

18 - 1 
286 ,813 
234 ,900 
192 ,365 
157 ,546 

’29 ,008 
105 , 662 
aδ ， 531 

70 ,871 

58 ,051 
47 ,525 

3 13 ,921 

31 ,894 
2δ ， 100 

21 ,368 
17 ,524 
14 ,341 
11 ,731 

9 ,608 

7 ,887 
6 ,453 

5 ,277 

4 ,331 
3 ,556 
2 ,897 

740 
0.013 

15 
18 • 1 
2913 ,1360 
244 ,766 
200 ,445 

164 , 164 
134 ,4U 

110 , 100 
90 , 166 
73 ,840 

60 ,4139 

49 ,521 
40 ,555 

33 ,233 

27 ~ 196 
22 ,2’65 

113 ,260 
14 ,943 
12 ， 1싼 3 
10 ,012 

13 ,219 
6 ,72 4 
5 ,499 

4 ,513 
3 ,706 

3 ,0113 ‘ 

347 
0'929 

15 

18 - 1 
360 ,761 
295~4δ3 

241 ,962 
198 , 166 

162 ,UO 

132 ,904 
108 ,842 
89 , 144 

73 ,0113 
59 ,778 
48 ,955 

40 , 1 17 

32~829 

26 ,877 
22 ,042 
18 ,03 8 
14 ,755 
12 ,0135 

9 ,921 

8 , 117 
6 , 638 
5 ,447 

4 ,473 

3 ,644 

154 
0.065 

15 
18 • 1 

350 、， 7 )， 4

287 ,235 

235 ,224 
192 , 647 
1δ7 ， 751 

129 ,203 
105 ,810 
86 ,661 

70 ,985 
58 , 1 13 
47 ,592 
38 ,999 

31 ,915 
26 , 128 
21 ,429 
17 ,536 
14 ,344 

II ,749 
9 ,645 

7 ,891 
6 ,453 

5 ,296 
4 ,349 

3 ,542 

300 
0.01 

20 
14.0 

1 ,L7 9 ,549 

1, 101 ,564 

948 ,274 
816 ,352 
702 ,856 
605 ,099 
520 ,904 
448 ,482 

386 ,040 

332 ,:l99 
:l86 , 107 
:l 46 ,313 

21 :l, G21 
182 ,592 

157 ,1 29 
135 ,248 
116 ,439 

100 ,317 
86 ,370 

74 ,342 
63 ,977 

55 ,021 
47 ,47 '1 

40 ,818 
35 , 188 
30 , 197 

26 , 103 
22 ,392 

19 ,321 
16 ,634 
14 ,331 

33 
0.30 

35 
18 .2 

836 ,730 
768 , 118 
705 , 112 
647 ,211 
594 ， 1δ2 

545 ,381 
500 ,699 
459 ,616 

421 ,879 
387 ,322 
355 ,527 
326 ,325 
299 ,549 

275 ,033 
2 .'i 2 ,441 
231 ,774 
212 ,697 
195 ,293 

179 ,228 

164 ,585 

151 ,030 
138 ,646 

127 ,267 
116 ,808 

107 , 269 
98 ,483 

90 ,367 
83 ., 004 

76 , 142 
69 ,951 
64 ,177 

~ê;?9é 
54 ,053 

49 ,6 ’8 
45 , 602 

41 ,837 
38 ,406 

35 ,226 

3 :2, 381 
29 ,754 

27 ,277 

40 
0'25 

25 
11 .3 

305 ,63t 
271 , 125 
240 ,501 

213 ,330 

189 ,247 
167 ,883 
148 ,934 
132 ,094 

117 ,)79 
103 ,945 

92 ,209 
81 ,787 

72 ,557 
64 ,366 
57 ,092 
50 ,643 
44 ,928 

39 ,854 

35 ,362 

31 ,358 

27 ,812 
24 ,664 
21 ,883 
19 ,408 

17 ,238 
15 ,282 
13 ,570 

12 ,011 
10 , 667 
9 ,475 
8 ,405 
7 ,457 

6 ,602 
5 ,868 

5 ~ 196 
4 ,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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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천 4_> 物細倍率表 빛 建物릅平{面基準表’ 

作成方法 (案)

1 .檢뼈倍率表 作成方法

1 • 算 式

가· 第 I 回 固富統計調효·時에 휩한 原個倍率表에 依하여 動個

倍率을 구함. 

냐. 原f面倍率 算式

n Z 

파
 

M
μ
 

W10 pi。

n 
z , = Wit pit 

+ ‘ 。돼
 

/ ’ 
l ’ ’ 
l ! 
i ’ ’ ’ 
l ’ ’ V{1 Ò' 

原f面倍率

，겠細年度의 原f뼈경풋素 橫成比

Wit 取得年度 , 

Pio 評個年度의 原f面要素 個格

Pit 取得年度 ’ 

2. 作成過程

(1) 없細倍率 部門의 設定

(2) 物個倍率部門에 해한 原f面要素 構成部門의 設定 및 精成

比의 쏠出 

(찌 物↑뼈倍率部門別 原個要素 f뼈格指敎 훨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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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物f뼈倍率部門別 底f뼈要素 構成比와 J!j 1뻐용￡:素 ↑面格指敎를 곱하 

여 ~까71illi倍率의 - 줬出 

가。 物↑面倍率部門 設定

(1) 物↑뼈倍·率部門은 大짧로 1968 年않와 演似하게 設定하였 

o 냐 憐械 빛 裝置部門은 1968 年度의 !個部門에서 27 個部門A

로 大福 細分함. 

나. 않{뼈흉훗素部門 設定 벚 構成比의 灣:버 

(1) 原f面要素部門 設定

\7Ð 物f뼈倍率部門의 原↑뻐要素짧門敎는 1975 年 逢業聯團表

의 60 個 統合部門을 용動하여 23 個部門 ( 1968 年의 경 우 10個

部門 )~로 批大 設定함. 

배 附加個f直는 被蘭者 報빼{와 其1tB의 附加個f直로 E分

」設定함. 

(2) 原細要素 構成比 鉉出

(7!-l 物↑패倍率部門올 1975 年 뚫業聯댐表의 훌훌本部門 (部門

敎 392 個 ) 파 連結시 킹 

배 原f面흉쥔素의 投入構成比는 1975 年 혈業聯탱表의 ι 「 購

월者個格評個表」를 利用하여 算벼함· 

때 物f뼈倍率部門과 連結시 킬 運業聯 I갖j表의 基本部門이 없 

는 一部 . 構藥物部門의 앓入辦成比는 物1dli倍率部門이 投入의 一部로 

包含되어 있는 各 基本홈~門의 꿇入 灣.成比를 調整하여 껄出함 · 

해 機械 및 훌힘部門의 投入끓成比는 樣本業짧의 設備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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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 、

휴j成比를 調표하여 上記 方法·에 따라 따出함。 

‘ 다. 投入部門別 個格指敎 算出

川 附加↑뼈↑直 以外의 찮入部門 f뼈格휩敎는 韓固銀行의 「 全固

都完物fUfi指敬 」 賢科플 찌用하여 마읍파 같이 원出함. 

Þ'B 秘f뼈倍率 部門別 23 個 投入部門을 1975 年 盧業聯

團表의 164 個 紙合部門A로 細分하여 홈ß 9'C뺑 1뼈調표 처象品 目「파 

連結시컴. 

셔} 164 個 統合部門中 都5윤物↑面指敎의 中分類 및 細分類

指敎와 直接 連篇이 되는 部門은 該뀔 指敎를 그대로 使用하며， 

直接 連結。l 되지 않는 댐門은 品텀別 個格指敎를 利用하여 算出

합. 

때 勳‘f面倍率部門딩IJ 附加個f直以外의 授入部門 細格指敎는 以

上과 갇이 하여1 算出된. 164 個 統合部門 個格指數를 1975 年

찮業聯開表의 164 個 統·合部門別 生찮銀 構成比플 求한 後 該월 

部門에 加重 乎均하여 算出함. .. 
(2) 被爛者 報때部門의 ↑뻐格指數는 마음파 같여 算出함. 

ÞB 機械 및 훌훌置部門에 합하여 는 했꿇b iT의 「 銀工業 常輝 -

從業員 乎均 륭金水準 」 을’‘ 指數化하여 該울部門別록‘ 利用함· 

때 擁械 빛 훌置部門以外의 其他部門에 처하여는 韓固銀行

의 GNP 推計 基鍵資料를 ·利用함. 

13) 其他 附 7JII1曲{直郞門외 個格指敏는 당NP Deflatôr 資料를 

利用하여 했tJj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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랴 . 物細倍率의 箕버 

川 物↑뻐倍率部門 ~IJ로 以上의 꿇入橫成‘比와 細格指數플 곱하여 

19δ8" - 19 77 年間의 物個倍率表를 作成함 · 

(2) 1 9 1 8 - 1 96 8 年間의 物細倍率表는 1968 年度에 짧作成된 

1968 年 物細倍率을 1977 年度 基훨으로 算出한 後 接練하여 

作成함 . 

3 • 1968 年度 物 f面倍率表와의 比較

가 . 物個倍率部門

i 쫓 1 物 뼈 숨및 部 門 1 
分 r-----•--------_._----_._-----;-
類 196 8 年 度 19 77 年 度

1 • 住 居 用 錄 骨 造

’ 陳 1i 石造

I 3 . 
, 木 i쏠 

, g찮 家

I 5. 
, 

其 他

• l 物 I 6.， 非住居用 앓 骨 펼 

7 • ’ 뺑 E 石造

8 • ’ 木 l 、ag;

9 • ’ 其 他

-‘*“-“‘--…_. _. ““ 

住 E휠 j캠 餘였1i f-관펴트」造 

2 • 
, 

陳 li 石 i갚 

3 • ’ 木 i옳 

4 • ’ 其 他

5 • 非住居用 餘節 판크리트」造 

& 
‘ 

’값互 石造’ 

7 造’ 木

他其

鋼

’ 

觸難
-7 8 -



@ 機械및 同製品 @ 電力 @ 혔줬 @ 其他

2. 1977 年度 原f面원:素 4홉成암~f염 

@ 林찮物 . @ 石tR @ 非金屬銀石 @ 짧材및合板 @無機

경훌짧化字製品 @ 合成樹服. 合成고우및化좋織維 .(j) 其↑벼 11字製品 (쫓 

科및 火藥類等 ) @ 石油폈品 @ 고우製品 야 非金않銀찌劉ii 

@ 뀔~~옷및 製鋼 @ 蘇鋼-tx製品 @ 非t珠金屬塊빛 同-tx.製品 (@ 金

國製品 @一般↑했械 q센 電혔機械 @ 電子및 i힘↑言機械 @ 輪送f검機械 

@ 精密섭~;f;~및 7't걷휴機械 @ 電力빚 都市 「 개 스 」 탱 被懶者報뻐{ 

@ 其他附加f뼈f直 @횟其 他

IT • 첼物評《뻐基쩍흩表 作成方法

, . 建帳의 分類
Z뱉物은 1975 年uf 찮業聯國表의 홉l‘r1分類어{ 따라 팎造및 

用途別로 72 個 種類로 分類힘 • 

2. 1977 年않 찮4찌의 ￡쿠츠H面格 算出

1977 .年댈의 Q物의 :l:f 울 f뼈格은 1975 年 摩業뼈開表 作成

의 갖훈엉E、賢料로 使用차기 위하여 算t티한 1975 年탤 첼藥핸뀔 工

統:工뿔랬 
事聲 c . :. _. ~. ) 에 1975 ,...., 1977 年間의 物個倍率올 곱하 

잦효흩훌짝￡面穩 

여 算出함'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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門部率倍f面物

年19 77 

뺀LJ훨車輔 24. 휩L~월車輔 2 h 

담動車 25. 自動車2 2. 

생a
 똘
 分
類
-
車
}
觸
및
違
搬

g
t
 

fl[ 年196> 8 

他26 • . 其他其23. 

具l 2 7. l具 ， 器具및備品 24. 

器具및備品 28. 

鍵業*훈쨌‘業및林業 29. 機械및裝웰 

業激30. 

石벚銀業 31 . 
f없 

~業其他32. 
械

짧造業 欲食料品

배 

33. 
및 , 

당 34. 
裝

가죽꿇業-3 5. 熾維衣服빛 
블훨 

나무벚나무製品첼造業 3 6. 

, 
종이및종이製品 3 7. 

印째 t섭版및 E덩聯찮業 

킹료業用化풍物및 其他化풍셀品 

38. 

3 9. 

싫造業 

40 • . 石油및 石벚製品製造業 

" 

, 
4 1. 고무製品 

42. 비금속 광물제 ·품 

n u n 
。



‘ l 

용꿇‘젖}영 物 ↑面 倍 率 홈g 門

1968 年 度 1977 年 앓 

43 제 1 차 금속산업 
| 44· 組立金屬製品및機械廳造業 

45. 電혔機械器具製造業 

46 j뚫輪裝備 t 

機
47. 精密器擬 ’ 

.械

48. 其 他 t 

.빛 

49. 電뒀 「 개 A 」 및 水道事業

.裝

50. 첼設業 

置
51. 都小充및欲食宿油業 

52. 違輪및융庫業 

53. 通信業

5 4. 金願 , 保陳 , 不動찮및 用投

業

5 5. -t소융 , 個Ar 서 어 비 A 」 業

및其他 

나 • 原뼈要素 構成部門

• 
1968 年度 原↑面要素 構成部門

CD 非金펴蘇物 @ 설材및同製品 @ 化字製品 @ 石없銀 

I柳및 石油，石벚웰品 @ 憲業및土石짧品 @ 金屬및同製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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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턴벌」 

13. 짧電施設 
、

*짧 -}4 .• 送配電拖꿇 
、，

ì 5. 業꿇用 f흥껄，뼈훌훌 

’6. 앓뽑造水利 , 治水및給排水 

빼設 

藥 17. 흉 .他 i 
‘* 

’ 8. 其 ;、뼈 樣藥物‘

￥￠ 

船 19. 觸 船

fJ 船 20 木

....J. __ • 

10. 앓道 빛 職道빼꿇 

1 1. 橋聚趙設

12. r 턴벨」 

13. 훌電趙設 

14. 送配電施設

15. 꿇‘務用 電뒀施設 

16. 數節 「 콘크 리 트 」 造水利

治水및給排水施設 

17. 其 他
, 

18. 放送通信施設

19.鍵技場 , 후校遊園地用및헐 

園施設

20.其他앓節 「 콘크리 트 」 造

施훌양 

21. 餘節「콘크리트」造 以外

의其他빼設 

22. 觸 船

23. 、木造및 其他船船
‘ ‘ 

____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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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977 年않첼帳헬뀔훨훨↑뼈格表 

파꿇깐~ |錄節 i 造 其 他 !-:-휴좋~造別 I콘크리트J~ I 陳Ji.石造시". 木
____ _ _ _ _ .-1 --_ .. _---“----’ 

1. 행 狼 it 펀 

2. 共 同 住 ~ 

3. 뚫菜住居蕭탬住흰 

4 . 事 務 所

5. 店 鋼|

δ . 市 場

7. I場 作 業 場

8 . 융 庫

9. 車 庫
’’ 

1 O. 旅홉녕， 宿f白所

1 1. 休 ?참 져장 

1 2. 뚫~링 ， 映뼈행홈 

1 3. *'않里 . 혔滾l힘 

1 4 . 公 務 用 첼 g훌 

1 5. 文 敎 用 젤 a흩 

I 6. 흩 擾 用 &훨 쩔 

I 7. 宗 敎 用 잦뜨 짧 

1 8. 其↑醒業用 짧흉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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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餘節 「콘크리트」뚫는 銀節「콘크리트」造， 餘骨錄觸「콘크리 

트」造. 蘇骨造릎 包含함 

2) 練효石造는 陳:&:造. , 石造 , r 블럭 J造흘 包含함· 

3) 木造 , 木骨 , 木骨 「 몰탈 」 造 , 簡易木造 ， -簡易木骨 • 木骨 「 올탈 」

造릎 包含함· 

4) 其他는 土훌造흘 包含함 • . ‘ 

!“ 

‘ 

’ 
I 

’ ‘ 
; 

’ 1 

‘ Y ‘ i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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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 6 3 차 >

’978. 6. 

J • 각.~t. j생 가기 준표 검 토 

78. 6ι 9 개최 예정안 국부통계 자문위원회에 장;생할 아 

래와 같은 안건을 캠로한 결과는 마음과 같음. 

가. 잔가율표(안) 

원안과 같 .)1 상정하기로 합 ( 벌첨 )1 참조) 

나. 대동식 울 평 가기준표(씬 ( 별첩 2 창조) 

(1) 식물 명가기준표 

용어정의으l 혼동을 피하기 워하여 아래 도표에 따라 

용어를 일부 수정하였읍. 

T 확 량 

/ 험 
OA = 옥성년수 ( 재J1.자산) 

AB = 내용연수 ( 유형고정자산) 

수령 - 육성년수 =경과연수 

(2) 풍물 평 가기준표 

원안파 같이 상적하기로 합. 

- 8 5-



• I 

다 . 개안기엽부문 표본 설계 (안) 

원안과 갇이 상정하기로 하였음 . ( 변첩 3 창조 ) 

단， 국민은행의 전수소사 대상엽체 선정꺼준을 중소기엽은행과 흉 

일하여 수업금액 4 . 000 만원이상 사엽체 ( 약 400 채 ) 를 수입금액 

3, 0 00 만원 이상 사업체 ( 약 7 0 0 개 ) 로 수정하였음 . 

라 . 울가배 율표. 및 건물평 가 71 준표 

한국은행에서 동 평가기준표의 작성지칩을 6 . 2 까지 조 

사본부에 제출하여 상청하기로 하였음 . 

2 • 기타 사항 

가 . 각부분별로 본초사우터 사후조사 까지의 세부엽무 추진 

일정플 6 . 7 까지 조사본부에 제출키로 하였읍 . 

냐 . 제 j 차 책임자 회의결과에 따다 7. I I 부터 시작되는 

법인 ， 캐안기엿쑤문의 불 조사를 워하여 제 2 차 계몽선전의 일환으 

로 철도떨차 ( 92 개 ) 에서 뱅-송할 방송문 (익}) 을 한국산엽 흔행 ， 

중소기엽은행 ， 국만은행에서 각각 작성하여 6 . 7 까지 조사본부 

에 제출토록 하였음 . 

/ 

첨부 1 • 잔가율표요약 ( 안 ) 

2 • 대 동식 풍 평 가 기 푼표 요 약 ( 안 ) 

3. • 개 안 기 엽 부문 표본설계 요약 (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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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첨 1 > 잔가율표개 · 요 

1 • 한극산엽은행 에서 ;작성한 잔가율표는 1977 년 국부통계조사 

의 집계사우용￡로 내용연수에 의하여 감가상각을 하는 보통의 유 

형고전자산의 채조달 가격울 산출하는데 필요한 잔가율을 책정한 

것 임 • 

2 • 잔가율의 산출에 있쉬서는 - 법안세법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 

· ι 년수밸 i상가율을 척용하여 마음 공식에 의거 정과년수벨로 잔가율 

을 계산하고 소수 너l 째자리에서 반올럼 하였음. 
η 

r =( I-d) 

r ; 잔가율 

d 상각율 

η ’ : 정과년수 

3 • 내용년수 2 연이상 60 년까지의 깐존율윤 경파년수렬로 계 

산하였 o 며 잔가의 한도는 자산의 취득시점으로 부터 경과년수가 

내용년수의 2 배에 도달할 예의 잔가융을 1%로 하였음. 

4. 잔가율표를 이용하여 잔존가액을 산출할 경우에는 다음공식 

을 척용하연 됨. 

얘
「
 
얘
「
 

r 

가
 
가
 

‘ 

좀
 
늑
 

C 

잔
 
취
 

= 
----

〔
。

〔
。

”ν
 

γ
 
l ( I - d ) n : 잔가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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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요 펑가기준표 대동식불 첨 2 > 〈벨 
• I 

•“ 、‘- 1 ,’ -

물
 

동
 

약
 

용
 

어
H
 

노
。
 

.a. 

. 

평가하는데 있어서는 보통 - 유 식물자산을 1:1.1 
;ζ 

과
 

최
，
 닦

 
회
”
 
-( -

「

피
닝
다
 
」
、r

처
 

산
 

자
「
 

-
-처
O
 

고
 

-

혀
。
 

산.출할 평가액을 이용하여 물가배율을 

없음 /ι 
끼-

채취튜가격(시가) 평가는 원칙적으로 식물의 빛 동물 그러묘로 

청우 조사가 ‘ 불자능할 

셔
커
 

피
악
 

$
。

이
，
 

료E
 

의
，
 t 
표
 

-격
 U 

준
 

L가
 

기
 

특
 

가
 

치
꺼
 
펴
。
 

‘
재
 

정확한 하맥 펑가액￡로 을 

평가함. 대동식울 작성한 농수산부에서 

r 
작성방법 펑가기준표 2 • 

식풀펑가기준표 가. 

자료를 장엽시험장，산럽청， 임업시험장에서 

육성년수별 육성 가액을 작성하였.음. 

원예시험장， 
‘ ” ” ( 

성원(成園)까지 수접하여 

내 4년수 경과년수가 성원시부터 잔가한도는 식풍자산으l 

잔가율을 

(2) 

다읍공·식 에 5%로 !“1 하고 성원육성가의 ’ 혜의 

잔존가액을 ‘ 잔출 

도달한 에 

하였읍. 의거 

r c • S 

잔존가액 s 

육성가액 

" n 
늑，.( 1 • d, ) 잔가윷 

C 

r 
상각율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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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냐 . 동물 펑가기준표 

1977 년 12 월중 전국 1'39 개 시， 융 ， 변의 5 일장날 

( 각 6 회 ) ~에 청성된 가꾀을 평균하여 산출하였음 · ’ 

3 • 평 가 기 준 표 이 용- 병‘ 법 

가 . 유형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의 주분 

cl) 유형고정자산 

P샤 식물자산 : 성원된 식불 

" 내 통풀자산 

。 역용우( 농우 ) • 젖소 암컷 ， 종마 , 2 세이상 

。 종돈 ， 유산양 ( 영- 컷 ) , 면양 ro 개월이상 

。 산란용닭 . 6 개월 이상 

(2) 채고자산 

마성숙 동식물 및 고기용 ‘ 가축 ‘ 

단 e @ ! 년야하의 육성으로 수확 또는 수획하는 동식물은 

제외 

@ 닭은 부화후 20 일이 경과하지 않은 τ τ사Jτ 。: 제외 

나 . 식물자산 평가방법 

(1) 수령 ( 樹令 ) 육성연수이하안 경우는 해당 육τ성란수 

난의 가격을 평 가액 으로 함 . 
i 

(2) 수령이 육성년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마음공식에 의거 

경과년수릎 산출하여 해당철과 년수난의 가칙을 펑가액으로항. 

수령 - 육성떤수 = 경파년수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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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식물자산 평가기준표에 ~ 기재되어. 있 지 않은 종류에 대하 

여는 시가로 평가힘 . 
/ 

다. 통물자산 평가방법 

川 동울의 종류， 연령등파 조사표에 기재띈 소재 지 사항을 

기초로 하여 적용표준액을 

(2) 연령이 펑가기춘에 

(잔령의 끼 4- ~1 걱 E흐 적용합 . 

(3) 동물평가기준표에 

시가로 평가함 . 

4 • 68 년도 기준표와의 

I . 식 물자산평 가기준표 

가 . 종 τ Er 

-
냐 . 육성년수 

결정함 . 

기재된 연령을 초과할 혜에는 최고 

기재‘ 되어 있지 않은 -종류에 대하여는 

비교 

196 8\뿜 I 13] 
.._- - -‘·‘-

1 9 77년도 
7] 준 표 기 준 표 셔 그l 

‘、

14 종 12 종 제외 : 흉마 :A 여 
‘-

교옥뽕」 

추가 ' 0; 밤 ， 잔쿠 

자푸， 앵 

{영농기술의발달 

'0 

T 

"" 기-

로 

냥 닫‘강 !.:-! 율 ‘~" ~: 
-‘!.';'- ‘ -’ ’‘-、*

8 년 11년 • 육성년-수판단 축 
·‘• →、J 

… J 호 n 3 년 2년 (감률， 뽕나듀 ) 

( , 높이베기뽕나무 4 년 5연 b 생산렁:의풍대 

(호 

-9 깨-



• 

1977'훤 1968연도 
기 준 표， - 지 둔 표 

기 
~l .3L 

마 . 내용년수 경과추의 잔 5% 10 % I 。내용연수 경과 

가율 후연장목에준함 . 

。 일본의 경우 

동일 

라.내용년수(호프) 20년 8 년 68년 도 가준 

표가 착오 

미 10 a 당 ;ζ ιι 

11 

“ 

• 사 파 50 12 강영 농기술의발달 

。 깎 률 33 100 。재배법의 변경 

。 배 25 24 。품종의 개 량 

。 감 33 36 

9 복숭아 33 24 
t 
‘-
。 포 도 130 50 

。 호 효 300 360 

。 뽕나무(낮추) 740 720 

。
’/ (중간》 347 450 

• 11 (높이) 154 310 

2 • 동똘·자산평가기둔표 

가. 종 류 12 종 8 종 | 추가 : 고 기 소， 말， 

‘ 

l 
! 
，

시
 l 
ll 

’’ 
I 

육계， 연양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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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연도 l ‘ 1 
표 | 기 훈 표 J :. 닙! 고 | 

-'---j------'-'--"--' , 

한우， 유우 !。 유행 고청 자산고l 
여 
。

가 

깨고자산의 

화한분류가 

돼지에만 

책용 

i υ ! ’ 977뱉 
| 기 준r 

니 떤평벨 기·적 ! 지긴꽉‘침 에젝 

용 

L 
r 
u 

‘ ‘ ‘ ‘ 

. ‘、

근
 

‘ 

점
 

。시가에 

A • 한우， 젖소， I 한 二'L<l’ τr 악수잉l 마. 

." 고기소 사 

육용말 

경우 I ì 

가격차! 
。중동풍의 전품종에 한· 우. 암수 도) ~월가 지역 < 시， 라. 

지역별 척용 벨에만척용 격 

가극소 

。 헛소， 말 9 연양 9! 

젖산양등은알부 

특정지역에서 

주로사육 

“ ” \ 

‘ ’ ι ‘ 

• 
‘ , 

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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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천 3 ) 개인기엽부운초사의 

표 본 설 계 개 요 

I • 기본조건 

가 . 주역진 예산쥬모내에서 최대의 정도뜰 얻도록- 하였으딱 

냐 . 엑산， 작엽 량 ， 조사원의 자질응을 감안하여 표본조사구플 쉴 ‘정 

하였으며 ， 

마 . 켈과표를 도별 9 산염소분류별 ， 자산액 규모벨꽁 제표원칙에 따 

라 제표할 수 있도록 하였음 . 

2 ~ 표본조사대갓- 법위 

가 . 개인기엽 전부문 

<r 
‘t 

단， 대규모사엽혜와 사엮체수가 극소한 영종등은 전수조사 

함 . 

’. -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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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전수조사 대상부문 

염 종
 

;ζ 

-‘-처 
、-

수 사 
H 

I 담당기판 !그 

τr 

1) 농림어 엮 

2) 광 

13) 제 

엽 ‘ 

z 
~ 엽 

@ 이상의 사염채 
u 
T 산

 

J 
<
} l 농

 마음쥐-모 

。 λ‘ 
'-'- 40 c 

T 
、

‘ 

。 닭 3, 000 수 

。 돼지 100 두 

。 파수 3 ha 

。 장연 , . 2 ha 

@ 양순이 재배 사엽체 

@ 입엽사연쳐l 

@ 80 돈이상 어선 보유사엽처l 즉훈돈수 

및 내수변 사언체 

석단 uJ 
;κ 금속광엠 사언체 중 ι‘ 

-• -

@ 좀엽원규모 50 안이상 사업체 기염은행 

( 단， 성유 .x 기타제조염은 100 인이상) 

n 

@ 3 천만원 이상 수입금액 

@ 사업체가 극소한엽쏟 

「’ 4-



3 。 표본 춘출법 

。J
님 

… i 

。

----1--- ------

표 본 추 출 법 ! 담당기관 l 
r---- -----.-

1) 농엽및 어엽 l 총화 3 단 추휠-법 농수산부L 

( 계통추출법 윤 적용하혀 표본농역 및 

어엽 겪 영자 가쭈추룹 ) 

2) 광， 제 조 9 건 | 층화단순임회 추휠법 

설도매 9 숙박 !C 산엮세분류벨 ， 시 도벨층화 ) 소
 

z 

τ
 

이
 

H 71 엽은행 

3) 소매 9 음식점 |충화 2 단 집락추출법 

/ 염 IC 산 엽 렬 9 시 도 벨 9 사엽 체 수 벨 층 화 ) 

( 각층의 읍변동을 오칩락요로 표본지역 

추출 ) 

4) 운수， 창고 ， I 층화 2 단추탤‘ 법 ( 계농추 좋 캡융 척용하여 ‘ l 국민은행 

춤신 , 금융 , I 표본 사엽 체 추출 ) 

보험광역 사회 I ( 산 염 소분 듀 펠 . 시 도변 . 사엽 체수변층화 〕 

빛 개 인서 어 l:l1 

스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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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f: 전 '"ιr 조 사 -a「 τ t1r !담당기판 

4) 선기 가스 및 처l수 -a「

7] 엽은행 

수도사엽 

5) 건 설 엽 -
6) 도소개 ~ι〈1 호탤， 슈펴마켓 

음식숙박엽 

7)운수창고 및등 ICD 육상운수엽 ( 개인택시제외 ) 사염체 국만은행 

신엽 @ 수업금액 3 천만원이상 ， 사엽체 

수입금액 3 천만원이상 사엠체 

8) 곰융 s 보험， 부ICD 사엽체가 극소한 엽종 

통산및용역엽 

9) 사회및개킨 @ 위생 및 유사서어버스엽， 기타사회 

서어비스엽 서어비스엽 

잉 수업금액 4 천만원이상 사연체 

，ι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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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 6 4 차〉 

1978. 6. 1 6 

I ‘ 물가배 율표 작성 ( 안 ) 검 토 

한국운행에서 작성한 울가배율표 작성지첩(안)을 검토하고 

마음사항을 보완하여 자문위원회에 삼정하기로 하였음. 

가. ’ 물가해윷표 작성부문 50 개 부문중 기계 및 장치부문객 

46. 전기개스 수도사영 및 도소매엽 읍식 숙박업 설 ll] , 47. 

운수， 금융 서어 비스엽 부운 섣lJ] 에 있어서 도소애엽 읍식 숙박업 

설비，금융서이비스엽 성이자산은 극소할 뿐만아니라 설바정질이 상 

이하므로 이를 전기개스 수도사엽 운수설비 . 부문에서 ‘분리하도록 

하였읍. 

냐. 투입 구성부문이 68 년도 10 개에 벼하여 50 개로 증 

가한 것은 바람칙하나 곡물， 종에작풀등이 전 자;산에서 차지하는 

lJ]중이 극히 이비하므로 이를 기타 투업 부문으로 통합 작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2 • 자료처리상 문제점 ’ 검토 

가. 자산분류에서 114 (구축물의 기타시설) 152 (공구기주 

빛 바품의 기구 및 비품)의 세목자산이 9 개플 초과하여 자산 

분류 번호 6 자리 수만으로/는 자료 처리상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묘로 아래와 같이 자산분류 벤호를 수정 풍일하기로 하였음. 

r ,̂ 
’ 
-9 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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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 이 • 114 X 이 153001 • 152 X 이 

115102 • 114 X 02 153002 • 152 X 02 

1’5201 • 114 Y 01 1531 이 • 152 Y 이 

나. 결과표 작성시 각지부에서 조사본부에 제출할 자료가 수 

록-된 t a.pe 는 업 무처 리 시 깐을 줄 이 기 위 하 여 ‘ 각 지 부 벨 로 기 본표 

2 ... 3 개 를 작성 하여 errnor' ohech 를 하고 완천하마고 인 정 될 

해 조사본부에 처l 뜰키로 하였으며 조사본부에서는 이를 토대로 .!f-

문멸 결과표와 종합연을 작성하기로 하였음. 
. 

3 • 자문위원 및 지부장 공동실사지도 확인 

제 8 차 지부장회의 의결에 따라 법인 및 개인 기업부문 

본조사시에 실사상 야기되는 제반 문제점을 - 피-싹하고， 본조사 결과 

분석시 참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자운위원과 지부장 공통 현 

• Ã1 출장을 마음파 갇이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 동 소요 경비는 각 

지부벨로 분담하기로 하고 각지부(은행)에서 분담할 자문위원 명 

단 ( 1 - 2 명 ) 올 6. 17 까지 조사본부에 통보 하기 로 하였 음. 

가. 일 시 7 월중순( 5 - 7 일간) 

냐. 장 소 추후 절정 

마. 인 원 또사통계국 국장급 4 명， 자문위원 7 영， 

각지부장 s 명(조사통계국 제외) 

( 1 6 명을 . 4 개조로 펀성)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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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4 • 2 차 제풍선전 

가 92 개 열차에서 방송할 문안을 한국산업은챔 ， 중소기업1 

은행 ， 국민은행에서 작성하여 6. 17 까지 조사본부에 제출키로 

하였음 . 

나각지부 건을 전변씌 I 차 계몽선전시 부착한 현수악을 

7. 1 7. 30 끼간동안 재설치 하기로 · 하였음. 

f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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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6 5 차 〉 

22 6. 1978. 

계몽선천 2 차 

방 철도열차 ( 92 개 ) 에 서 일환으로 계획의 껴l 몽선전 2 차 

( 별첩잡죠 ) 하였음 . 작성 갇이 별천과 문안을 송한 

계획 똘-장 협·통 조사부장 며 
-'、자둔위원 

6 4 .7.)-

2 • 

국부통계자 따라 출-장계획에 

배정하커로 

논익되었던 본회의에서 

하였으며 해당지 

에
 

문
 

로
 
부
·

ι
 

으
 -

당
 

적
 

당
 

선
 
’ 

우
 

황
 

상
 

진
 

-
주
 

지역을 요.청하는 푼위원이 

동 자문내용등을 대한 조사의 본 부에서는 

엽우 세워 계획을 세부일정 조사지부장.91 및-자문위원 기간통안으l 

하였음 . 를 、 수행하기로 

개최 자문위원회 3 • 

건물펑가기준표 t:l.l 
"" 풀가배율표 는

 
이
 λ
 

작성하고 

제 7 차 

한국은행에서 

개최 2 0 경에 6 '. 자문위원희를 위하여 경토하기 

예정이었으냐 풍 

( 안 ) 을 

개최하 7 월초에 늦어져 

따라 

작성이 시산표 기준표'2] 

이용하 기 기준표를 동
 

결과에 자운위원회 각지부에시는 

하였음 . 

71..!응 

『.:x.. 

방송푼안 열차 첨부 ; 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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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밸첨 > 방 송 문 ( 안) 

정부에서는 현재 1977 연말을 기준으로 국부홍계조사블 실시하고 

있읍니 다 • . 

이 국부홍쳐l 조사는 、 경 제 기 획원 이 주판하고 농수산부， 한국은행 , 

한국산엽은행， 중소기엽흔행，국민은행이 참석하게 되며， 국부통계조사 

결과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자산의 총량을 파약하여 각종 정책 

수령에 직점 이용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마. 

국민 여러분께서는 본 국부풍계조사의 중요생플 인식하시고 냐라 

상힘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젝극적으료 협조하여 주시가 

따랑니다. 

’‘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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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6 6 차 〉 

197 8. 7. 4 

1 • 법띤. 및 개인 기엽부문의 조사표 및 요령서 검토 

78. 7. 11 부 터 갤 시 하 는 법 인 빛 ’ 개 인 기 업 ( 농 림 어 업 부 문 

제외 ) 부문의 인쇄된 조사표와 요랭서릎 검토하고 마음 사항을 · 

명 확히 하였음 . 

가 . 종엽원 규모 

종엽원에는 상용， 임시 빛 가족종사자가 있으며 종엽원 

규모별 분류는 천 좋엽원수에 으l 함 . 

나 . 대통식불 팽가 

농수산부에서 작성한 대동식촬 펑가기준표는 주요동식물에 

한하었우묘로 기타 제외된 품목에 대하여는 상사혜 평가액을 직접 

조사합 . 

아 J 9 J 7 년 이전 취득자산 

울가배율표가 1918 년부터 19 77 연 60 년간의 불가변동 

만 산출되었으으로 19 17 이천 취득자산에. 대한 물가배율 적용이 

곤란함 . 

이때 그 자산야 건울의 경우 재평가 가격을 이용하여 펑가하던 

가 재펑가한 척이 없을 경우에는 건물평가 기준효의 가격을 채취 

득 가격으로 하고’ 정과연수에 따른 잔가율올 척용하여 채조달 

가격을 산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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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건불이으J ( 구축물등 ) 의 경우 재평 가된 가격을 이용하여 

평가함 . ( 재평가 되지 않은 품옥윤 사실상 전무함 ) 

2 • 기 타사항 

가 . 자운위원 및 지부장 합동회의 (7 8 . 7. 6 개최 ·예정 ) 시 

1 각 지부에서는 대리 참석올 피하고， 각지부벨로 자문위원 - 및 지부 

장 합동출-장에 따른 일 정 표플 7. 6 까지 조사본부애 제 출토록 하 

였음 . 

냐 . 국부풍계 본조사가 끝냐는 7fJ 8 월 말까지 각 조사지 부 

에서는 국부통계를 위한 각종 유인물올 정리하여 I 징썩 조사븐부 

에 제출토록 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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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67 차 >

1.9 7. , 9-18. 

。 l 용 기준표 건물평가 

기준표 ( 별 건물형가 작성한 조사역이 기 ..... 
τ-김 한국은행 

하였음 . 

로
 

으
 

로
「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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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
，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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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이
 

유의하여 마음-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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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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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 가계부운 평가하기로 자산을 

도모하기 ‘ 위하여 

건울 이용하여 

펀의를 이용자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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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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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내
 

하
 / 

체
 

용
 

자
 

척
’
 

우
’
 

켜
。
 

기준표플 동
 

원칙적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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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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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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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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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산
 

부
-
-

자
 

계
 

별
 -

물
 

가
 

조
 
건
 

、

구
 

명시하기로 

다 ， 

으원요한 문제는 였으여 

함 . 펑 가하기-로 세분하여 

작성 

문제점을 검토하여 

이블 종합하여 

요령서 Edi t i rì. g 2 • 

Edìtìng 각지부별로 나타냐는 실사l배 

0 
-동

 
심사혜 조사표 조사본부에서 ;:<1.성 요령서플 

종합예정 ) 검토후 , 7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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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첨〉 
、

1 • 建勳 評{面 基輝表

; 

J t 
‘ ‘ 

、‘ 
단위:원 

. 

~顧、、~ι←~흙、훌~g”~ 옳돗/t3 練 1i 石造 木 1 、t」Et 其 他
「콩크리트」 造-

|뿌抽 ’ 
住럼 203.058 ‘.5.5.995 153.031 l ‘53.031 

1t 共同 1t럼 194.654 147.442 153.031 153.03.1 

훌효業'ÍÌ Æ를혜훗 
居 用 住 ‘ 5겉 

175.22~ 143.503 137.186 137.186 

‘ 
173 , 224 用 tf<. 館宿 Y白所 - 234.469 lQ3 , 043 173.224 

、

所 197.629 138 , 138 ’27 , 487 126 , 107 
r 

、

킹F ij 낌市 
동벼 180.298 130.0 8. <3 112.536 111.693 

i 
場 14B , 538 112.855 103 , 508 102 , 388 

住 工場作業揚 lδ0.007 113.564 95.849 94.81 ’ 
居 A ιi검‘ 庫 143.9213 99.577 86.422 

用|車 庫 138 , 850 89.681 79 , 437 80.307 

찍} 쳐죄 184.545 153. 1.19 140.663 147.053 ~* 
. 없j 場映固생흘 223.903 164 , 710 167.825 166 , 008 

料理欲食店 221 , 019 165 , 789 f73.271 ’71 ., 395 

公務用짧떻 205 , 174 151.907 142.098 1- 40.560 

文致用建藥 203 , 8 46 125 , 574 11ι ， 537 115.275 

E흥癡用建藥 147,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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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Ç!iI 

변짧~Ij .'-...쏟; 
數節

練7i石造 木 l 、εit표 其 他
「콩크리트」造 

t用建짧 170 , 14 0 139.590 134.780 '1 33 , 320 
~ 

163 , 547 147 .,674 134.557 ;用建第 133.100 

川 敏節「 콩크리트」 造는 餘節 「 콩크리트」 造 , 錄볕￥蘇節「콩크리트」 

造 , 餘骨造를 包含함. 

1. (2) 陳互石造는 練표造 , 石造 , r 불럭 」 造를 包含함. 

(3) 木造는 木造 , 木骨 , 木骨 「 몰탈 」 造 , 簡易木造 , 簡易木骨 , 

木骨.r 몰탈 」 造를 包含항. 

(4) 其他는 土塵造를 包含함· 

‘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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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贊摩分짧i 表上의 ) 처比表 [ 建物評-↑페基準表上의 ) 

’
細

g 構造 및 用途

1i 댐住흰 ! 뽕狼住펀 
2 I r 아파트」用建物 ‘ | 共同住숨 

3 '1 簡·易木造 또는 簡·易木骨 , 木骨 「 몰 l 효용狼住펀 
*찰 」 造

41 觀光 「 호댈 J I 1fi< 館 , 宿휩所 

5 1 旅館 1*館 • 11홉 Y터所 

6 1 一般 「 호 탤 J . 族館 r宿휩所 

7 1 科理店 l 料理 餘食l힐 

8 1 뽑宿쏠및 이 와類似한 合宿所 | 共同住펀 

9 1 事務所 | 훨務所 

10 1 店輪‘와下記以外用의 建物 | 店輔

1I I 贊席 | 뺑j場 映固館

12 I 劇;원 | 劇場 映i휩館 

13 I 映固館 | 劇場 映뼈館 

14 I 舞웹揚 蘭j場 映휩館 

15 1 病院 똥癡用 建藥

16 1 풍校 | 文敎用 建藥

J 7 I 體育場 | 文敎用 建藥

1 8 I 映面i댔作用 「 스 테 이 지 J 앓j揚 映i휩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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細 目 뷰좋 j싶i 및 用 途

1"9 I 室內「 A 케이 드 」 場 文敎用 建藥

20 I 激市場 빛 車庫用建物 市 場

21 I 짧靈所 조楊 作業場

22 I 쫓電所 工揚 作業場

2 3 I 工場 工場 作業場

24 I 찰庫 l 용庫 

25 I 停車場 빛 I월庫用建!JW |車庫
‘ 

26 i L判簽 化工藥品등을 使用 하는工場 ! 工場 作業場
o 로서 R훨飯하기쉬운 建物

2 7 i 용庫짧業의 용f할用값E物 - 장庫 

2 8 ~ 其他 其他훌業用 建藥

:: 1 公꿨泳總用 잦월物 | 洙洛場
f ’ 

.-....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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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1 68 화 >

J 9 7"8. 8. 3 

1 • 국부통계 잠정추계 철파 작성방법 강구 

국부풍계죠사표 접계과정의 오류 발견이 용이하고 부운벌 

·자산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각 조사당당기판별로 초사표 회수가 

끝나는대로 초사 항목중 시가， 재펑가액의 정계 또는 전조사표중 

일부(표본)집계등에 으l 한 잠정춘계 철파륜 작성할 수 있는 방안 

을 강구토록 하였음. 

2. Editing programe 작성 

각지부별 조사표 실사과정 서l 서 야기되는 문객l 점을 동얼한 

기준하에 조정하기 위하여 각지부별로 보정 작엽 71 준을 설정하고 

본 쉰무자회의에서 。l 괄 검토 종합하여 걱-::<1 부 공동으로 적용하로 

하였음. 

3 • 79 년도 국부 갇-계조사 예산 

각지부벨로 79 년도 국부통계 자료처리 

에 소요되는 예신 확보릎 위하여 조사본부에서 

。” 협조요청하기로 하였음 

4 • 71 타 사 항 

등
 

) 

깐
 

HT 

발
 

무
 

케
에
 

J1I 

/
l、

고
 
판
 

보
 

가
 

폐
에
 

및
 

관
 

가. 제 2 차 계몽선전 (78. 7. 1 7. 3 1) 에 따른 정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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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속히 초사본부에 남부토록 촉구 하였음 . 

나 . 각지부에서는 7 월분 엽무 추진 실책을 기간내( 8 . 7 

까지 ) 에 송부- 하도획- 강조 승1- 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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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69 차 >

1978 • . 8. 24 

1 • 잠정추계 

국부통계조사 ;셜파의 수준측정， 조사자료 정계에서의 Editing 

작업에 활용을 위한 장정추계 방법은 아래와 같이 2 가지로 대벌 

됨. 따라서 이를 각각 작성 서료 비교 검토 하기로 하였음. 

가. 깐점자료블 이용 잠정추꾀하는 방법 

한국은행에서 간정자료 ( 68 연도 국부통계철파， 연도별 

국민소득추계 자료등)를 이용하여 간정 추계 하기로 하였음. 

나. 조사표를 이 용 장정 추계 하는 방법 

각 기관켠로 조사표를 이용 잠정추계하는 방법 및 작성 

가능한 기깐은 아래와 같음ï. 

따라서 차 7t 실무자회의에서 추계방법 및 기깐을 결정‘ 하기로 

하였읍. 

|’) 집계당법 및 기간 

한당 한국 국 당산엽 기 은 은 판행 행| 씨 취 정 계 의} 
법 7] 깐 

~-_._- --

득휩가법에‘ 의한 수접 방법 78. t 2 

~~ .. 3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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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i • ‘ 

당 당 기 관 정 ‘ 껴l 방 법 깐 

l‘, ' 

농수산부 시가에 의한 수접 방법 78 • . 9 

취득원가법에 의한기계캡꺼l 방법 79. 3 

중소기엽은챙 시가에 의한 수정방법 78. '2 
, , 

’/ 취 늑원가법에 의한 기계접계방법 79. 3 

’ * ‘ 

국 민 은 행 
11 79. 3 

/ 

.. --
(2) 수집계와 기계정계의 장단정 

수정치1 :장점 - 작은 error í 발견할 수 있음. • , 

단경 - 자료처리 시깐이 장시간 소요됨， 

으­'" . 

기계징계깡꺾 

단겸 

2 • 심사요행서 작성 

- 시간 

- 현저한 

빛 ;경비촬 절약할 기 zι- 있음. 

βrr，or 이 외 에 는 포착하기 어려 

각부문잉1 통일펀 기준하어| 조사표를 짐지하 71 위하여 각 

조사 당당기판별로 부문벨 심사요령서(안)를 9. 5 까지 (한국 

산엽은행 9. '6 까지) 작성 푼 섣우자회의에서 。l 플 검툼 、 종황 

하며 9. 21 부터 각 부문별로 이용 하기로 하였읍. 

3 • 기 타사항 

가‘ 자산 분류표 중 기계장치 부문은 표준산업소분류(제조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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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 경 우) 별 로 세분되어 있 으나 356 ( 기타 프라스틱 제조엽 ) 엽 

좀윤 누락되어 있어 타엽종의 유사한 기계장치로 분류하기 가 어 려 

읍 . 따라서 자산분류표 작성기판인 한국산엽은행에서 이 를 검 토후 

통일하여 분츄하기로 하였읍 . 

냐 . 자산분류표의 소분류 번호와 자산분류번호가 아래와 같이 

일치하지 않아 엽무를 수행하는데 애로점이 있으나 현서점에서 이 

를 초정하는 문제는 어려운 살정이므로 자료 처리할 해 이문제를 

캄안하기로 하고 원안과 같이 시행하기로 하였음 . 

예 ) 기 계 및 장치 ( 12 ) • 소분류 자산분류변호 

290 J2240 1 

122 402 

다 . 각기판에서 확보하고 있는 전산처리 요원이 Pr og r a me 

업 무률 통일핀 71.준하에 수엠할수 있도옥 ‘각 7\ 판별 전산처~ 

요원에 대한 교 육쓸 당국에서 시챔하는 땅안을 강구하기보 
학었음 . 

랴. õH 방전에 추|늑한 건둘자산으l 경 우 한굴유팽 에 서 작성 환 

전술 펑가지줍풀을 Q、l 픔 역산허역 추f늑가격을 - 파악하높 망암을 

병행하기로 하였읍· 

마 · 한국은행에서 작성안 불가배율표들 조속히 각기 판어I ';J~ -받 
하역 동 지둔표들 。l 용하기로 하였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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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0 차 

일 

장 

얀 

‘ -‘ ) ‘ 

자 

-λ~ 

건 

、

국부풍쳐l 실무자회의 개최 

1978. 8. 25 

.. 조사팡제곽 회의실 . 
장정추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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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70 차 >

19'7 8. 8. 25 

1 • 깎정 추，계 

제 69 차 실무지-최의에서 논의되었던 국부풍쳐l 창정추계에 

대한 작엽 일정은 각지판벌로. 실정에 따라 79‘ 3 월까지 작성완 

료 하기로 하였음 . 

단 0] 외는 별도토 한국은행은 자료기- 허용되는 ↓범위하에서 

간정자효를 이용하여 78. 10 월까지 잠정추계 ( 안 ) 을 작성 본 질 

- 무자회의에서 이를 .검토하기로 하였음 . 

2 • 토지 및 산립자산 추계 

가 . 토지 및 산힘자산에 대한 평가는 업우의 ‘ 방대성 ， 난이성 ， 

기존자료의 부족풍으로 인하여 담당기판인 농수산부， 산핍청 ， 한국산 

엽은행만.0 로는 동 자산에 대한 펑가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본 실 

우자회의에서 지침을 작성 각 담당기판에 종합지침을 시달하기로 

하였읍 . 

냐 . 본 실무자 요원은 각지부의 책임자급이므로 부문별조사표 

심사요평 가준결정철과표 양식 확정응을 시급히 ‘ 수행하여야 하므 

로 토지 및 산럼자산추계뜰 위한 종합지칩흘 본실무자회의를 10 

월초부터 연속회의플 개최 착성하기로 하였음 

-‘" f I _,’ 5-



E 

호
 

표
 

과
 

성
 

철
 

작
 / 

벨
 

문
 

부
 

1• 
7
「

결과표 3 • 

분류표의 각기판별로 워하여 확정하기 

개별적으로 고려하여 항리성등을 결과표의 부피 보고서의 류
 
” 종

 

조정하기 검토 부터 실무자회의 개최예정인 내주중에 작성 옹
 

-안
 

히-였음 로 

사항 기타 4 • 

위 도모하기 펀의를 이용자의 보고서릎 개인기엽부운의 가 . 

당당기판 기엽부문 개인 하고 원칙으로 。

닫
 

성
 잇
 

통합발깐하는 송1- 여 

하였음 . 

지부장회의를 

중소기엽은행，국만은행간에 는의하기로 

확정시행하기 

농수산부 ， 인
 

개최하 위따여 사항을 

:하였음 . 

1.+ • 

기로 

보고 추진사항 7 8 . 8 . 20 까지 의 

잠정정계 (2) 

완성 결파표 다1 
x 기준성 심사요령 (3 ) 

국부봉계 위학{ 설정을 

‘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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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 산힘자산 

“ I ( 

0.) 

"" 토지 

동원 

(4) 

실무요원 



〈 체 7 1 차 〉 
、 -

. 

t978. 8. 3" 

1 • 지부장최의 안건 검토 

68 - - 70 차 국부동계 실무자회의 철파에 얘라 조사본부에 

| ‘ 선 작‘셀한〕‘，9~ 래와; 같은 지부장희의 안건을 검 토한 철과 별첨과 

、

. - ‘ 
‘ 

ι 같이 일부 수정 보완하여 9 -웬초어J < ， 객최 예정익1 _ 치부장회의에 상 

정 하기 로 당F였음 . ( 별첨 참조 ) 

가 1 9 77 년 국부똥계조사 추진현황 보고 

‘ 나· “나 l‘ 9 77 '，년 축부통 계 잠정 정 계 

-...:,'-;- 마 . ? '‘ 조사표 쇠사요 령서 작정 및 결과표 양식 보완 

랴 . 토지 및 산럼자산 추계지칩 설정을 ‘위한 국부통계 생무 

요원 활용 

、 2 • 결과표 양식 보완 

제 6 1 차 꽁겨}위원회에서 심의r한바V 있는 결과표 양식 을 각 

부둔별 i로 기계집계 작업 을 조속히 수행할 수 있도록- ,‘ 보완하여 

78. 9. 4 에 개최예정인 본 실무자화의에서 검토하기로 하였음 . 

첨부 ; 지부장회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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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첨 ) 지부깎강1ilqf 건 

I. 1977 년 국부동계 조사추진현 팡보고 

J • 추진현황 

( 렬청참조 ) 

2 • 본조사 싣시펀황 < - 78. 8. 3 J 현재 ) 

부 문|조사대상 
I 것티너 n • ~d 11τr 보관청 난워이상 

고
 

-
째
 

-

-
- 이
”u
 

” 

-
。
/

‘

짜
f
 

써
，
 

-
% 

-
도
 

적
 
표
)
 -% 

% 

싣
 사
용
 

-
깨
 

μ
ι
 

진
 조
수
 -g 

9 

‘댐
이
화
 
•| 

깐
 
-

r 

-
‘ 

-’’ 
써
 -4-

조
 -
4 

78. 7. -78. 8 

1. 2 15 기판 선수 

2 . 법인부운 1853 9 벤인 천수 

3 • 개인기업부푼 

가· 농럽 어 업 I 1 '57 2 표본사엽 체 178. 7. • 8. 8 

냐. 팡， 제조도 I J Jδ 00 표본사업체 ’/ 

10 0%: 1λl 도별정툼중 

9 5% I 78.9. 10까지 

소매엽 완료예정 ( 벽 -^l 

조사표미회수) 

마 . 운수 ， 금융 110039 표본사엽 체 ’/ 9 9% ” 
7] 타서 어 비 
스엽 

4 • 가계쑤문 10 • .s 00표본가구 78. 3-78. 4 1 1 00%1보완조사 및 사 

후조사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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덮 대외순 }솥 펴포렐灣쫓f둔훤굉김L끓쫓 
6 • 토지및산림 r ) 기존자료이용추제 178. 4 - 790 7 1 )가핸l 획수 

2 ) 필요시표펀조산영 랩 

행 j2J 78.1O월부 

} 터펑가지침 
| 작성 

3 • 부문별 문제점 및 해철방법 

B 
T 문 제 점-다-랜 -

-
협
 

• 

-
이ι
 

-
‘
법
 -

극
 

키
，
 

제
 

‘
관
 

파
 

행
 

은
 

국
 

한
 

「

결 방 

H 
T 

H 
} ’ 정

 
보안상 이유로 조사가|경제기획원 

곤란한 기판 발생 | 의중 

2 • 법 인부문 | 불응-사업 체 딸생 선국에 걸쳐 전불응-사업체 명 단이 밝혀 

서 「왈으l 경우!..36 개 볍 언)1 진후 관계 챙정 기판을 거쳐 협조요청예 정 

3 • 개인지엽 I 1950 년이전자산(주구 l 조사표 심사과정에서 건물평가 지준표 

부문 건놓 ) 의 경 확한 취 득 | 룹 이 용하여 검 토 또는 역 계 산.E...5r:.. 

가격조사가 곤란 | 보완 

4 • 가계부문 

5 .. 대외순자산 

6 • 토지빛산 |법인및개인기업부문본조 l 법인및 개안기업부운 초사표 접수 및 

럼 |사실시로요원투업곤란 |심사요령 확정후 요원 i 각지부실무자) 

___ L뽑은-로 평가지침서 작성예정(쩌 10 월좋 

’ ‘ 
-1 19-



1 , 1977 년 국부총계 장정정계 

1 • . 목 적 ( 필요성 ) 

가 . 국부통계조사 결과의 수준측정 

냐 . 조샤자료 ;집제파정에서의 Editing 작엽 에 활용 

2 • 기존자료에 의한 간캡추계 

가 . 담당기판 

-“‘ 
한국은행 조사제 2 부 

나 . 추계방법 

기존자료( 196 9 년 국부통계 조사결과， 년도벨 GNP 자륙 

각종 • 서스 자료등) 찰 이용하여 1977 년 국부총액 추정 

마 . 작업거깐 

197 8. 9. 1 - 11. 30 ( 3 개월간 ) 

2 • 조사표에 의한 간。l 캡계 

가 . 담당지판 

조사담당지판에서 접제하여 죠사본부에서 취합 

정셔l 방법 

(1) 취득·가격에 의한 수집계 또는 기계정계 

(2) 표본조사의 경우 만순불펀 추정1 볍 척용 

‘ • 분 류 

(1) ‘ 부문분츄 : -소유주체 별 운류 ( 7 부문 ) 

。 일반정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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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엽 。

기업 정부판리 。

단체 비법인 및 

법안 

개안기엽 

일반가구 

。

。

。

. . 
~ i : 

대외순자산 。

대분류 업종분츄 : 한국표준산 C섭 분류상의 (2) 

대부‘류 중분류， 재고자산은 자산분-류 : 유형고청자산은 (3) 

결파표 

얘
「
 
벼
i
 

산
 ’ 
산
 

자
 

자
 

·
순
 벼

E
 

벨
』
 
2{。

산
 
엽
 

자
 

g 

-
n
τ
 

벼
t
 
i ‘

연
T
 

문
 
어
H
 

티
T
 
”
기
 

라. 

) --

순자산액 띠) 
‘ 

껴l 수 자븐 엽똥별 기업부문 (3) 

i 작엽 기칸 - I 

79. 3월 말까 셰
께
 
씨
끼
 

격
 

격
 

가
 

가
 

c
-
-
-드
「
 

치
미
 
회
꺼
 

」
l
i
i

카|
-

-

부
’
 

-
부
 

“ 

‘
‘
싱U 

HT 

-

-

작엽기깐 。]칩제방법 벼
 

F 
H 
} ’ 마. 

볍 방 제 접 

r ; 

수칩계 믹한 

지 기계접계 의한 

" " (2). 법 인부문 

개인기엽부문 | 취득가격에 " 기계접계 의한 (3) 

’/ 

" 

78. 12 

” 
기존자료에 

L}--- -」--------- -
추제 의한 

(4) 가계 부문 

대외순자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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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 조사표 심사요령서 작성 및 결과표 양식보완 

.J • 조사표 심사요령서 작성 

가. 목 적 

각부문간의 통일띈 심사기준 혀용 

나 . 추진일정 

川 각조사단당기판만로 부둔·펠 심사요령서(얀)작성 ( 78. 9. 

-- )0 까지 ) 

(2) 국부쥔-제 씬무자회꾀에서· 건토후 종함심사 요평서 작성 

( 78. 9. 20 까지 ) 

(3) 좀함심사요령서관 각부문에 공동이용 (78. 9. 2 ’ 부터 ) 

2 • 견파표 양식 보완 

가 . 목 척 

확정된 결과표 양식에 따라 기계집계 준비작엽을 조속히 

수행토록 하고자함 . 

냐 . 경 위 

(1) 각부눈면 결파표 양식 ( 시안 ) 을 국부통계 싣무자회의에 

서 J검토-

(2) 지 부장회 의 ( 78. 4. 7 ) 에 서 검 토 

(3) 제 δ1 차 통계위원회 ( 78. 4. 20 ) 에서 심의 

마 . 추진일정 

(1) 국부훈계 상 JF자회 의 및 자료 처 리 실무자회 의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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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릎- 개최하여 일부 수정， 보완( 78. , 9. 20' 까지 ) 

12) 부눈별 프로그램 작성에 이용( 78. κ 21 푸터 ) 

3 • 조사표 성사요랭서 작성 및 결파도 양식보완작업방볍 

가. 조사본부 요원인 국부통혜 살무자회의 빚 자료처리 실무 

지-회의 구성요원야 본 착엽 에 적;엽 참 ct토-록 하며 필요시 매 일 

연속회의플 개최합← 
‘ 
‘ 

나. 실무자회의에서’ 최종 수정판 사항은 본 지부장 회의 의 

결을 거쳐 시행합. 

N • 토지 및 산링자산 추계지침설정을 

위한 국부통계 실무요원 휠용 

토지 qP<l 산럼자산 추계 일정 

가. 기본계획 수댐 ( 78. 5. 

냐. 기초자료 수칩 ( 78. 5 ' - 78. 9) 

마. 펑가지침서 작 성 ( 78. 9 - 78. JO } 

랴. 기존자료 보완 ( 78. l ’ - ‘79. 4 ) 

마. 평 가작엽 (79. 5 - 79. 7) 

바. 분 석 (79. 8 ) 

2 • 준 III 현황 

가. 기본계획 수협 

-12 '3-
‘ • 

、 、 ‘ ~ r、
/ 



(17 개월간) 8 4 - 79. 78. 작엽 71 간 : 
) 1 ( 

‘ i 산럼자산 렛 토지 자산 펑가대상 : (2) 

각엽기판 (3) 

종합 ) 조사풍계국 : 총판 ( 전부운 。

포함 ) 목장용지 : 농경지 ( 파수원 ， 농수산부 o 

- , 
‘ 

포함 ) : 산럽 ( 임야지 ;켜 
。산림 。

전토지 제외한 한국산엮은행 : 농i경지 ， 임야지를 

국부통-계조사 

。

공표 록
 

, 
<T 
一종합펀에 19 77 년 결과공표 (4) 

/ 

x 

’ -‘ r、 ‘ 
‘ 、

’-"-

è.;t.) T 냥 기존자료 냐. 

추계방법 토지자산 일본의 
) I ( 

지 적통계 ( 내무부è. ) (2 ) 

“ 
ι 

( 내푸부 ) 가격통계 토지능급벨 (3) 

“ i ‘ 
.~‘’:':..~ ( 강정원 ) 결과 지가조사 (4 ) 

(‘ 농협줌앙회 ) 결파 지가조사 (5) 

한 ‘*:"\ 토지가액조사 장부상 버 01 J;! 무 B -11 T 닙; 
pJ 
x (6)‘ 정 부 

~ .• " 
r .,.. .. -....:-

‘ .... Z- ‘ 

t 

· ‘ ζ 

, 
’ r ‘ !‘ 

( 농수산부 ) 

〔 산링청 ) 등 

농업 기본통껴l 

산럽기본풍계 

(7) 

(8) 

설정 추계;;] 쉽 3 • 

필요성 

사 업 임 • 시도되는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추계작업은 본 
) l { 

수행함 . 작업을 추계 분담하여 4 개기간이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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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 . 작엽 계 획 
‘ 1 

11) 78. 9' 월 부 터 본 추계 지 침 작 성 할 계 획 이 었 으 나 ’ 9 77 

년 국부좀계조사 · 본 조시·관계로 각지부 j켈무요원의 동원이 불가능 

하묘로 . 

(2) 각부문별 심 사요령서 . 빛 결과표 양식 이 확정 [ 7 8.( : 9. 

20 ) 원 후 칩 풍· 척 인 잔업 플 수행 할 예 정 입 , 

(3) 따라서 토지 및 산 칩자산 영가를 위한 실무자회의 

!궁분풍계 상무요원 전원 포함 ). 를 78. 10. 4 부터 연속 개 최하 

여 온 작업 일정에 착질이 없도록 업무를 수행할 예정임‘ 

1 

、

• ‘ 

-1 25-

“ ‘ } 



1977 年 댐富統計 調경E 推進짧況 

事 ;業 內 容

11. 調훌準備 

. ,.) 調좁計訓樹立 

2) 琮상짧針뿔作;JJX 

3) A員및援算確保 

4) 各固의 贊科짧集 

및 冊究

5) 調:짧성象싸L把握 

日 첼」 推 進 짧 況 - • 

'" 77. Ð ICD部門別 강솥本計환U 確立 ( 77 , 

'" 77. 8 

6 . 2 fþ ) 

@-部補完 ( 7 8. 1. 2 6 ) 

CD調훌및 훈t~뼈招針뿔 確立 ( 7 7/ 

13 . 3 1) 

@一部補完 ( 7 8. 1. 26 ) 

"'77. 1 2 I 6 個詞검H.f!월 짧關 。l 

C0A 혈 5 1 名

GPE짧챔‘ 4 憶 5 =f;~깐원 確保

77. 9r.J77. 12 I 2 次에 결쳐 先進各固의 m 

혀ll올 把擾하여 마음필項逢行 

CD基:本즙t tiU 및 際合指針補完

@쩔;本係敎에 i훤한 땅f究 

@固 U:;資↑쁨처照、줬作J~ ì，j1f 究

77. 9"'7 Ú. 3 I 各揮 서 스資料 行政賢料 . 秘務

짤#等·울 5fU用하여 처찮흡훌業셉훨 

把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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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웰 렸 옆 容 i 日 程? 推 進 쩍→현----
ICD政府部門 : 約 16 ,00 0 機f협 

@法A해l門 : 約 20 , 000 法A

l i | @↑떠A部門 : 約 300 萬훤業짧 

6) 試驗調짧笑流 

7) 各種樣式作成

ü) 各種基準表作成
, . 

k ‘ ·‘ ι 

( 250 萬앓林. 演業隆쏠者家 

包含)

@家計部門 : 約 750 萬家 口

77. 1 1"'7 8. 2 1 部門別르 各 2 回에 결쳐쫓極 

7η7λ시. 

( 7η8.4.20) 施行

@部門別結果表類樣式 흉윷終第作 

成( 78. 4‘ 20 ) 

77..-1 ~78. 61 마음훌현表를 作成하여 利用中

@홉흉分類및 耐用갚年듀歡表 ( ] .8 

Iμ← 26 ) 

@혔f뼈率表 (7 8.6.9) 

@大動植勳등￥↑面基輝表 ( 78. 6. 9 ) 

@物f面倍率表 ( 7 ß. 7, 6) 

@윷옳物I휩l 11ffi훨웹表 ( 7 8. 7. 6) 

78. 2 ‘ 78. 5 1 個A企業部테의 標本抽 出作業完

7 ( 7 ß. 6. 9 ) 後本홉웹효쫓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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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조 業 內 容

10) 弘報몇拖 

日 程 I 推 進 現 況

! @調흉캘월機開長 1 共同名義로 

| 公告및 記學化 ( 7 7. 1 2. 1 9"'1 2. 

3 0) 

@ 1 ?7z弘報 : 總理談話文쫓表 . 

엉Ui행公告 . TV 放送처談 . 街頭

宣잡 ( 서 울 ) 記事化 (7 8. 3) 

@2 次弘報 : 蘇i훨放送 . tfj頭宣f즙 

( 金固 ) C 7 8. 7) 

12 • 部門別調효훗趙 

,) 家計部門 7 8, 3 r-.I 7 8. 7 I t 0 , 5 0 0 標本家口調호 

@本調좁 q 7 8. 3. 1 1"'4. 1 0 )完T

@補完調효 ( 7 8.5. 7"'6. 1 7 ) 

@事後調효 C 7 8. 6. 29"'7. 2 0 ) 

7 ß. δ "'7 8. 1 0 I 固有財켈 . 保管JT以上 1., 2 15 

個機圍숲敎調흉 

@本調검t Q 7 8. 6. 1 "'8. 3 1 維行中
r 
’ ‘ ν “ 

‘ -‘ ’ 
4 ‘ 

‘ 

샤
 “
기
 

” 
f 

@챔i完調경f( 7 8. 9.1--9.30) 

3) 法A部門

영짧後調효. ( 7. 8., 19 . J"'10. 3 1) 

7 O. 7 "'7 O. 1 2 I 約 20 . 0 0 0 法A 숲敎調3표 

CD本텀3짚 C 7 O. 7, 1 1"'8. 3 1 )進行中

@補完調효 ( 7 8. 1 O. ,.,.Q8. 1 1-) 

‘ 
-1 28 -



• 콸 뚫 內 容

4) 個人企業部門

/ 

5) 현外純資運 

6) 土地및山林資建 

日 程 ; 推 進 現 況 -l 
@똘後혜펴켠ì (7 8.12) 

7 IJ. 7 "'7 8. I 0 I 約 4 萬標本팎業짧調효 

@本調좁 ( 78. 7. ’ 1"'8. 31 ) 

進行中

I@補完詢효 ( 7 Ü. 9. 1~. 30) 

@휠後詢쪼 ( 70. 9 "'7 8. 1 0 ) 

7 Ü. 7 "'7 Ü. 1 21 많存資料에 依한間接推計 

i@훨備 ( 7 Ü. 7"'7 8. 9觀

패를f算作業 ( 7 Ü. 1 Orv7 8. 1 2 ) 

78. 4 "'79. 서經濟企폐院 主管下에 뚫水塵部 

~林ff . 韓뀔최찮菜銀行이 마음作業 

‘迷行

! CD꿇껴ζ討펀U樹立 ( 78. 50 ’ ) 
; (낀짧存資科짧集 ( 7 O. 5、17 [3. 9 ) 

| 遊行中
!@評뼈指針혈作成 ( 7 'J. 9"'7 Ü. 1 매 
@많存資料補完 ( 7 ü. J. í"'-'V 9. 4 -) 

@評f뼈作業 (79.5 rv79.7) 

싫)分 析 ( 79. 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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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ι 業 內 容

日→78융. -s 「놔 #É J1동 찢 ~ 
I 3 . 資합씬理 

1) 基本計劃樹立 7 8. 4 ,...., 7 8. 5 部門別資料如理日程確定

( 78. ,4.7) 

2)部門別 Tap e 를-括管理 

7 6. 9 ~ 7 9. 3 b~ 調흉흉討局 〕 
’ 2) 暫定集등十 7 8. 9 ~ 79. 3 illHÆ:存資料‘에 依한間接推計 , 

( 78. 9 ~7 8. 1 1 ) 

2)詢흉票어i 依한 펼흥定集計‘ 

( 18.- 9r'v79. 3) 

에 홉~댐)JIJ짧죠票俠討J 7 8. ~ 7 9. 3 I 部門別 接受된 調효票檢討中 

4} 部門別 Tapa . !fX:錄 1 7 8. 9 ~79. 6 

및審효 

5) .部門別製表 79.. 2~7 9. 7 

• 分析및 報告렐흥짧刊 
-、

1) 部門JjIJ . 分析 79. 4 ,..., 70~ 9 

;2 ) 部門JjIJ報告뿔짧刊 I 79. 7 ,..., 79. 1 1 

3) 緣合結果報告홉 I 7 9. 1 1"" 79. 1 2 

‘ 쫓주Ij 

‘ --

, 

-13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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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7 2. 차 ) 

결과 국부동계 거친 심위를 동쳐l 위 원회 ( 78.11 ‘ 20 ) 으| 1 • 제 61 차 

보완 수정 일부 같이 아래와 한국응행에서 최종안중 표 ;향식 

같음 ( ‘블첩 마음과 결과는 검토한 양식올 결과표 처 ß_ .li! 。'8 ~r -r τr 한 

참조 ) 

|략 국 i 68 한 국 { 70 일 본 」-건 그l 

159 269 27(J 수 면 1 • 종 

64 134 ’ ‘ ’ 130 표
 

계 2. 통 

(40) (49) (48 ) 

28 65 70 뭄
 

3 • 본 

(1 7) ( 25 ) (26) 

67 70 70 속자료 4 • 부 

(43) (26) (26 ) κ ‘ 

창이 결정한 

자산 분꽉밸 정후자산액 (1-1 ， 2) 

사항 가. 원안과 

o 

"' 
" 

쿠 성 비 (6-1.2 7-1.2) 정부자산액 

정 부자산액 (8-1 , 2) 

ttl 
"" 소유수체별 자산품류별 。

회계별 자산품류별 

자‘산분류별 

0 

자산액 (16-1 .. 2) 유형고정 fi~ J;! i:l--r 신품，중고품뻗 。

경과년수 평굵 평균내용년수와 자산품류별 유형고정자산의 。

/ 

- 1.31-

(20-1 , 2) 



" \" 

l 、 • “ 정 부자산평 가액 (29-1 ,,2.) , 산업소높류렬 

몇 보완사항 

자산품류렬 

자산품류뻗 

’'+. 수정 

o 

구 성 비 (2-1 ,23-1.2) 및 자산액 정부 판리기관별 。

단
 끄

 

@ 옐도로 포함시키고 기엽자산을 정부 자산에 중앙정부 

작성함 . 따 결과표를 자산 천체 

판리기판옐 

;t~ 후L .1L..:!그 •r--rlC 포함하여 자산도 쳐1 

수청 구성비로 및 자산액 자산붐류별 라서 제득도 

함. 
J 

자산j액 (4-1., 2)‘ 

정부자산 

공용재산 , 공공용 1해산 • 기 엽?용 

푸성 비 (5-}".2 ) 

정부 재산종류별 

재산종류별 

자산품류별 

자산운류별 

。

。

재산 종류벌인 물품자산은 재산 

.. , 

항목을삭제함. 

구성바 : ( 9 ‘뉘 -~ 2 ‘ 및 

물품자산 

유형고정자산액 

있A므로 수 포함시킬 등에 

정부 취득년도별 。 자산운류별 

1OT1.2) 

일부 

없읍. 짜라서 

포함히-기로 하고 주를 달기로함， 

정부자산액 및 

삭제하기로 하고 

자잔을 현재의 77 년말 물풍자산응 미 

"" 사회간정자본 

'" 'a님 L 훈l 
τCìr호o ‘g 수 쿠운할 취득년도렬로 평가하묘로 

쿠성닝1 (11-1 , 2 12-1 ,2) 

해외자산운 

자산을 

소재지역옐 

자산항묵은 

동
 

랩
 L
-
。

-
항
 -철
 

산
 

ET 

、
차
 

.. 

‘ 

릎
 

목에 

o 

판리기판l 

함. 

, 
、

i 

.j. 

‘ 

결정하기록 주푸 뭄제는 포함시키는 자산에 소재지 

자산액 (17-1 , 2) 유형고정 임차별 

벼
i
 

여
，
 

씨
에
 

‘째
 샘
 

기
，
 

-
벨
 
ν

자
 

E
T-
「

h
h연τ
 
‘
벌
 

산
 

산
 

자
 
자
 

소유 o 

제폼을 @자산운류별，자기사용자산(소 

유형 고정 자산액 ( 1 8-1 , 2) 

짜라 내용에 결과표 동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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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자산 ( 사용 ， 대여 ) 옐 정부기업의 자산액￡로 수정하기로 짜 

고 소늑창출과 우관한 조사가 되지 않고 ， 자본계수산출 ， 종합 

펀 결과표 작성시 반영시키기 위하여 ‘ 정부기엽에 한하여 사 

용자주의어l 입각한 엽종벨 유형고정자산액 결과표를 작성하는 

방안을 겸톡하기로 하였음 l 

。 소득지역멸 소유주체별 유형고정 자산 액 (1 <;>-1 t 2 ) 

사회간정자본 항목을 공공단체 항목 o 로 대체함 • . 따라서 제목 

도 소재지역별 판리주체벨- 유형고정자산액A로 수정함. 

" 。 자산품류옐 ， 국공럽학교 ， 종류별 - 자산액 및 쿠성바 ( 24녁 . 2 2 5 

- 1 ,2 ) 

공만향교 ， 기술학교를 기타에 포함하1 삭제함. 

마 . 삭제사항 

。 자산운류별 ， 정부-부처벌 정부자산액 ‘(1 3 - 1 ， 2 ) 

o 자산운류별 ， 지방자치단체별 정부자산액 및 구성비 ( 14- ) ‘ 2 

15-) . 2 ) 

이표는 일본의 에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으l 중요 

도에 비 하여 옐도의 표로 옥링시킬 가치가 적읍. 

。 사회간접자본 구성비 ( 2 1 ) 

。 도별도로평 가액 (22) 

o 도로 종류별 평 가액 ( 23 ) 

이유 : 사회간정자본의 법위가 명확허 절정되어 있지 않고 ， 순자산액 

산출방법 도 f i f y perce n t me tho d 훨 적용하으로 원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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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 평가방법관는 거뢰가 있음. 

o 자신-운류별 챙부자산 구조의 변화 (26-1 , 2) 

o 재산 종류옐 정부-자신 구조의 변화 ( 27 -1 ~ 2) 

。 소재 지역벨 정부자산 구조의 변화 (28-1.2) 

이유:분석펀에 게재하기로 함. 

。 자산항목렐 공공단체 자산액 (30-1 , 2) 

한국은행 에서 조사한 29 개 공공단체 자산을 전 공옳탠1 자신-

t 으로 간주하기에는 곤란함. 따라서 한국은행에서 조사한 29 

개 공공단체 자산을 한국산엽은행에 이판하여 비영리 법인 

에 포함시켜 결과표i를 작성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였음· 

첨부 :정부부운 견과표(안) ... 

,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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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첩 > 정우자산부움결과표(안) 

1 • 자산붐류별 자산액 및 구성Il J 

2 • 자산품류별 관리 지판별 자산액 

3 • 자산붐유별 판라 기 관별 자산우성 너l 

4 . 자산붙듀멸 자신·공류별 정 쑤자산액 

5 • 자산붐류별 자산종류1궐 정 4자산구성 닙l 

6 • 자산붐류‘젤 소유주 ~l! 펠 정 쑤자산액 

7 . 자산붐류벨 소츄주체 l셜 정 쑤자산구성IlJ 

8 • 자산붐류멜 회계 1설 정부자산액 

9 . 자산꼴류별 취득년노별 정 f유형고정자산액 

(10 • 자산붐츄별 취휴년도별 정부자산구성 tlJ 

11 • 자산붐뷰펠 소재지 역 널 정부자산액 

12 • 자산붐 류 1블 소 재 지 역 별 정 부 자산구 성 tlJ 

.jJ • 자신‘분류별 신품， 숭고씀 1셜 ;영누유형 고정 자산액 

14 • 자산품류별 정무끼 엽의 유형 고정자산액 ( 사상자산) 

15 • 자산붙듀펠 전 누기 엽 의 유형 고정 자산액 ( 소유자산 〕 

1.6 • 소재지억렬 관리 쑤처l 별 유행 고전자산액 

17 • 자산눈듀펠. 유행고성 자산으l 평균내용년수와 평#경환수 

11'3 • 자산놈류t셜 산엽숭붐츄l급 자산액 

19 • 자산붐류렬 국 · 공닙학교 공류별 자산액 

20. 자산붐류년 국 • 공립 학교 총츄띨 자산쿠성 Il] 

IJ35~ 



1-1 
〈표 1-2 > 자산품류별자산액 

-----------~-‘ ‘ 자 산 액 ’ | 대품류별구성비 (%) - 1 
~ ---‘ ’ 1 

총 액 

A • 유·형고정자산 ." , - I 
1 • 건 물 ’ ‘ 

1 1 주거용 건물 

1 2 비주거용건물 

1 3 건룹부속섣1:11 

2 • 구 축 물 

2 1 교 통 시 설 

22 발선및송배전시섣 

23 수려않급수시설 

24 기 타 시 설 

3 . 기 계빛장치 

4 • 선 박 

4 1 캉 선 

42 묵 . 선 
43 가 타선 -박 

5 .‘ 차 량 운 반 구 
51 궤 도 차 량 

52 자- 동 차 

53 항 、공 71 

54 7]타차향운반구 

6 • 공쿠 .71 푸및비 품-

61 ‘공 쿠 

62 기쿠및비품 

7 • 건설가계정 

8 • 대 - 붉」、섞- 물 
8 1 동 ~ ’ 물 

82 ‘ 식 , " ~~ ~\. /-: 울 

’ 
f 

i 
1 •; 

、 J

‘ L、

“/ 
-7 r-

~ ’ 

l 

. , ‘ 

’‘ 

f 

4 

B . 재 고 자 산 
... -추?짚카풍꽁휩11 À t- "iJ: 호힘- ( 0집ròT~퍼 . 그E향----------



(좋자산액) 
및 규성비 

(순자산액) 
---._.- ---_._-

•• --- ‘ •• • 

좋 품 류_ 1셜 쿠 성 111C % ) 

‘~ 

(단위) 

소 높 류 벌 주 성 1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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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J > 자신-분류펠판 2-1 ;/1 판별 
~ f 

〈표 3-2> 갚효-뜯한발」뀐쿄꿇별 

l 풍 앙 정 
-----.... ~ ... _-~ 합 겨 f，-----~ 

l 소 계 
_._---~~-~._--~二규 

걷ξ 
。

A 。
• ìr 

1 • 

2 . 쿠 

3 . 기 

4 • 선 

5 • 차 

~1 

11 

12 

13 

?? 
• ‘ 

23 

24 

4 1 

42 

43 

51 

52 

53 

54 

행 정 

얻안정 부 ! 

그L 

요
。
 용
 

、
거
 

RT 
이
비
 

주 거 

액 

자 산 

건 을- 부 속 성 너l 

~ 

녹 

_ll!.. 홍
 

을
 

건 ‘ 

말 --선및송배 천시설 

수리 및급수시설 

τJ 

흔 

캔 뀔-

n 
호 

시 설 

기 타 시 성 

껴l 및 장 치 

깅-

그2.. 

기 E.}-

박 

선 

선 

선 박 

",1: 
。

。
τ
 

만 -1~ 

량 
-’ 겪l 도 차 

차 

71 

• . . _------- ---

--"----~~----_._------← 

;;d- 도
 
。

행 고
 
C 

71 타차량 운반구 

-J 3 8-



때L ‘훌찮첼짧 } 
「 빨포포받삶광굉싫l { -표 t 

l - -←-←-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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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유 영 고정 자 산 

1 • 건 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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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제 6 1 차 통계위 원회 ( 78 . 4 . 20 ) 심 의흘 거 친 국부동계 결파표 양 

식 최종안풍 가계부문 결파표 양식을 검투한 결과는 마음과 

같음 . ( 벨첨 창조 ) 

가 . 공통수정 및 보완사항 

J ) 표측의 품목운류는 J . 5 플 제외허-고는 52 개 한목분류를 원 

칙 o 로 하고 필요시 풍요품목에 한하여 추가하여 수록함 . 

2) 이용자의 펀의를 도모하기 위 하여 마소와 우리 가 있더라도 

조사가 쿠수와 모수추정 가쿠수를 들다 수록하기로 힘 . 

3 ) 건물자산의 평가방법은 취늑원가법 ， 건물평가기준표를 이용하 

는 방법중 개안기엽부품과 평 가방법을 동일하여 결정함. 

냐 . 원안과 같이 결정한 사항 

。 가계자산 총팔 (1 ) 

。 가쿠 인 원수벨 기-계자산 ( 3) 

。 가쿠 연령 계층벨 카계자산 (.( ) 

。 가구 안원수별 주요 가계의 소유량 (1 2 ) 

위 의 공통사항을 창조하여 원안과 같이 결 정 함 . 

단 . 가계 자산 총괄표 ( 1 )은 

가채우운 표본설계가 시도렬 특성을 감안하지 않았￡으로 

시도별자산은 간정추계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함 . 

다 . 수정보완사항 

。 연간소득계 충벨 가계자산 (2) 

o 연간 소득계 층벨 주요가재 의 소유량 (1 ) 

근로자 가구를 제외한 벼농가와 농가의 소득은 조사결과의 

一1 62---



1영 s..얘 푼제가 있음으로 근로자 가구의 소득 껴l 층벨 결파표만 

만 작성하기로 함 . 

o 가구주 직엽밸 가계자산 ( 5) f 

o 가쿠주 직엽벨 주요 가재의 소유량 ( 1 3 ) 

근로자 가구의 직엠 구분은 사무직종사자 ， 생산직 종사자로 쿠 

분하기로 하고 가구주 직엽벨 가계자산 (5) 표는 표측의 면 ~ 

목분류를 3 20 개 품목품류 (가계자산 천품목을 품질 . 규격을 

고려 하지 않은 상태 ) 로 결정 함 . 

。 주거형태별 가계자산 (.6) 

표저1 11 주기형태별 1 은 I 주택외 형태벨 t 로 바·꾸고 표두의 , 주 
택이의 t 으l 항묵은 ‘주택의 소유?형태와 품류기준이 다료기 혜 

뭄에 g 기타 g 혹 수정 하기록 하고 

。 시도별 가계자산 (7) 

삭제 하기로 함. 

。 지 역 별 가계 자산 ( 8) 

주를 달기로 함 . 

~ 

표제 를 I 지 역 벨 , 에 서 r 시 부군부 별 11- i료 변 경 함 • 

。 취 득시 기벨 주요가껴l 자산 (9) 

。 취득시기별 주요가재의 소유량 ( 11 ) * 
가계부문의 취득시기럴 자산높류를 타부둔파의 일판성 유지를 

기 하도록 하기 위하여는 타부푼의 자산취득연도 t설 쿠성닙l 플 。l

용하여 가계부푼의 취육시기 구품을 수정하자는 으I 견이 제기 

되었무나 가계자산의 특성을 고려하고 . 한펀 종합펀에 수록할 

취득시기별 품류에 가계자산을 포함할 실익이 없으므로 원안대 

로 확정함 . 

첨부 : 가계부품 결 파표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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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티 부운 결과표 가계자산 ( 벨첨 ) 

r-------
구 카 가 택 ? 주 / 계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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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층별 가계자산 

당종자산， 가구당순자산) -------1--- --------1- -----------τ---------기 
I 5.400 천원 I 6.000 천원 

-.~ ---~ ~ I -,- - - - - I 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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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600 
840 

1, 080 
1, 320 
1, 560 
1.80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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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별가계자산 
~...;::::-~=← •• • • • -:...._~._ ._:'"_-

가구당총카산， 가푸당순자산 ) 

~ -OJI 5 인 

• 

6 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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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별가계자산 

가구당총자산 가구당순자산 ) 

-Jg~Jg I J획까꾀4J 「μ파~-T5~작J「갑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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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가 쿠 주 직 ‘ 엽 

( 총자산 ! 순자산 .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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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 로 .:-:]..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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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가계자신-

가구탕총자산 , 카쿠덩 순자신: ) , 

E 쐐포포￥;펴l:픔 I편펀j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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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밸가껴1 .Ã}산 

가구단총자산 ， 가구당순자산) 

전 쳐l 월 
제 ---r-----‘---;「τ-

l L--L--• ---, 

• -1 75-



8 .시 부 군 부 밸 

(총자산， 순자산， 가주당총 

합 계 시 부 
서 울 

으;;.. .5!.. ~ ..E, 
굿1 ., τ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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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 자 산 

자산， 가구당순자산) 

---------"1 

캔 --포l--"11二rff」--rFffrr펀 -
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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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해 득 시 기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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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계 자산 
-------._--------"-- _ ._ ....... _ .... __ . __ ._._-_ .... _ ....... ‘ -

. 총자산， 가구망순자산 ) 

똑----과 ------표丁 7벼 

•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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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근로자기쿠의 연간소득계층벨 

36 0 천원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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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가재의 죄二유수량， ( 100 가구당 ) 

소득계층분류 

360 천원 
360 천원 r‘“ 600 " 
600 " r、J 840 ’ 
840 11 /、“ 1, 080 ’ 

1.080 I! ”、“ 1. 320 11 

1. 320 M r、J 1.560 ’ 
1, 560 ” r‘“ 1.800 ’ 
1.800 " /、“ 2.040 ’ 
2.040 ’ r、“ 2.280 M 

2.280 M r、‘/ 2 , 520 ’ 
2 .. 520 ’ /、“ 2.760 ’ 
2, 760 " r、J 3.000 11 

3.000 ’ r、J 3.240 11 

,3, 240 " r、“ 3.480 11 

3.480 " r“ι 3.720 11 

3.720 11 F、J 3.960 ’ 
3.960 , 

r“ J 4.200 ’ 
4.200 1/ r、J 4.800 1/ 

4. 800 ’ r、" 5.400 t 

5 .. 400 ’ ”、J 6 , 000 ’ 
6.000 ’ 천원이상 

-l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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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수량 ( 100 가구당 ) 

뀐또고4 「二강핀E그-:」?그퍼쪽: 

-::-)83-
、 / 





주 요가재 의 소유수량 ( 100 가쿠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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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가구주직엽별추요 
.=~'!'""! 

5킥 
。 균 농럽어엽 

벼 농 립 r------ "1 
| 근로자 

억 엽 j 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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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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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_ _ •. ___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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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 의 소 유 수 량 (1 00 가 구 당 ) 

j ’ 
“ 

I~，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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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여 총화하지 않았A으로 20 - 29 , 30 안 이상을 난데 묶어 

20 언 이상으로 변경 함 . 

。자산품류별 경지큐모벨 시도벨 농어부품 자산액 

농수산부에서 작성하고 있는 농엽 기본통계조사와 운류기준을 맞 

추기 위하여 경지규표 1셜 품류c ( ha.)를 o • 1 - 0 • 2 , 0. 2 - 0 • 3 • o . 1 

- 0 . 3, 0 . 5- 0 . 7 0 . 7-1 . 0 석 0 . 5-1 . 0 2 , 0 - 2 . 5 2 . 5 - 3 . 0 • 2 .0-

3 . 0 ~로 조정 함. 

。 자산운류별 어선 ~은옹­
'- p 규모벨 시도멸 어염부문 자산액 

선박을 소유하지 않고 있는 일부 내수연어 엽 , 양식 엽 을 2 t ):11 

만에 포함하기로 하고 어엽부운의 자산분포 상태을 고려하여 

불해 시도별로 결과표를 작성하는 것은 너무 일부 시도에만 

자산이 ‘펀중 될것이 예상되므로 표두의 시도별 운류릎 / 동해안 ， 

남해안 ， 등￡료 분류하는 방안을 담당기판안 농수산부에서 검토 

결정 하기로 하였음 . 

。 자산분류펠 자기사용자산 ( 소우r J 임차 ) 벨 유형고정 자산액 

o 자산운듀벨 자기소퓨자산 ( 사용 ， 대여 ) 연 유형고정자산액 

타부문파 운류기준을 일치시키고 엽콩벨 자본계수 산줄을 위하여 

자산소분류 ， 산엽소품류별로 결과표들 직-성키;로 힘 

2 . 기 타사항 

가농수산부에서 개인기 엽 ( 농럼어 엽 ) 이 소유하고 있는 주거 ·용 주 

텍을 고려하지 않고 조사하였￡묘혹 농럼어엽 부뭄의 주거용 

주택자산이 천두할것으후 여|상되어 。 l 플 조정하는 문제플 보완 

조사 ， 사후조사 조사표 Ed1 t i ng 과정에서 검도하기로 하였음 . 

나 . 제 72 차 국부통계살무자 최의에 서 결정한 정부부문 결과표 (4 ， 

5 , 6 표 ) 표두 의 불품 항목을 삭제 히-였 으냐 불품자산을 공용재 
산 ， 기엽용재산등에 포함시컬 수 없고 별도의 물품판리법에 저 

축을 받는 자산이묘로 

첩쑤 75 꾀 꾀의결파 참조 

원안파 같이 

-188-

y 물품 t 항목을 추가하였음. 



( 제 74 차 ) 

검토 

풍겨1 위원회 (7 8 . 4 . 20 ) 심 의 를 

결과표. 1 . 개인기업 ( 농렘어엽 ) 부품 

양 결과표 국부통계 거친 제 61 차 

개인기업 t 농림어엽 ) 

같 음 . ' ( 7 5 자회 의 켈과 참죠 ) 

보완한 수정 부
 

l 시
 잉 

t 농수산부에서 최좋안풍 식 

마음과 결파는 캠혹한 부문결과표블 

보완사항 가 . 공통수정 

지 부장회 의 (7 8 .1. 26 ) 결파 제 6 차 산엽품류를 부운의 o농림어엽 

" J J 2 축산엽 " ..Q..로 111 작물생산엽 :T , " 1 1 1 농엠 , 윤 따라 에 

작성함. 

봉럼어엽 

결과표흘 우운하여 

마성 짜라 자산특성에 닝 디 61 
Tτ:-"""1 

붐류함 . 

지-λl- ß ...... s~ 
nrτcy걱ε o 재교자산의 

재고자산무로 식물 ， 기다 도
 

[
]스

 
{ , 

고
 

혀
。
 

<

뉴
 

총팔표 자산액 농럽어엽 

자산취득년도별 

사항 

산엽좋놈류뻗 

결정한 같 이 

。자산품류별 

냐. 원안과 

}’ ., 
T고: 농힘어엽 산엽소품류별 。자산운튜별 

정자산액 

결정함 . 같이 원안과 참조하여 공통사항을 

보완사항 

위의 

r 1- . 수정 

자산액 
,., D 

Tτr 농림어엽 。 자신-붐류벨 ， 산엽 소품유탤 

작 하여 · 결 파표를 

자산액 

표두로 

농림어업 

지역별료 

。자산분류펠 ， 산엽소품류뻗 

고
 

‘ 

묶
”
 

한표로 -
끊
 

위의 ) . 

성합. 

“ , 유형고 N
π
 

농럽어엽 규모벨 종업원 。자산눈류별 ， 산업 소품류뻗 

자산액 정 

간
 카
엄
 

λ
u‘
。

셰
에
 

것 A로 영세활 규모가 좋Rj 런 개 인 기 염 ( 농 림 어 업 ) 부뭄 으l 

농림어엽부문의 규모흘 종업원 할때 표본설계를 

-.:j U9 -

사역체 되고 



방안 

77 년， 재풀조사를 

두가지 방법운 마음과 

I 안 75.76 년도의 

다룹것으로 

이흘 

증감비를 

적용시키는 

자산 

결파에 

같~ • 

그간의 

재물조사 

이용 

다음과 

결파를 

해결방안은 

재울조사의 

증감비를 

제시한 

75~76 년도 

시산하여 

은행에서 

방안 

77 년 

。l 용하는 그대로 

二l

2) 

냐. 위 의 있음. 

자산증캄비와 77년도 자산증캉비가 

에장되며 방법론 상 타당한 근거가 없￡ 

적용하는데 우리가 : 있읍. 

12 월까지 의 자산변동상황을 

내포하고 품제를 같운 

셔로 

수 포착헬 

므로 “ ,- , 

2 안 77.6 월흉터 

없읍. 

물풍쳐산 기준시점 결정은 77 년도 재물조사 결과와 

재물조사 결과플 산술 평균하는것이 가장 바람직한 

결과를 산출할 수 있으나 78 년도 재물촉사 결과를 。l 용하는 

‘ 것이 시기적￡로 늦을것。l 예상되·으혹 담당기관안 

서는 01 용가능한 시기， 작업기간등을 감안 이용가능 

안하여 · 다음과 같이 1 동 1 자산을 명 가하기로 하였읍. 

78.6 월말 기춘 재물조사 자료이용이 늦어철 경우에는 

6 월말 기준 자료를 이용형가 하고 

지준자료률 야용펑작한 재물자삼액을 

료。l 용시 참고톡록 함 • 

재물조사 자료이용이 작업기간중에 가능할 

철 과와 산술평 균하여 ‘보고서 에 수록톡록 합. 

결과표 

다.따라서 

78 년도 

에
 

” 

확
 

행
 

。
τ웹

 여부를 

t , 

77. 

자 

77 • 6 월말· 

국부춤계 

별도로 

산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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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싱으로 사항을 

잘읍. 

논의되었먼 

벨첩과 

( 제 75 차 ) 

I • 정부부눈 

제 7 2 ， 7 4 차 국부통겨l 실무자회의에서 

동 결과표;플 종합 검도 갱리한 결파는 

2 • 개 인. 기 ‘건 부문 ( 농 림 어 엽 부 품 ) 결 과표 

경톡 결과표 l"J c 
Iτr 농럼어엽 

검혹 

다 

서l 운하 

각종운류상 

최대한으로 

결과 

의
 

을
 
본
 

등
 
행
 

류
 
단
 

bE 

검혹한 잔반척 ~로 

둡제 7} 제기되었음· 

1 ) 산영품류 ， 자산운듀 ， 종엽 원규모별 

것이 바람칙 하냐 

결과표를 가. 개인기 C납부문 

7J- 。
드-c 음과 

수록·하 보고서에 경 우 세운할 

곤란함 . 

추계시-업체 

L 

τ
 
기 7]-

2) 결과표상에 개인기업부품 하나 수록하여야 수도 

종양원규모 i 자산액 뭇하여 충품치 자료가 

정도 따라 세붐함에 엽종옐 뭇하였음￡므로 

품제점을 고려하여 각 

차기 실무자회의 (9.15) 

。]..2.­
.M P • 

같은 원칙하에 위으l 

운츄방안을 강쿠tj-여 

단
 

접
 

지
 

모
 
하
 
가
 
와
 

·

안
 
제
 

돼
 

서
 
감
 
둠
 
아
 

계
 

설
 
흠
-
에
 

본
 
모
 
지
 

표
 규
 
유
 

냐 . 그러 으로 

조사담당기판펠로 

하였융. 검혹하기로 에서 

합‘ 원칙~로 자산소운류 ， 산엽소품류를 기본표는 

최소운류까지 ‘ 세품함 

7}집계 

조정함 . 

법안우품윤 대규오 

세붐힘， • 

따라 기본붐류에 

축소 

는
 

이
 샤
 

모칩단어l 판한 품류가 없으므로 

한 푸 자료으l품포상매를 감안하여 

냐) 볍얀쑤룹과 개인기업부둔위 특성어1 . 짜라 

l펴서 써}품하고 개인기업부눈은 

수 

'"츠 'L. 
τrπr-= 

정 할 

판힌-

고려하여 

규모에 

추피를 

종엽 원규모 ， 자본금 

71-) 

보고셔 2 ) 

소규모에서 

결정 평카기준 물품자산 3 . 정부부문 

매년 

6 월말을 기 준시 점 4로 작성하고 있는 채물조사 자료를 이용하 

여 평가하기로 되었무나 재 울초사 (77 . 6 .30) 와 국부동계조사 

(7 7. 12. . 31 ) 의 기 준시 점 이 서 로 상이 하묘로 이 에 

조달청에서 ‘ 평가는 물품자산 있
 

담당하고 가. 한국운행에서 

한국 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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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 개 인 기 엽 부 눈 ( 놓 럼 어 엽 ) 결‘ 팍표 í (안) 

I . 자산소푼류벨 산염중분류별 농림어업자산액송괄표 

2.- 자산소붐류별 산엽소품류 1뀔 지역별 농림어엽부품 자산액 

. -• 자산소운류별 산엽중품류옐 자산취득년도벨 농림어엽부문 유형고정 

자산액 

4 . 자산소붐류별 산엽중붐류뻗 

지산액 ( 소유자산 ) 

종엠원규모뻗 농림어엽부품 유형교정 f ‘ 

l ‘ 

5 . 자산소운류별 경지규모옐 시도별 농업부운 자산액 

6 • 자산소높튜별 어 엽톤수규모밸 해안벨 어엠부품 유형ι고정자산액 

7 . 자산소운듀렐 산업소붐류별 소유자산의 자기사용대여벨 유형고정 

자신액 

8 • 자산소운·류별 산중고품벌 농림 어 엽 유형 고정 자산 액 

-1 93'-



• 자산소품류별 산엽중붐류옐 

추 계 사 업 체 수 

;;æ;}- 산 총 액 

1 .유형고정자산 

(소붐류옐) 

~'.~ ι 」

2 • 채 고 채 산 

L 합 
펑 가 액 i 쿠성 닙1 (%) 

- )94‘-

농 ‘ 엽 

펑 도요T 쿠성1I1(%) 
--t---;--------

‘ r J 
N 

-



농럽어엽 자산액 좋X풍좋」( 좋:t양캡 ) 

엽 어 엽 
------ --r----

평 가액 ! 푸성 ~l (%) 굉 그〔씌 ]• 구 성그1(%) 
___ :... _______ 1--________ .. 

‘ -19'5-

비 고 

‘ 
‘ ’ 



2 .자산소운류벨 산업소운류별 지역별 

농 업 어 
합 껴l 

껴1합f산엽 j 축산엽 계 ! 영 립 엽 

주계사업체수 ‘ 

자산총，액 

1. 유형고정지산 

(소품류벨 ) 

2 ‘재고자산 
ι/ 

-]96-



;초자산액 
농림 어 엽 부운 ;.:]..산액 ( 。 ) 
----노=~-_:...:. .=.c:..=--....=;:.=.-::-- •• --.• 순자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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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자산소품류- 벨 산엽중운휴밸 자산취득년도렬 

합 

1L
’-잭

 

‘렐
 

랭
 
ET 

챔
 
·L 

-
、년
 γ。

· ι -

총액 ， 77 년 76 년 75 년 1 74 년 73 년 
--- -----

72 년 71 ~ 

" 

、

‘ 

‘ 
. 

ν 

, 
/ 

、

•‘ 

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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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어업부문 유형고정뀔띈 ( 좋작첼캡 ) 

Ji펴파훤월-&2 i6 1-5l ; 5gl 첼 ! 
엽
 -
… 

-… 
엽
 --
-
년
 

% 
、
년
 

η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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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 

1 . 유형 쿄정자산 

( 소품 류멸 ) 

1 

‘ • a ‘ 

/ 4 . 자산소품류별 산업중운류렐 종엠 원규모별 

합 

1 인 2 인 3 인 

‘ Q 

-2 00-

4 인 

‘ 

----‘< ---…
겨l 

5- 9 C:'lj 1 1 0 -19인 20앤}상 

‘ 

. 



농림어엽부운 
。 총자산 011 

유행고정자산액 ( 소τ자산 ) ( 순자산픽 ) 

농 엽 까깅 엽 i 
져l 1 인 2 인 1 3 인 4 인 4 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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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벨 정 지균-모벨 5 • 자산소품듀뻗 / 

합 껴1 

초。 애 「 경지없는 o .lha 

사 엽체 미만 
0 .. 1+0 ,3. ‘ 0 .3-애 .5 I 0 ,5-"1 , 0 I 1 ，α-l.S 

액 . 
. 

’ 

지산 

옐 ) 
、

’· 

. 

}산 
1 

ι 

/ 

←→一L

-
처
。
 

} 

고
 

-? 

將

-

“ 

-
종
 

• 

( 소픔if' 

고
 

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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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층자산액 
농엽 부둔 자산액 ( Q ) 

-=---====::-:=-....:=-==. 순자산액 

- 20 J _ 



6, . 자산소눈휴벨 어 업 돈수규모 1셜 해안렐 

합 
-------파주란i---7 ! ! ! --「-- ÷-τ; -?] 
총 액 1 i2 E uI마 1 2 - 5 ; 5-] 0 : ]O~ ;20 -30130-50 1 s -Ioq 

1 어 엽 | 」 i ! ; ‘ , -' -' , 기 

-」 --」-니----←---켜-_.-
1 • 유형고정까 ， I ,,-. I 

( 소품류별 ) 

※양식엽포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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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자
 

총
 순
 

/
l
、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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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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껴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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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 “ ι 」‘-‘ 냐 、1_ π: :F F--휴 11 ,'.‘ 유자산 으! 
~ “-’ l~ 

j 

합 겨| 농 엽 

총액 쩌]J.냉 | 대 여 계 : ;:;<~7뱀 j 대 여 

1 。 유형 고정자산 

(소 품류별) 

/ 

- . 
/ 

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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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사용대 여 i웰 
총자산액 

유헝 고정자산액 ( ζl‘ ) 

ι자산액 

( 단위 1 백 만뭔 ) 

----•_. ---------; 
엽 어 

… 

여
 

엽
 … 

대
 {爛계 i 자기사용 | 대 여 처l 

-_._--'----------' ---•-----

‘~~2 J:’ 



‘ . 

8 • 자산소높휴밸 신중고품 i날 농림 어 업 

합 계 i 농 

총폐-싫액 |蠻 껴1 魔?

J . 유 형 고 정 자 산 

g 
u:- 류 ) 

‘; 

-
-
-
-
j
-
-
-
l
j
1
1
1
l
1
l

」
i
1
l
l

i--

다 2 0 B-



t 똥자산액、 
유형고정자갚띈γ 순자산액 ) 

엽

}
 어 - -γ

 
… 

「
l
j
l十|
1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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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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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
i
 
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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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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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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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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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76 차 ) 

1 • 개인기업부뭄 결과표 검로 

저1 7S 차 국부동계 실무자회의에서‘ 논의되었던 개인기업부푼의 각 

종훈류에 대하여 마음과 같이 결정하고 이에따라 개인기엽부문 

결과표를 얼부 수정보완하였음. (혈청 창조) 

。 자산붐류는 자산소품류를 원칙4로 하고 기계 및 장치부품올 

용도벌후 세운할 정우 표두의 엽종옐 붐류와 대청되는 난에만 

주로 자료가 나타냐게 되르로 사실상 세붐에 따른 효과가 없 

옴.짜라서 일본의 결파보고서 엽종별 기계장치 부품자산 소유 

상태풍을 감안하여 추후 재검톡 하기로 하였옴* 

o 기본표인 자산품류，산엽붐류 결파표는 소높류까지 소유자산 사 

용자산 결과표를 작성함. 

o 규￡렐 지역벨등으l 결과표에서는 산업붐류플 대붐류로 하고 업 

종의 특성에 딱라 제조업윤 중높류 도소매 및 음식숙박영운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무로 쿠붐함. (천부품올 중품류로 하였을 

정우 결과보고서의 부매가 과다함) • 

가.원안과 같이 결정한 사항 

。 자산소품류 산엽대품류(일부 중품류)자기 사용대여옐 유형고정 

자산액(소유자산) 

。 자산소품류 산엽대분류(일부 중품류)신중고품별 유형고정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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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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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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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353 

354 

355 

356 

3841 

3842 

. 3843 

\ 

n 
y ’ 뼈

 

. , 
I 
닝
 

% q 
닝
 

. ‘ 뼈
 

끼
 
J 

385 

71-1 1 

7111-7116 

712 

713 

ï1 9 

첨 부 1 • 캐 언 기 엽 부문 결 과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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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뱉첩 1> 개인기 엽 ，부품( 벼농립어 엽 ) 결 과표 (얀) 

\ 

1 • 천 국 

(소유자산) 

J • 자산소운류 산엽소훈류벨 자산액 

1 • 총자산액 

2 • 순자산액 

2. 자산소품류 산업대풀류 종엽원규모벨자산액 

I • 총자산액 

2. 순자산액 

‘ . " 

. 

3. 자산중운류 산업대붐류(일부중품류)취득년차뱉 유형고청자산액 

t • 총자산액 

2 • 순자산액 

4. 자산소훈류 산업배폴류(일쑤중분류)자가사용대여멸 유형J2.청자싼 

액 

1 • 총자산액 

241 순자산액 
~ l J 

• 5. 자산소품류 산업대품류 선풍 중고품뺑 유형고청자산액 I 

1 • 총자산액 

2. 숭;t}-산액 , ~ ! 

6" .자산액규오 산엽대품류 자산해높휴벌 자산액 

I • 총자산액 

2. 숨자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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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자산소붐류 산엽대붐류( 일부중품류)펑균내용년수 

1 • 총자산액 

2 • 순자산액 

(사 용 자 산) 

8 • 샤산소붐류， 산업 대 붐류. ( 일푸좋갚류 ) 자기 소츄 

임차벌 유형고정자산액 

9ι 자산소붐류， 산엽소붐류별， 유형고정자산액 

n ‘ 지 역 

( 소유자산 ) 

10 • 자산중품류， 지역， 산엽대붐류별 자산액 

(사용자산) 

11. 지 역내， 자산중분츄 산엽대분류 자기 소휴엄차벌 

유형고정자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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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류벌 자산액(소요자산) 

산액) 

-~ 

죠 엽 

쫓-됨E 39 ￠ 

t 

• 21.7 .... 



산엽대운류 자산소붐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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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업원규2t.별 자산액(소윤자싼) 

산 액’ ) 

광 엽 제 조 엽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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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붐 

1 1• 유헛고정챈(취종 

샤 110. 건물및부속결벼 ( 취좀 
iδ 

! 자 

| 산 

j 011 

순 

i 자 
! 산 

ï 

1. 유형고정지산(취순 

lι 건불및부속결비 (취순 

종 。u
「

3 • 자산숭분류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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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부풍운류 ) 취 꽉년차옐츄형 고정 자산액 ( 소-유 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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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붐류 

lN· 추계자엽체수 
T. 자산총액 

1 • 유형고정자산 

10". 건물및부속설비 

1 이. 추거용건물 

T72. 식 물 

겨l 

4 .자산소분류 산업대운류(일부중분류) 

ÃìJ 

광‘ 엽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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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읍직료풀 132섬유위복 
및가축공 

제 조 엽| 업제조업 



자.71 사용대역옐유형고정자산액 [ 소유자산 ) 

산 액 ) 

33 제재업나 

무제품몇 

가구채￡업 

쳐l 

죠느 업 

μ 송이제쏠 135 화학석유 I 36 비금속광 | 경 저]1 차 
석탄및프라 

및인쇄출판업 | 스틱제조업 ! 물제품제조엽 | 금속제조엽 

38 금속제품 

.7 1 계및장 

비제조업 

j넓}현됨띤넓l 벤렌i혈T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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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추계사업체수 

T 자 산 총
 

1 .유형 고청 자산 

10.건풀및부속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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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풍풍고품 별 유 형끄 정 자산(소윤자산) 

산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 :5-

γ 

i 

‘ 

l ;」l ! 괜j해 

」



6 • 자산액규모 산엽대붐류 

~ 、、、

! 대농럼수산엽 갚 
| 자 잔 액 { 

추겨]사업체수 'l.!. -, . J 

총 액 | 유형고정지신 |재 고자산| 
자산액규모 

---.,-- ------

총 I T. 자 산 총 액 

0 ......., 1 ， 000 천원 미 만 

지， 
‘ 1, 000 ......., 3; 000. 

3,000 ......., 5, 000 

5, 000 r-v J 0, 000 
산 

IO,UOO"'-' 30,000 

액 
30,oOO r-v 50,000 

50,000'" J 00.000 

100.000 .천원 이상 

T. 자 산 총 액 

o rv 1.μ00 천원미만 

순 

지-

산 

액 

100， 000천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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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대분류별(소유자산) 

파 
。 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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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 l̂- .1.1. þ. .J;! r ~t1‘-τL'ìT 산엽대붐듀 

j\ l 
제 

농림수산엽 고。L 엽 
31 

겨1 음식료풍 

F년수 E녕 it경과년수 

N 추껴l 사엽체수 

T 자산총액 

1. 유형고정 자산 

10.건울및부속결비 

10! .주거용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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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풍붐류)평균내용년수 평균경과년수(소유자산) 

그z. 
‘..L- 엽 

35 38 3Y 

평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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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자산소분류， 산업대분류(일부중분류) 

(r 총 유 형 

제 

음식료풍. I 

ζL二 .' 'J 

. 
‘ 

계 

산업분·류 

--_.- -- --쇠꽉웰련f 1 계 | 짧j앓 
엽 

Fλ1 닝 근 i-r-,c ïí 

N. 추계사엽체수 

액 총 산 T .자 

1 .유형 ， 고정 자산 

! 10 . 건울및 부속결비 

01 . 주 거 용 건 울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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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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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71 소유임차띨 유형고정자산액 (사용-자산 ) 

고정지산액) 

조 엽 

#떤 L: 
-.------;r-' 

38 38 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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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고정 자산 액 ( 시-용각·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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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10. 자산풍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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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엽대분류벨 자산액(소유자산) -_. --.----

서울 천북. .. 경북 ‘ ’ ‘ 부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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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지 역 내 자산흠-운‘듀산업 대 분류 

(총 ‘ 자 

‘_.’ ““ .. - .. ‘ - . 

전 국 

1 • 유형 고컸 자산 

1 0 • 건 울 

11 . 구 ~ 올 l::I 

12 • 71 쳐1 장 ~l 

13 • 선 박 

14 • 차량운반구-

15. 꽁구기쿠및비품 

16 • 건 설 가 계 정 

17. 대 동 식 물 

서 울 

-2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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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 一般뚫폈-

(1 ) 調훌票의 행좁는 調곁￡指示훌훌 調옳票 記入要領· ‘ 

資훌훌分類 및 耐用年敎表와 함좁要領에 의하여 3 段階로 냐누어 

몇流한다. 

( 2) 調끓떻 內容을 修正할 혜 에는 該띔部分을 乎行 2 朱線￡로 지 

우고 그 上段에 黑色 또는 - 좁色￡로 訂正한다. 探印은 하지 

Ó}-L π[ 
t::ð"~ .......-r . 

(3 ) 써좁票으j 記載事項이 너무 지저운하거냐 댄휩된것은 該끊調훌票 

얀 새로 移記 作成한 쫓 破棄한다 . 

(4 ) 調옳票에 記入되는 숫자는 황計에 형利하도록 또박또박 적는다 . 

( 5) 資本金 1 慮원 (100 ， 000 千원) 以上 規模의 法.人에 대한 調옳 

절횟 캉훈죠똥 8량에 는 펴갖近 決算公告등의 ;환料등을 參考하여 特히 留

惠하여야 한다. 

(6) ) 段|합 쩔좁에서 訂正。l 不可能한 F껴효폈는 別途로 分類하여 

追加詞표종에 념 낀다. 

(7) 各段階의 흡효렐r 둡了한 폼좁者는 該끊網어l 記名琮티J한다. 

(8 ) 펀숲者는 짧옳結똥플 원흰合하여 마음 事項을 統輔班에 每日 따캄‘ 

하여야 한다. 

CD ~추효%7法A敏 및 管뿌뿔事業&월敎 

@ 要追加 ID혀옳法A 일람표 

@ 修正調효票敎 및 主修正 項目

’ ,...743 • 



( 大댐修正 -部修正 )

(9 ) 其他 댐뾰時에 짧~하는 問題는 適宜 ~Jj뿔하지 알고 統뽑班어i 

問議하여 調짧하도록 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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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r척 잠 정활 좁 

內容~j1표 H한어l 는 야월홉뇌는 홉lí 7j'이 없도옥 반드시 다읍에 의거하여 

段|힘웠Ij i료 롯旅히-여야 띤-다 . 

(1 ) I 앓씌행표 

I 段 l챔짜흉는 各調-꿇떻 上段의 킹옳本|뺀당으l 確定을 위한 l져容램 、 

효 및 各法A~l 最]Jî 決算홉등으! . 資料와 比행하여 짤훌용장회 給

i줄表의 合理性 당否 檢討에 局限하며 그 훨領운 마음과 같다. 

특히 듀순렴E者는 各調효떻으l 基本~1t 융 ( Code ) 가 機械集計외 경 

우 ~dl초뀔內容 훗지 않게 될훌훌하다는것을 짧識하고 ‘ 훌本l폐물의 

確定어J i ‘ 正確을 ‘ 지해야 한마. 、

I • 法人 l 및 事業랩地域홉물 

法A으I 登記된 所在地와 事뚫6싫으I 몇所在地에 의하며 別성S地 

域f흉물에 의한다. 

2 . 調훌E짧융 法A￥흉물 흘홉業 i댄 i흉물는 指示한대 로 記A되 어 있￡ 

’ 역 ‘ 追加指定 및 新規法A으I 法A홉당는 該끊調훌E內에서 새 

로 追’加:부여하였는지 

3. 뿔業t랩걷r-~겉菜分類는 調훌票 M 上段에 기 재 된 事業內容에 의 

하여 分類 하고 ff:.)\낀를菜分類는 管행뽑횡측쫓 f섣 짧業1tJZ入이 가장 많 

은 事옳{끊의 쩔릎뚫에 따르외 共히 빠i펄j標따遠최승分類의 훌줬小分 

鎬홉당을 j훨배한다. 마만 마읍위 小 7J짧어l 限하여 K종윷細分類를 

j뀔I쉰한다 .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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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릎 ~~ 小 分類 의細分內릅R 

KsrC 分類記용‘ 

11 훨 業 | l1I 作物生運業 I I I I 

384 짧훼裝備I 384) 船뼈첼造 및 쌓造응황 

핑R造業 1 3842 錄 i탈훌흉v힘 핑Ej윌쫓 

3843 r3 1펴車製造뚫 

I 3844 其他輸送꽉械싫造業 

rJ) 睡上遍輸옳~ 71 1 ) 鉉道뼈함콩등 

171) 2 造路週輪業

112 

11 3 

32 1 懶歡S遺뤘~: 321 

{ 322 

35 J 衝編化행 35) 

핑~:i훌경등-

352 

증훌 훌룰 業 1112 

농림서어비스 

統續 행쏘 및 *잃造業 

其他 鐵維행造業 

112 

3211 , 3216 , 3 2 17 

3212;3215 ,3219 

깐흥菜用化字物핑잊造등등 3511 ,35125 

( ßÔ料핑造菜除外 ) 

}]ô料쌓 i쉴業 

351293513 

35121 , 351 2 4 

3641 

'3 842 

384 3 

3844 ,3845, 384 , 
71 11 

7) ) 2-71 ) 6 

“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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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組織形폈는 해훌票 I 으 3 組織形態와 一致하는가를 確認하고 別

t침 머j 당表에 짜른다 . 

5 • . 資本金規模는 調훌뽕 I 으 4 寶本金 또는 tt1잡金짧에 記戰된 

쫓本金에 의하예 確認分類하고 別흙附물表에 짜른마. 

6 . 徒핏현 規쏠는 贊灣휠홀콩증 t눈￡으l 從흙뭘 g암썼 ( 흘J 굉등앓는 형쿄業{뚫져Ij , 
法A은 各펼굉증찮으l 合큼t )’에 ‘ ~I 하면 別성5附당表에 따른다. 

7 • 詢흉票 n 펴 lV 의 各中分類別 서、計를 ! 計算하여 해훌훌훗 I 의 8 寶훌 

짧Ut상括表 빛 9 홉-借資훌給括表의 그것과 一致하는가를 確’認한마. 

( '， ， 8#職 던專 t!i ) 

8 • 품j춤헬上의 오든 金짧은 뚫位어l 짜라 풍월한;;t;} 候討한다. 

9 • 各하J옳~別로 鎬해진 M헤표훨;fX敎가 調훌휠표지 에 記入된 效훌파 

一줬하는가흘 確認한마­

(2) 2 段|펌 쉰흉 

1. 段{뿔審곁E플 完7 한 後 I 段l뿔審표에서 의 輪討합項을 {혔外한 모 

둔 內容檢討뜰 本~I합어i 서 당등拖하며 마음 要領에 느j 한다 . 

I • 法A의 찮立年l흉으! 짤摩의 取得R활期 取得'B후財와 取得 i따짧을 相

효比較檢討-하여 合첼性 여부들r 심사한'[;+ . ~ 

2 .1 ì')(貨 i修없華 ( 195 3 .1 2 .1 7 .10 0.원→ 1 환 ) 

2 次貨품改훌 (196 2 . 6 .10 10 환-→ 1 원 ) 以前 

:'Æ.J]종의 金찮i윤 各各 還짧되애 記錄펀 것인지 

註 . 단 1 9 5 3 年 以前으| 取펌‘資뚫 ( I흉廢化寶運 및 取得{面짧 不

-247 -

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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明資뚫除外)에 대하여는 I 且 補完調훌토록 錯題한마. 

3 • 稱造 및 用途 또는 用途別設備와 細 텀 으l 쩔運分頻는 흉꿈하며 

또한 分類월뭉·와 耐f덤(Æ첼는 正確하게 記入되 어 있는지 

4 • 中古 의 경 우 ( 取得時基準 ) 완죠過年셋는 記入되 었￡며 。l 의 따得 

年fJt 耐f검年줬와 比較하여 不合理하지는 ‘ 않은지 

5. 取得파써 ( &융 ·P] ) 不明 및 陳屬化 寶運의 경 우 寶運分鎭는 되어 

있으며 取得뼈銷 新品{뼈짧tli'fÍ面등이 合週的인지 검 톡한다. 

例 取得{힘總〉新品빼짧i 不合理

新品{뼈錯<時 illii 不合理

6. {t[l 項 B 으로 마루어 보아 土쉴iιl뼈아 過少評폐되어 있지는 않은지 

7 .. 中古췄똘의 경우 그 經過年껏가耐用f침짜를 超過한것은 없는지 

그 경우 取得패짧은 合理的 o 로 把握되어 있는지를 심사한다. 

8 • 調춤票 m 에서 CD資꿇分類는 되어있고 @rt찌用年폈는 . 그대로 기업 

하였으며 @新 • 中古으I ~分은 웰·借時째를 꿇힘￡로 되어 있는 

가 @찮훌훌 單位는 빠짐없이 記入되었A며 效웰t은 該월밟位에 

의하였는가플 심사한마. 

9. 調훌흙 m 에서 新品 i패%닝과 lf,y Iω，는 윷월하게 記入 되 었￡며 特히 

建物의 경우 L 싫쩌 l편 1낭I基 t힘表 1 에 의한 것인지 아니연 法人씌 
‘ 

主觀的 評댐인지슴을 E分하고 新品딴 싸<時떠안 경우가 있는지의 

여부검토 

J 0 • 新品 {r:: 상.~ f밤 1괴가 홈借料등￡로 잘 뭇 記入된 것윤 없는지 

-24‘ 8-



1 r • 訓효뽕lV에 서 CDξ:1펴믹1 分잊'1 JJ Ij 品目 名은 分폈 i 記入되 어 있는가 

@밟位와 찮 l등은 ‘ -致하는가 @ν갓웰과 il양휩 'ff~\~J‘1 .91 關係는 合理

H인인- 가릉- 심 사한다 . 

1 2 • 大펴植物 힘:;축으l 꽉形固定쌓Z효 또는 在힘쉴E등으로으l 상눴는 正

blli 하며 싫績으로 보아 Z협짧된/것 은 없는지 검 토허-고 其他 部分

은 L 大펴j펴物評 1r +1基냐:.!ii. 1 에 위 거 휴훌한마← 

1 3 • 공구 기구 및 비품은 細담別로 分싫되어 -있￡며 該월外 細

덤은 記入되어 있지 않￡며 主흉풋한 공쿠 기쿠 및 비품。 l 빠 · 

지지 않았는지 

1 4 • 셀찮 f훔評{피흘 쫓;Jjí;l하였 o 연서 도 再닫'f (f:.J침:1懶은 省銷되지 않았 

는지 

I 5 • 건설가계정항묵은 :'iE.많朱앉셉무로 연속하여 기업하지 않았는지 

16 • 눴鎭￡로 보아 在庫합E효이 j홉j 짧되 À1 않았는지 

I 7 • 때得年많가 오래된 상j줌으l 경우에는 반드시 物꾀倍率表에 

시착하-여 該뀔 t[ ~~ J넣으l 펠在 íiji뼈를 把握힌 後 뼈得 f ' J~녔으l 合뭘性 

여부를 淡討하여야 한다. 

18 • 其他 샘考빼의 內容이 調중놓훨 천쳐l 의 內容-효하는지 들 검 둥 

한마 . 

(3) 3 밟階審효 

木뼈|펄는 詢資굉에 대 하여 再樓討흘 돗拖하는 段 I뿜이 다 . 

괜히 基本8성안 記入 l휠팀 의 混짧 各 I貝텀聞으l 有機的 國係으l 資

찮分類옳당 및 U폐用年效으l 正誤등을 童쩌B'~ .2..로 審흉훌윷 숲J~ 에 

걸천 合웰.性 여부플 檢討랜 i-!-^.:“ 24 '7-



ill . 짧;표票의 짧管 

3 段階까지의 審앞가 행了되면 追加 調=rt菜에 념긴 調표휠를 除外

한 制겉￡딸에 처하여는 아래와 같은r 要領￡로 緣하여 追後必흥동時에 

제用할 수 있도록 - 保管한다 . 

(1 ) 法A內에서 는 휠중흥등뽑Ii固 o 로 訴J1훈 E內에서 는 法A짧물!I벼 ( 작은짧당가 

위 ) ~-로 짧한다 . 

( 깅 표지 에 는→- 訊훌客싫싫 ( 法.AJ& ) 와 統-調 i표싫 J沈 ;iX ( 內容이 記入된 

것에 限하여 짧한다 ) 플 달장 o 로 세어 ’ 記λ. 하고 其他 æ.、활한 

홉B分에 記名 探印하고 左|폐操한다 . 

(3 ) 위 의 모든 월項。l 完 7 되 면 . 꾀숲E 짧물Ii떠 o i료 指定된 서 류합어l 

指導[Z)j lj 로 ，1*홉한다 . 

서 IJ 愁 1 • 行 :& LZ 域 15 1 1 地 j1!lZ꿇물 

서울특별시 11 경상북도 37 

푸산직할시 21 정상남도 38 

경기도 31 제주도 39 

강원도 32 
!.-! " . 

충청북도 33 

충청남도 34 

전라북도 35 , ’ 

전라낭도 36 

, 't~. 、 , 

.... 2 t7~-

’":, 

i 



2 • 組織形態別

협￥!J法A 非휩利法A 2 

~式승*土 11 깅풀校法A 21 

合名용~ J 2 tJ:승*몹tLI:法Á 22 

合資용*土 13 똥擬法A 23 

有|浪용*土 14 宗敎法A 24 

‘ 
*土!펴法A 25 

財홉칩法λ‘ 26 

特珠法人 27 

組合法A 28 

※ 特珠法A : 일정한 사엽의 수행을 위하여 쳐정된 특벨법에 의 

히-여 법인격이 부여되고 법인에의 . 加入이 강제되어 

있는 특수법인파 국가헤서 개정적 보초‘에 으!하여 특 

정 한 공익사업 을 수행하는 法.A. o} 있음. 

公共組合 宮’造物法A등 公法A과 cig1j되며 大部分의 

特·別法에 위 한 i릴웰를흡꿇隨가 여 기 에 包含됨 • 

組合法A : 각 단행법에 으l 하여 조직된 조합에서 규약을 작성하 

여 저울특벨시장 · 부산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 

하고 등기하므로 法A格이 취득되는 法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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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ri本金規힘別 

5 ,000 千원未縮 

5 ,000 ’ 以上 - 1 0 ,000 千원未游 2 

10 ,000 ” 11 50 ,000 R 3 

50 , 000 ’ ’ 100 , 0 00 ’ 4 

100 ,000 ’ 
, - 500 , 000 ν 5 

500 ,000 g ν - 1 ,000 ,000 , 6 

1 ,000 ,000 ’ ’ 5 ,000 ,000 ’ Y 

5 ,000 ,000 ’ 
t - 10 , 00 0 , 0 00 y 8 

10.000 ,0 00 ’ 以上 9 

4 • 徒業쉴規授別 

4 인以下 

5 인 9 인 

10 인 - 1 9 인 2 

20 인 - 49 인 2 

50 인 - 99 인. 3 

100 인 - 199 인 4 

200 인 - 299 안 4 

300 인 - 499 인 5 

500 인 以土 6 

1 .000 인 g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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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資꿇짧 規模 JJIJ

5 JO 00 千원未爛 01 

5 ， 000千원以上 - 10 ， 000 千원未뼈 02 

10 ,000 ’ 50 .000 g 03 

50 .000 " 100.000 , 04 

100 ,000 , 500 .000 , o 5 

500 j 00 0 ’ 1 ,000 .000 , 06 

1 , 000.000 H 5.000 , 000 t 07 

5 .000 , 000 11 10 , OOOJOOO , 08 

10 ,000 ,000 , 50 J 000 ,000 t 09 

50 , 0 0 0 , 0 0 0 /J - 100 , 000 , 000 t 10 

100 ， 000 ， 000千원以上 11 

‘-

-2'5 3-



/ ‘ 

( 제 77 차 ) 
/ 

I • 법인부둔 결과표 검토 

제 61 차 f 통계위 원최 ( 78 . 4 .2 0 ) 심 의플 거 천 국부통계결 과표 

양식 최종안 중 한국산업은행에서 일부 수정보완한 법인부운 결 

과표를 결로한 견과 다음사항을 유의하여 보고서 딸간시 아용 

하기로 t하였음. 

〔 별첨 ;참죠 ) 

가 . 자산운휴 ， 산엽운류는 기본표에 한하여 소품류까지 

I ) 다부문과 운류 기준을 원’칙적으로 - 통일함 . 

101 2 낭~L 
τC ìT 'H . 

2) 송엽원 규모 ， 자본금 규모 ’ → 자산액규모 눈류는 보고서‘ 의 부 

피플 갇안하는 동시에 기’본품류에 따라 가집계한후 자산의 

운‘포상태를 강안하여 축소 조정 함. 

3 ) 용어놓 ， 폼알하기 위하여 조자산액윤 총자산액4호 ‘ 수정힘 

2 • 조사표 심사요령서 정토. 

숨소기엽응행에서 작성한 조사표 심사요령서를 검톡한 - 결파 마음 

파 같이 수정 보얀토록 하였읍 . 

가 . 소유자산의 정 우 취 득가격 , 취 득시 기를 파악하여 동자산을 평 가 

하여야 하나 취득 가격의 조사가 불가능하여 신품가격이 조사 

된 겸우 임차자산외 평가방법과 마한가지로 조사된 신품가격올 

총자산액으로 간주하고 잔가율을 적용하여 순치·산액을 산출하기 

로 함 . 

냐 . 표본조사 얘 상 사업체 l 중에서 전수조사 엽 체 선정기눈에- 해당 

되는 사엽체 가 조사된 경우 동 사엽체 가 그간의 시차판계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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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조사대상업체 ’ 선정기순에서 선수죠사업체 선정기둔·우후 변경 

된 것 ~j료 안정되부로 사업체 묵록에 지재되어 있는 그대 혹 

표본조산 대상처로 간주하기로 하고 그 역도 동알한 가둔우로 

간주함. 

다 . 읍쇠숙박엽 , 도소매 업등의 사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J 2. 

기계 및 장치 또는 1 5. 공주 지쿠 및 비품~.!r.. 운류하는데 

있어서 품류판계가 모호한 경우가 말생하으로 0] 운제률 차기회 

외에서 좋운한 도의즐 거쳐 풍일하기로 ·하였읍 . 

'3. 끼 타사항 

7 8 차 국부동계 - 실무자회 의 개최 

I ) 일 시 78 . 9 . 2t 10 : 00 

2 ) 장 소 ; 국-부동껴1 조사본부 

3 ) 안 건 ; 조사심사요행서 검도 

첨 부 : 업 인부문결파표 (안) 

_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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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뱉첨5견ζζ←ζ~ .... H' • 법 띈 자 산 순-눈 --경 과-표 ( 앞 ) 

--- -- 「 - , ?1- -강 :ir‘ i “‘ c 

::::..-?--_.- •- -쿄「 • --- - n;- - 팡 _:,i,L 

훼 · 찮엽 렇황츄김 자첼최린년 켠 f휘 득넨도벌 j 자산액 ( 소유자산 ) 
l 찮 • 산엽중높류 자샌τ소높(t츄별 종엽원규모}셜，자산액 

.s- 17、 {} t~ 수 .f C I 
창 • i첼엽혐운}훤멜.~~ Àj_ê~본S궁 i 및 자산액 균묘ι펠자산액 ( 소유자산 j 
I'f 、5 잉~- 퍼 i; .’; r: r 

‘ 

해여별 자산액 ( 소유자산) 

중고품자산액 ( 소유자산 ) 

댐 • λL 어 좋훈류T 자샤소푼유펠; 자가사용 
늬 \.!. I~ 0 1.1_ I:g.. I"\.괴파파!.， _ í r f 

쌓띈휩;팎;킷팎환펠편t뺑μi灣灣싱치젠慧慧[L댔책;책책챈첼‘훨:랫홍웰펀편 옐 신품 
룹 • 사평대 품팎별 ’ .;<카i 신산-’.사[펜운펜r냐류l 평균내용년수 

(:)、 ~~. j F' 、 、 i 

i '- ( 소유자산 ) -k ri , ; f 

찍 • 산련 빛 j:i자산펀펄:윷쩍.Ã}산액 ( 사용자삭 ) 

‘ 펴 -:l l‘산찮 및 말-애산’수운펌벨따산액 ( 소유자샌 ) 
• 1" ..:..~ -~ f ]1, 1 

빛 평균경파년수 

; 녕 • 산업휠쏟류 Àr앉소·도J숍 자본금계총렐자산액(소유자산 / 
‘ 。 ‘ . ιI i~ I 

훤 -1쌓웰관륙-찰 !4{겨}렐책l펴펀 사용-자산액 i 

; 1;:1 • #업 대갇운츄원 눠깡뤘괄류옐 소유 임f치-‘날 사용자산액 

-ir2 • ;;l 않 광 산펴&패 품류 딴댄엠 ( 소유자산 ) 
’ u “ ’ 

i퍼 • 지 역 딸 산업 대 월푼꽃 자본금계 층별자산액 ( 소유자산 ) 

i 젤 4 • 지썩!별 신-합대 훈fI평 
j •’• f •‘ 싣3 걷1'- “‘'" -f“ 。('
i .L5;」낀} 역，필 싶;t 엽/l~:불휴?셜 
’ ，~ i) ::.>òζ‘ c ’!;.- • f .... ~ 

. ~~산풍운듀렬 | 사용자산액 

법안형태벨 쏘유‘둥지띤척 

: :’f 6 • 비영펙법인으l 바산초품류벨 자안액 (!소유자산 ) 

1 7 • 산업대품츄널 자본금계층 l연 되사표 작성근거 

I 8 • 자산운퓨별자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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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9 • 자산품류 1날 신풍 ‘숭고품의 자산액 

20 • 자산품류밸 법 인자산구조변화 

2 J • 지역벨법인자산구조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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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듀별자산액(소유자산) 
( 단 위 : 억 ) 

순 자 산 액 : 

-김----주염 닙니 영 리 법 인 ! 구?염 닙i맙봐리변럼T1펀 
-十---，

100 

-‘ 

100 

~ 

송
 

{ 

뼈3
 
-

100 

。/ I 
J 

• ‘ 



f.--

총 

l 

쳐 4 - 1 
4 - 2 

처i 

산엽대 분류 ·자산소분류별 

산 엽 

。II 1 977 1 9 7 6 .. ~ ...... a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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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년도별자산액 ( 소윤자산 ) 
총 자산액 ( } 
순자산액 τ -' 

어H
 

어
 

미숭
 

엽
 ---

이
。
 
--

’-
-

?l 

엽
 -

9 

렵
 -

I 

수
 • 

엽
 

-
액
 

노。
 -

총
 

총 액 

광 엽 

--ι--
1 --- .. r---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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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 1 표 
5 - 2 

산엽중붐류 .자산소붐류및 

전 산 업 μ; 
[ τ 

‘ 1 

총 액 9 인 이 하 10인"'4 9인 •• ‘ ••••.• 

--‘ --- --- “i ‘ 

‘ f 

‘ . . 
I 

‘ 

-

; 、 . 
‘ ’ 

/ 

. 
‘ 

、
、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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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엽원규모밸차산액 
、
‘
，

/

배
「
 얘
「
 

산
 
산
 

자
 자
 

초
-C
 AT-

/
，
、

놓엽 수렵업 임엽 빛 어엽 」
총 액 | 놓엽 및 수렵 엽 ; 임 / 엽 

、 ‘ 

、

1 

i 

li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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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갚몇>l ;: τL'ìT" 

자산\의\규\오\ \ 자 ~\잔~‘종~/「휴--、

효느 액 。

￡。ε

1 .5 백 만원 미만 

2 5 백만원~천만원미만 

。「p

----
송 액 

5 
lIH 1 . 5 백 만원 미만 
「

만 

원 

、 'li
11 천억원 이상 

---------

6 - 1 
제 

6 - 2 

‘ 

총뱀인수 

I 

산엽대붐류별 . 자본금및 

전 산 엽 
---

자 산 }액 

총 액 유형고정.;l:}산 재고자산 

. 

‘ . 

-+----•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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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자산액 

픽탤보루포뿔반액 l 소효=깐딸( 순자산액 ) 

농엽 · 수렵엽·엄엽및 
I 

’ 자 총법인수 

「← f zL 였따j 
|총법인수 i- l l 」--

액 i 유형고정지산 !재고지산재고자산! 유형고정지산 

액 -

어엽 

산 

총 

’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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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엽중붐류 . 자산소분류 - 제 7 - 1 표 
7 - 2 

여 

놓 t삽 처- 산 엽 

액 자기사용 1 대 총 액 
여 

총 액 Z }기사용 대 

i 

‘ 

l 

. 

‘ 
’ . 

J 

-.;.:-;;. 

• ‘ 
‘ 

. 

l 

ι

싫
 

… 

-266-



총자산액 
자 기 사 용 • 대 여 별 자 산 액 ( 소유 자산 ) ( • '-!. I ) 

=====--_.- -----••=• ---- 순자산액 
/ 

-----,----- .. _---------_._--
、

수렵엽 . 임엽및 어엽 

농 엽 및 수 렵 엽 임 엽 

총 액 l 자기사용 ! 대 여 | 총 액 ! 자기사용 대 여 

-」---------」
-김 6 7-



’ 8 - 1 
제 표 

8 - 2 
산엽 대 품류 자본금규모별 • 

§-~푼멸쫓츠J •---- 펀 
신풍.짧빨1 ____ - 총 액 

자산꿇二햇」 총 액 l 신 풍 ! 중 고 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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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산액 
랙혹흐곤품자산려(d:.헐H느) ( 순자산액 ) 

산 엽 

• 5 0 0 안원이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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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표; 잔엽대붐류별.자산소분류뻗 

엽 
-

nu 

i 

때
 蠻캡

 -
현
 

평균경과년수 

산 천 풋灣웰꾸-------
F산분콰\」:경콰결주 | 평균내용년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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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내용년수및평균경과년수( 소유자산 ) 

-_._---- •_._--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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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1 
제 - 2 표 잔업및자산소분류렐 

농 엽 
1--

농 엽 및 

총 액 작물생산업 
、

.. 
1--

’ 

F 

. 

i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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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 1 
산엽 및 자산소붐류별 

- 2 ?‘” “’•-- - -‘’ - -_ .•. ,--

산엽분류 | 농 엽 수 렵 엽 

전산업 
농 엽 q;x1: ‘ 

\ | 
액 | 작물생산엽 i 축 산 엽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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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산액 
二k뽑L프:* 자산 ) ( 순자산액 ) 

광 업 | 
액 j 석탄광엽 i 총 영

…
 
엽
 

어

i
 
어
 

엽 

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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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λ Ù-::i:τ H 「Er 혹 

l 

‘ 

- ’ -

3 - 1 
표 3 - 2 

전 

。II
「

. 

산엽중분류.자산소분츄. 

산 

5 백만원미만 ......... 

.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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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자사액 

파뿔츠것L촌 벨(~삭켈그좋헐E첼) ( 춘~}잔액 ) 

농 엽 , 수 렵 엽 i 임 업 및 어 엽 

총 액 i 농엽및 수렵 엽 i 임 - 엽 _.-

총 -짧넓략원toj만 i | 총 액 5 백만원미만 •• I 총 액 5백만원미만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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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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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11 - 1 
제 2 산엽풍분류벌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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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자산액 
계 층 별 사용- 자산 액 ( ~ • ~.~ -'1: ) 

=.~~ 순자잔액 

수 캡 엽 임 업 OJ 
:x 어 엽 

-과-_.←---1 

.......... 츠I총 
농 엽 및 수 렵 

액 삼뭔L원 0] 만 | 

t 

--27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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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 ε 

l총액 5 백만원미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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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2 효 : 산엽대분류별 

l펀)]산。끓류 
홀1;￡1 」〓짜훈 

전 산 

총 액 I ~~71 소유 

놓엽 ， 

l 임 차 총 액 

산 

수
 
-

자 

산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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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풍분류별， 소유， 임차벨사용자산액 
=~..::::-..，.~=--" 

: 

수렴염， 임엽빛어엽 고M- 엽 

.. ’ ... •-‘.-“-----_.… 
자기소유 ‘ 임 차 종 액 ! 자기소유 | 임 차 

.. -28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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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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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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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 _____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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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엽대붐류별， 

제 14 - 1 

산 엽 

=
종
 

액 5 백만원미만 , 

천 

국
 

서 

。

격E" 

E -기 

l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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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산액 、

파본 금 계 층 별3싼-뿔솥효즈}갚느 순자산액 ) 

농 럼 - 수 산 엽 1산 

종 액 r 5 백만원미만 - 총 액 

_ ._---‘ 

-,.-_.- 1-._-----_ .. - 1-

‘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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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 1 

- 2 
표지역벨， 산엽대분류별 ， 

r산'，-엽;운'~류 지 역영 | 전 국 서 견 。E 시 

j 자 L산 「τB 류 \ \\ | 
_ ... _-------- \、|

1 • 유 형 고정 자산 

11. I 
;7-
.그「 

nTi 

n
}
으
 

10 . 건 

2 • 재 고 자 산 

농 갇! 수산 업 

유형고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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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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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 ----•-- 순자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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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여법인형태 

산업중분류 \\\ 

좋 

대 

。1
n 

71 

t:-l-
8 

천 

지 

。F

1. 농엽， 임엽， 수렵엽및어엽 

11. 농 <>l 
님 

대 .Ãl 

엄 

제 1、6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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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형태별 소유토지연척 

서 ;호흐- 별 시 -i 
총 계 ! 영리법인 

비 영 리 볍 인 

연 ‘ 척 액 
--------끽----------十----_._--

연 책 i 끔 액 ! 변 척 L_흔-번 

•---• _L ______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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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샤늄켠tT운 j 

법 인 

자 산 걱。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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ι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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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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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제 l' 7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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껴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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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비영리법인의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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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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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 산 업 대 붐 류 별 자 본 금 

벌
 

어
 

H 

「| 

냐
」
 

자본금계층 
5 백만원미만 

장 t 

일 4L 기 억 

기억또는측정 
t ‘ 

1 • 농엽 임 엽 수렵 엽 및 어 엽 

장 4L 

일 -f 기 억 

2 • 굉- 업 

장 ~ 

일 부 7] 억 

기 억 또는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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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옐조사표작성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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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분류 

효; 
‘3 

구성비 

액 

1 유 형 고정 자산 

건 

2 

‘ . 

고 

..E 
2:" 

자산 

〈부록 2 >

산 액 대분류별쿠성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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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

자 산 
총자산액 

액 ( 
순자산액 

중분류별구성 uj 

100 

소분류별구성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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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 

유형고정자산 

건 ι
τ
-
-

、

16 • 공쿠기쭈및벼품 

\/ 
1i 

?Q 
--­n「

U혹
 
「

H T 
/
、

호 
。 액 신품자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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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자산액 、 
중고풍의 자산액 ( ..... -, ) 

순자산액/ 

중‘고풍자산액 !주필1(%) 
신 품 x 100 (%) 
총 액 , - -. 

-----_. __ . -

"'l. 9 7-::-



< 부록 4 - ~ > 자 산 붐 류 벨 법 인 
=-~-======== 

8 년평가평 1977灣폈 

산
 

자
 

처
。
 

고
 

혀
。
 

-
송
 냥
 

。11
「

____ J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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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산액: 

그r 갚촉혹f월철큐 ( 순지산액 ) 

----_._---"-------• 
1977 '- '-' " x 1 0 0 (%) 
1968 

연증가율 1977 < 1968 좋가기여율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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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산액、 
구조? 자산 ( -, -,,) _. __ . 순자산액 / 

1 977 
.. " I I X 1 0 0 (%) 
1 9 68 

’ ----------

-301-

연증가율(%) 



" 〈제 7 8 차 >

1 • 조사표 심사요령서 검토 

중소기엽은행， 국민은행에서 작성한 조사표 심사요령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 사항을 수정 보완토록 하였음. ( 별첨참조) 

가.77 차 본 실무자회의에서 논의되었던 음식숙박업， 도소매업등 

의 사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중 12 ‘기계 및 장치 ·에 속하 

는 자산을 기계 - 및 장치 자산분류중 업종에 구애되지 말고 자산 

중심으로 해당분휴번호 및 내용년수를 척용시키도록 하였음. 또한 

기계 q11 장치와 공구 기구 및 비품의 분츄기준은 다음과 zzLA u • 

기계 및 장치 

(1) 강성이 있는 불체로 구성되고 

(2) 일정의 한정 ; 。Er 스 。E; 」EL 행하고 

(3) 유용한 작업 을 한다. 위의 3 요소플 만족시키는 ‘ 것은 

“ 기계 ”상기 3 요소숭 (2) 또는 (3)위 요소가 빡진 

토대 t:c._~ 
--'--，二- 용기가 되는 

공구기구 및 비품 

것은 ‘ 장치 ’를 말한다. 

쿠조를 그위 

川 공구란 커계에 장치 또는 수공에 의거 물건이 제작 ‘ 또는 

가공에 이용되는 용구로 기계의 기구에 조립되어 있지 . 않은 것융 

딸하며 주로 생산공갱어l 쓰인다. 

(2) 기구 비품이란 공구를 제외한 용구 용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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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경우 있는 사용하고 동
 

고
 
。비주거용으로 주거용， 나. 건불을 

또는; 、 바‘주꺼용 건물， 주거용 따라 

。
쥔
 

다
 

에
 
” 쪼

 
「’ 큰

 
은행에서는 사용비융이 -

개인 있무므로 문제점이 같은 이는 평가하나 
E 

π
 

분
 
-건물로 

및 내용년수를 

주거용， 비주거용￡로 ‘ 공동 

계부문，중소기업은행온 이미 사용비율에 

및 내용년수플 

해당 자산에 동
 

파악하여 띤적만을 건물 비주거용 는
 

ET 

서
 
·
분
 

에
 

산
 

문
 

자
 

님
}
’
 

어
닙
 

기
 

하였음. 적용하기로 는
 

되
 

가 。1_'- ~ 。
써、 τ 'ð T 사용하고 

주거용. 

욕
 

C 

u 
T 
i 건

 

” ( 

비주거용의 따라 

있음. 적용하고 자산분류-

주 경우 있는 사용하고 과
 

@ 비주거용으로 주거용. 야
 
현
 

건
 

(2) 

건물이 비주거용 결과표에 가게부푼의 하는 조사대상으로 거용만 

같음i 또한 역도 二l모순이며 7:l 。
/、 \::" 나타나는 

활용 7} 준표 다， 건물평가 

건물 오래된 취득시기가 이용하여 첩-고자료로 동 

불가배쓸표， 잔가율Ji.-룹 

기준표칠-
) 1 ( 

방안 추정하는 가격을 취득 적용 자산은 

건플 있으나 방안동이 작성하는 기준표를 건물평가 별도의 (2) 

가격이 산출한 골조건축비만을 .A ι‘- ..;..1 
""ir，냥r 가격은 건불 기둔표의 평가 

있 될 우려가 재평가 

과
 

이
 , 

행
 

산
 

은
 

자
 
-# 

물
 

한
 

건
 

경우 이용-할 료
 
E 표

 

x 

τ
 

기
 

도
 깅 

무~ 

거쳐 토의플 풍분한 작성기관인 건물평가기준표 

떨
 

하였음. 

심 사요령서 < 안 ) 

강쿠하기로 방안을 

소사표 

적절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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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 -] ) 

개인기업부문조사표심사요령서 (앤(중소기엮은행 ) 

L 

1 • 조사표 1:J 2 
Tïr 

가. 산염 분류 및 1 1 개시도 분류의 

주생산풀 사업장 소재지 참조 

· 정땅성 확인 

나. 초사표 붙류 및 매수 확인 (78.9 .. 20 까지 ) . 

1 1 개 시도별 

산업세푼뷰별 

샤업체 추출형별 

송업뀐 ìI..'t. 멀 : 

산업소분뷰별l ， 충별 

2 . 보완초사 

사업체 영부작성 

기 획 

확대숭수표 작성 

3 • 초사표 심 사 

제 1 단체 

집락별: 

~ 

川 조사표와 사업체 영부와의 대조‘산업분류:더필끼) 

(2) 종업원 규모와 ·종업원수 ‘ 합계와의 관계가 정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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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물기재가 누락된 조사표는 없는가 

(씨 취득가격과 신품가격은 두개중 하나가 조사되었는가. 

(5) 나머지 항목 (소유상황， 신고， 취득년도 시가 )은 모두 기↓ 입 

되었는가. 

(6) 표본조사분중에서 전수조사엽체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없는가? 또 그 역은? 추출 사업체번호 모든 것이 변경되어야 

항. 

(기 자동‘차 자산분류 번호의 통일 

일반자동차 142301 (5 년) 

142302 ( 4 년 ) 화물자동차 

승 용 칙 
‘‘‘ 
/ 너

 
• 

• 

셔
 ” 

/t 

-
、

m 
” 

(‘ 
J 

‘ 4 --

이륜자동차 142304 ( 4 년 ) 

삽륜자동차 142305 ( 4 년 ) 

기탁의 것 

기깨되었는가 

142306 ( 3 년 )으 혹 

(8) 임차자산난은 전부 기재되었는가 

(9) 78 년 이후 취득한 ~、」1a- 없는가 

00) 신규색 출업체 번호쑤번 

지점 단위로 : 심사책임자 

(1 l 시가 합계표가 정당하게 작성되었는가 

, O~ . 자산 중분류별 합계(부표금액 포함)가 정당한가， 

03 자산분류번호 기재가 누락된 것은 없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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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취득액시가， 취득년도，신품가격시가 

제 2 단계 

상호 등의 자산 (14) 

기업한다. 조정 관련사항을 

정당한가 분류가 자산 O잉 

기입되있는 조정 의해 방법에 별도 기계장치는-356 업 종의 (1~ 

가. 

대한 급수시설에、 및 치수 수리 시설과 송배전 및 발전 (1지 

정당했는가. 이해는 

자가 

조사원의 

본난에 _t: 0 
-.i.:-_ ‘.J L.. 

급수시설 부착된 건물에 화력발전기 여) : 

한다 . 

가
-

야
 ·

수
 • 
지
 

아
 

평
 

되
 

않
 

口E

재
 

건
 

기
 

기재되지 

기재되었는자 모두 (1에 

기재 역산하여 의해 기춘표에 건울평가 것은 0).. 。
i:ir'L 

• 저 
/'、 • 할 

제 3 단계 

한 재검을 한번 다시 대해 조사품에 끌난 심사가 2 단계 

최종적으로 산업별， 도별， 사업체수블 항목) 집계관련 (주로 푸 

확대송수흘 확정한다. 

관리 

a. 일반소매엽 (621 )과 

조사표 

확인 

4. 

산업별. 시도별， 충별， 음식점엽 (631 )은 

보관하고 펀철 녹색표지에 집략번호별，사업체변호별로 

청색표지 산엽세분듀별로 사엽체추출형별， 시도별 산엽은 b •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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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펠첨 ] - ~ ) 
개인기엽부갚조사표심사요령서 (안J (국띤은행 ) 

일반사항 I 

조사요령서 ， 표본사엽체영부 ， 심 자산 개인기업 심사는 조사표 

실시한다， 구분하여 3 차로 다음-과 같이 의하여 사요령서에 

검토 

1 차섬사 : 기본심사 
) -( 

2 차성사 : 자산분뷰 

가격 

(2) 

심사 3 차심사 : 자산 (3) 

2 열의 반드시 님 닙 .9-
TTe 해당 때는 수정할 내용을 조사표의 2 • 

정정한닥 청색 o ;:ξ 또는 휴색 상단에 二L말소하고 주선으로 

없다. 

숫자로 

까­

T 할 정정올 님
 
} ” -닙

 
T 느

」
 의
，
 
아
l
 

자
 

표
 
비
 

숫
 

사
 
라
 

조
 ‘ 
아
 

다만 

한
 

는
 

야
 

자
 

어
，
 

숫
 

되
」
 

재
 

、

기
 

또박 또박 아라비아 자
 

-( 
} 
λ
 

3 • 

애매한 펀r 판。l 기재되었거니-이외로 숫자 다. 

기재한다. 

기재 

정정 

가 보충 기재가 껴관적으화 경우 있는 누락ρ1 사항에 4 • 

보완한다. 심사자가 한하여 것에 능한 

보완조 보고 ， 책임자에게 담당 조사표는 발견된 시-항이 결함 5 . 

결청한다. 여부를 사 

심사 조사표는 판명된 것으로 없는 이상이 어
，
 

되
 

료
 

완
 r 

셰
끼
 

가
 

란
 

사
 
당
 

심
 

해
 

6 • 

기록한다. 심사일지에 

날인한다. 자가 

매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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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 심사완료 사엽 체수 i 산업소분츄별로 구분~ ) 

@ -요보완조사 ‘사업체 명단 

@ 수정 조사표 수 및 주수정 항목 

8 • 기타 심삭시에 발생하는 문제는 임의로 처리하 ÄI 갈고 담당 

책 임자에게 보고 지 시에 ‘따라 처려한다. 

n • 심 사 요 행 

1. 1 차심사 

1 차 심사는 초사표흘· 구성하고 있는 기본척인 사항읍 검토 

하여 표본사업체 조사표로서의 흘을 갖추고 있는 가딛- 심사하는 

중요한 과정이 다. 

(1) 조사표를 지역별. 산업소분류별. 사업체일련 번호순()로 정리 

한다， 

(2) 사엽체 개황 조사표 상의 Q)번 지 역 번호 부터 t핑번 업송 

·까지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떤서 표본사업체 영부와 대조한다. 

가. φ번 지역번호는 쟁확한가? 

(지역번호) , 

호 지 역 벚 기 호 

1 1 강 원 32 

2 1 좋 북- 3 3 

7c1 기 3 1 숭 남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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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11 r?염r ‘ 볕 \ f~ ，ç)l~ 혹';~ .~λ -‘:s、 지 역 
、
별 기 」효 

‘ --~--…--‘- -
‘ .' • ‘-

전 t H꺼「 3 5 켜。 남 3 8 
한 -f ‘ 

전 \t 3 6 제 주 3 9 

十、청 .i... 쭉 ‘,. 4μ~'1:- 고 ’ ‘、 :. 3 -/:: 1, 、 : 
l 

‘」

-~ ‘ K μ - , 
•.. 1. 

합
 

부
 

l 업태와 조사띈 업종난에 10 번 느
L
 -
니
 

류
 

닝
 τ
 

소
 

어
H
 

산
 

2 번 나. 

(산업분류표) 
←←~ 

’ 

되는가? 

태 업 

‘ 、 -, 
:ζ 
~ 

f 、 o 엽 ‘ 、. 
E
π
 -
-

셔
-

닝
둔
 -

어
님
 
-

산
 -r • ‘ 

‘ .;- ‘ 

주차 '.l 팩시， 용달차. 화불차. 장의차， 육상월수l없 7 J 1 

-’ l‘ . 1< 장 -E }’ 각: ~ i! ‘ ’ l , -1"'. 

1 , 하역업，거룻배 -.:... 1낀 여껴 선. ‘화붕선 , 1 1 수상운，치엽 “ L‘ , 1.7 미 ， 4. 

하치 여행알선 엽 " ' 창고업 , 화불포장. 서어비스업 운수관련 7 1 9 t 

i 
• ζ장 1 ::~ 1<. 

i “ ‘’ i ‘ ‘.b μ
 

--r 
l 

’ • '.' ''- ~’! 

정당!l... 사설금융 업}-! f;i ‘ t 융 二그­
。

‘ 
810 

1 、 1' ，l 닝 휴l험 ‘대리 정 
”、 ...J.험→ i볍 8~、'~".l'b보l 

복덕방，부동산임대업 업 산 도
 
。

님 ., 830 ’ 
.;;‘ 

고L 
。세무사， !’“ F | i;변호샤' . 걷、축사， 회 계사， -업 t 역 r ‘、 요

 띠
 

J 84 l;. I 
;、

h-

.공업 .λ}법서사， 행정서사， 공증인사 

i즉문소， 뻗리사， 통관사， 집달리 , 직엽 . 
ι ‘ f 
ν i^、 ; ~' 

ι t 

L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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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분류 씨
 에 

업 
Z{ 

。

1 
업 

8 42 기계및 장비임대엽 

9 20 ' I 위 생 및 유사서 비 

스업 

931 

93 3 

939 

9 4 1 

9 -42 

교육서어비스엽 

의료보건 및 수의 

서비스업 

등록단체 

영화 및 기타 연 

예서어버스업 

도서관，독서실 

소개소，사진복사 및 청사진엽 

기계 및 장비임 대업 

쓰레기수집 및 처리업，분료수처 

및 처리업 

유치원，공민학교，기술학교，전수 

학교，사설강습소 

병원， 의원，치과병원，한의원，조 

사원，수의사，정골원 

등록단체 

극
，
 

장 

、도서관， 독서 실 , 수족관， 미솔관 , 동· 

식물원 

949 기타 오락서어비스업| 당쿠장， 탁구장， 기원， 수영장， 정구 

장，보링장，실내사격장，태권도장， 

“ 

권부도장，합기도장，유도장，역도장 

9 5 1 I 달리분류되지 않는 l 신발 및 가죽제품수선업 , 라디오 

궁중우술，육체미，댄스홀 

수선업 수선엽，자동차수리， 기타차량수리 

맛테리수리.- 세차장， 시계수려， 가 

-훤 1‘ -



산임종류 
f- -.-----•+-

엽 조
 
。 업 태 

방수선 . 자전거수려 ， 악기수리 ， 기타수리 

9 52 세탁 및 염색업 ! 세탁소 ， 염색소 ， 런넨꼼급점 

9 5 9 기타 개인 서어 | 이용엽 ， 미용업 ， 옥욕엽 ， 예식엽 ， 사전관 ， 

비스엽 DP 점 ， 장의업 ， 결혼상담소 ， 수화물보관 

. 소 ， 솜플집 , 정솔가 ， 운명 김-정소 

1.-------

다 ， (3)번 규모 구분은 쟁} 번 송엽~~ i칸 힘-계에 대응하는 다음의 

총번호와 일치하는가? 

( 종엽원 규모 구분 총번호 ) 

충번 종업원수 총번호 송업원수 
1--_. - - .. _ .. -_.-- .- • 

4 인 이하 100 이 상 
i ‘ 

6 199 

2 5 이상 9 이하 7 200 ’ 299 

3 10 이상 . 19 이하 8 300 -f, 49 '9 

4 20 M 49 a 9 500 4’ 
... ‘ 

r .~. 

5 50 ’ 99 ’ 

이하 

-f, 

4’ 

라 . (잉번 사엽체 번호는 산엽소분류별로 일련번호플 부여한 것 

이E.. iiζ 번호의 누락 및 중복 여부를 검토한다 . 

마 ι (6)벤 표본 구분은 정 확한가를 검토한다. 

‘ ( 산업 소분뷰별 표본구분표 ) 

... 3 12-



산엽소분류 엽 τ ;ζ | 표본구분r 산엽소분류 엽 종 ! 표온구린 

711 회사형태 93 1 유치원， 3 

4ν 개인랙시 5 사설강습소 

712 전사엽채 93 3 총합병원 

719 4ν 4 ~ 7] 타 4 

8 1" 0 ~ 3 939 전사엽체 2 

820 4’ 2 941 ~ 

830 임 대 업 5 942 4’ 3 

~ 소 개 ‘업 7 949 - 끼〉 4 

84 1 전사업체 5 95 1 ~ r 6 

842 952 5 
4’ ~ 

920 ~ 959 여l 식 업 2 

931 학 고l ~ i 기 타| 6 

‘‘ 

바.CJJ번 사업체명은 ‘ 일치하는가? 

상이한 경우는 영부상위 사업체 명을 쓰고 신사업체명을 

괄호 내셔 하었는가? 

또 조사내상이 아닌 법인 표시 의| 사엽체명은 아닌가? 

여1) 명 부상이 사엽 체명 : 한양운수사 

신사엽체명: 

기재방법 -
、
l
J
/

샤
식
 

-:’ 
。

τ
。

t
i

셔
，
 

f
，
、

사
 

사
 

-
수
 
·
수
 

or 

。

τ

울
 
양
 

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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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번 대표자명은 상기 「바:J 번과 같은 요령으로 검토한다. 

(3) @번 연간 총매출액 또는 수엽금액 란은 만원 단위의 아라비 

아 숫자로 꺼재되었으며，종엽원수나 자산규모로 보아 지나치게 과 

대하거나 과소하지 않은가? 

앤1) 1 • 000. 000 원 오백만원 등과 같이 기재한 것은 잘못이며 

100 만원. 500 만원으로 기재함이 옳음. 

(4) @번 사엽 주 구분은 r 1 • 단속 J. r 2. 콩동 J. r 3 • 비 법 인 

단체」중에서 어느 하나의 변호에만 0 표를 했는가? 

(겨O 때번 엽주 및 가족 종업 원수가 1 명으로 표셔되어 있논 

경우 

사엽주 구분이 r 2 • 공동」에 표시된 것은 잘못된 것임. 

* 산엽분류 939 는 풍록 단체인바， 이 엽종의 1 사엽주 。-L 부
 
” } 구

 

r 3. 비법인단체」에만 표시 되는 것임. 

(5) 맹번 종업원 수는 합계가 이상없는가? 

(합계는 적)번 규모구분과 일치하여야 함. ) . 

또 업주 및 가족 종업원란이 o 명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 

은- 없는가? 

(6) 양)변 촉사에 관한 사헝-중 첨부조사매수는 정확한자? 

이 - 숫자논 표지를 포함한 숫자이으로 최져 4 매가 되어야 

합
 

또 「표지→소유자산→임차자산→재고자산」순S로 첨부 되어 있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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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첨부된 조사표는 일련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가? 

앤0 단I - i파j 

j펴 - 마- ìì 
2. 2 차심사 

핀 - I표찬 ; 
힘 - !덮고 ....... . 

1 차 심사는 ·조사표의 플을- 심사하는 과정인데 반해서 2 차 

심사는 자산소분류의 정확성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이다. 

(1) 차 심 사 괄 완료한 초사표를 업 종 별 , ~I 역 벨 , 일 련 변 호 순무 

로 분류 정리한다. 

(2) 자산분류 및 내용년수-표 에 ↑거 조사된 자산의 품옥이 해 

당 자산소분류 및 자산세분류 범주에 부합되고，자산불츄번후 및 

내용년수가 정당하게 기재되었는가를 검토한다. 

(3) 업종으로 미루어 볼때 해당 자산이 가계용이 아닌 사업용 

자산인가를 겸토한다. 

(4) 내용년수 1 년 이 상의 재생산 가능한 유형 고정 자산인가의 

여부쓸 검토한다. 

(5) 조사요령 서상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둥지 , 골동품， 예술풀 

등과 같은 자산은 아닌가? 

(히 수량 및 딘·위는 누락없이 기재 되어 있우며 , 건물은 평단위 

로만 기재되어 있는가? 

(기 취득시기 , 임차시기는 누락없이 기재되어 있는가? 

(촉사기둔일 이훈의 취득자산이 초사펀 경우가 있는지 여 

부도 검토한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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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신 • 중고의 구분과 사용구분은 해 당번호 하냐에 만 o 표를 

하였는가? 

(9) 건물의 사업용 비윷의 누락은 없으며， 수치는 척정한가? 

(이 비율이 50 % 이상이면 비 거주용 건풀이고 50 %미 

만이면 거주용 건품로 자산 분류롤 하여야 하는 바 이의 정확여 

부를 검토한다. 또 건물 이외의 자산에 이러한 비율표시는 없는 

가? ) 

3. 3~}- 심 λ} 

본 심사는 해당 자산의 취득가격，임차가격，재고자산 가격풍 

을 년말히 검토하는 가격수치 심사 과정이다. 특히 건물은 취득 

시기가 다양하고 금액 단위가 크기 때문에 타자산 보다 더 세밀 

히 검토하도록 한다. 

(’) 모둔 자산 가격은 천원 단위의 아라비아 숫자로 

·’ 

j 

t:.L. !.il. ~t:.. 
~ "‘-

박 기재되어 있으며 껴관적으로 판단할 때 지나치게 과대하거나 

과소한 가격은 아닌가? 

(2) 건물의 경우 건물 평가 기준표와 비교하여 합당한가. 

이때 취득 시기가 오래된 것은 불가 배율과 잔가율을 척용하여 

심사한다， 

(3) 임차자산의 신품 가격은 임 차 시기에 관계 없이 77 년말 

현재의 신품가격인바 이의 적정 여부를 검토한다. 

(4) 각 촉사표의 가격합계는 정확한가를 겁산한다. 

(5) 이 상의 심사블 거친 초사표는 조사 항옥 상호간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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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최종척으로 재검토 한다. 

III. 결함조사표의 처리 

3 차의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완조사 대상A로 판명펀 초사표 

는 벨도로 정 리 보관한다. 

‘ 

JV 조사표의 관 리 

심사완료된 조사표는 다음과 같은 요령 S로 보관 관리한다. 

(1) 지역별， 산업소분류별， 일련번호 순으로 펀철한다. 

(2) 각 철은 일백개 사업체 단위로 한다. 

(3) 표지에는 사업체수와 총 

기영 날인한다. 

조사표 ollë 프， l' I a 기업하고 관계자가 

(4) 위의 모는 사항이 완료되면 지정된 장소에 엄중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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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9 차〉 

1 • 심사요령서 검토 

농수산부에서 작성한 조사표 심사요령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 

사항을 수정 보완토록 하였음~. ( 별청 참조 ) 

가. 따부문은 중앙에서 국부담당 직원외 지도를 받아 조사표를 

심사하는데 반하여 농수산부는 시군 출장소 직원이 조사표뜰 심사 

하므보 요츄플 범할 우려가 있어 중앙에서 상세한 지챔 (자신분유， 

엽 종분류등)을 하달하여 업무수행에 착요 없도록 하였음. 

나， 제 6 차 지부장회의 ( 78. 1. 26 ) 결과에 따라 “ 11 1 농업 ” 

을- 직-불생산업， 축산업으로 구분하기로 되었으나 실사과정에서 분류 

하지 않았으므로 다음 사항을 참조하여 조사된 조사표블 재분뷰하 

기로 하였음， 

o 전수고사 사업체는 조사된 조사쿠 번호에 따라 작물생산업， 

축산엽으로 분류함， 

예) 2111 축산업 3 111 작풀생산업 

。 표본 사엽체에서 축산엽은 극히 미세한 부분을 차지하나 

도수 추정할 경우 결과표상에 자산액이 나타나므로 조사된 조사표 

의 주업종에 따라 작불생산업 , 축산엽으로 재분류함. 

다. 초사표 상의 취 득 가 격 의 가 격 단위 가 1 .000 원 이 상 으로 조 

사되었으므로 취득시기가 오래된 건불 자산의 경우 조사-요상에서 

취득 가격이 나타나지 않으나 77 년말까지의 괄가 배율을 척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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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동 건물에 대한 자산액아 나타날수 있읍. 따라서 타부문과 

통일된 방법￡로 불가배율표，건물평가기준표를 이용 일정기준시점을 

정하여 취득 가격을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 하였음(한국 

은행의 정부부문 심사요령서 심의후 결정) 

라. 농림어업 부문에서 목장의 고용자 가쿠와 같이 주거용 건물 -

이 있을 수 있￡나 이번 조사시 이를 포착하지 못하였무므로 전 

수조사 대상업체에 관하여 경영자 가쿠의 주택외의 주거용 건물을 

보완조사 하기로 하었융. 

2 • 기타사항 

‘가. 그간의 실무자 회외에서 겁토 수정 하였던 각 부문의 .결과표， 

일본꾀 결과표와 대비표，; 심사요휘서 등을 정리하여 조사본부에 제 

출토흑- 하였음. 

나. 차기 실무자회의 개최 

(1) 。E1 시 ‘: 78.9.29. 10; 00 

(2) 장 ~←: : 국부통제조사본부 

(3) 안 건 : 심사요령서(정부부문) 

종합부푼 결과표 검토 

첩 -녕r 

1 • 초사표 심 사요 령 서 ( 농 암 역 업 부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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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첨 ) 

個A企業部門 ( 農林演業 ) 調養票審훌훌찰領 (案 ) . 

1 • 審효目的 

農林煥業部門으l ‘ 個A企業資塵調훌에 있어 서 正確한 調효와 資뚫l 

숍↑面題 및 훌j쥔흉票上의 記入誤짧를 審흉함으로서 國富統~t調효의 精

度플 높이는데 

2 , 審훌方法 

。1 ..Q..
λA 0 • 

.가 " 各部門別로 調흉員이 調3훌記入한 調훌票에 의한 調훌記入上의 

誤露플 審흉 

나 . ‘ ι 調훌票上 調효화象家口의 事業#擺況과 JfX:入項텀등을 볼때 資

a같調훌의 宋備와 資盧評↑面銀등 이 納得하기 곤란한 調효察어l 대한 

보관調짚審효하는데 있음 . 

3 , 審효節?jz 및 期間

市君ß出張所 9. 25- 10 .1 0 審숲者指定 調쪼좁와 聽敢審효 및 

再調효 

i홉 事 務 所 10.11-10. 25 審쪼꿇指定 ， 調효票標本審표 및 再調

효 

中 央 10.1-1 0.2 0 審흉 指뽑 및 최 종 심 사 

~~2 'O -

i ’ 
A 



4 • 調효票提 t섬 

J 978. I J. (追後通報 ) 

5 • 審효要領(調효票審효) 

가.調효처象 農林煥家의 週正당否 

o 調효처象 標本鐘願家와1 숲敎쳐象훌훌林願家의 名‘購와 -致하는 

가? 

o 숲數처象 農林願家의 흉꾀育 載培 1 및 懶業規模 ‘/ 以上￡로 調

뚫
 ~쩌 

~ 

효
 찍

 
審

?
·
효
 

項
} 

가
 

審

事
-

는
 

票

本
Tl 

있
 

離
훌
 ?目

어
 

·m 
휩
 나 

-않
 ,--------_._----‘- ---•• • • ----"._._- •--_._---------_.-• • 

「→ --_ .. _--_. __ .--....----• • •• •-------......-- -- ~ 

市·道， 市휩ß I 市道市鄭의 記入方法 및 地域分챙符號가 표뀔한가. 

※ “ 地 i或別分類符號 • 

{固A企業資훌調훌要領 ( P46 -- 48 홍照 ) , 

塵 業 分 類 l 塵業名 및 分類符鏡記入이 正월한가 ? 

※ 옳業 (1 1 1 ) , 앓業써비스業 (112) , 수렵엽 (1 n) • 

鍵員 數| ‘ 事業#짧況 i 으l 종업원 合計A轉와 -致한다 i 
옳 tJf 地 ‘ 事業#廠i兄 ’의 -혈혐地 合計힘F敬와 -致한가 . I 

調효냥養號 i 標本調훌μ짧號와 金敎-調효냥養號가 흡分되어 있는간 { 

쏠林業 (J21). 별옥엽 (122) ,. 陳業 (130 ) 

.- -32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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쉰길-
r.---~ a | *@ 효 l 內 iR 

3 1 1 7 밤및기타괴수 3.0 따以上 載培家口

3 1 1 8 양 송 이 載培全家 口

3 1 1 9 상 전 2.0 ha 以」二 載培·家 口

@ 林 業

4 1 1 1 양 요 엽 國행6 에서 쩔行한 협業許可 

4 1 1 2 육 렴 엽 託이 있는 家口

,41 13 표고버섯 

4 J 1 4 벌 목 엽 

i 앓林짧家짧랬 찮林뼈家衝號가 正뭘하재 記λ되어 있는가 
! 農菜앓本調鉉口→값컸總調훌家口꿇號 
煥業標本調효家口→市都出張所名짧作成 -連홉號 

쏘敎調효첫口해짤냥7j1j 名훤作成 -팩짧號記入 

/

어
H
 

이
꾀
 

어
，
 
、
어
 

해
 

‘

연
 

그
」
 
수
l
 

연
 

내
 

80 t 以上 船船이 있는 家口

양식엽을 하는 全家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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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業￠후觀t兄 (2) 

電話홉號記入 ! 
14 歲以上되 | 

흘R 內쭉E 審

j 里lfnJ

目| 項

*쪼횡’.:E i生名 記入과 正確한 짧地의 地在 ，所

從홉등員敎가 임시 및 常時家族從事흉와 數員vt 業
農林懶業60 日以上1 年間고용원이 는 家 口員이나 

있는지 調훌記入되어 /κ員을 從事:한 에 

限하여 숲數調흉)에 動植物및 

있는지 

農業(앓業標本 φ 地총# 

調-훌記入되어 

·
꿇
 

調흉記 樹園地面積規，模以上植物全數짧家는 將히 @ 

있는지 되여 入

檢討統、租JtX入.룡否 年間융훌林練 딪훈의 年間설#~業JtX入 

(3) i 有形固定資盧

가. 調훌項’目檢討 

----’ 
훌R ， ~ “ 효i 

用途의 및 構造|耐用年敏表 ’上의 pJ 
^ “ 資꿇分類 

- 細틴分챙內릅R에 

-敎內훌R괴· 

合뿔 耐用年敎表·의 및 ‘ 寶훌分類 

共有表示共有는 있으며 記入되어 品틴이 

있는가. 

審·-평 目

5볍호 한 

되어 

--

i 擬用途
i γ"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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핏 덤 審 좁 內 흘R 

數 찮‘ !定敬로 表示 (例 100 , 50.9 ) 

車 位 l ‘資塵分類 및 耐用年數表”上의 車位表示되어 있는가 

資塵分類養號 | “ ”上의 資塵分類홉號와 耐用

및 耐用年數 | 年敎를 記入 -致한가. 

取 得 時 期 | 新藥‘ 또는 取得時期의· 年度가 正필한가 

※ 取得時，期가 不明確할 ‘ 경우 適用

。 해방전 

o 해 방후-- 6.25 以前

( 1. 945 年 ) 

( J 9 50 年 ) 

o 6.25 이 후- 4.19 以前 ( J 960 年 ) 

。 4. 1. 9 이 후-- 5. 16 以前 ( j 961 年 ) 

新品中古[츠分 ! 新 • 中古의 正뀔한 分類와 二重 ‘ o .. 表가 없는지 

取 得 個 格 I 1 • 取得個格의 過大過少의 폼1illi되지 않았는지 

2 .固格車位를 千원以上 記入 確認’

3 • 共겪일 때→쉴超f뼈格 

4 • 分劉 • 月騙일때→未ÍÁ1面格의 ‘計上檢討

時 ↑面 I 77 .1 2.31. 現在 市場뼈格으로 評뼈 -

所 有 ;休 況 | 自 E所有와 賞룡의 二重 “ o .. 가 없는지 

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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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資꿇分類上의 檢討 ( 所有r資壓 ) 

1 __ -펀 目 l 2흡 3훈 [1q 

결갚 物 I 1 • 住居用隱物 및 當業댐錯物이 包含調훌되어 있지 

않은지 ? 

2 • 옳林續業經r홉에 使벼되는 建!w으l 누락은 없는지 ? 

( 휩務室 ， 기숙사，합숙소풍 ) 

3 • 住경 -部에 包含되 어 있는 事業댐 建J때의 누락 

은 없는지 ? ( 창고 ， 헛간 ， 자축가급 사육장 등 ) 

4 • 事業用 建!따1 使I낌에 必흥휠한 建物附협施設으l 누락은 
• 

없는지 ? 

5 . 建物로부터 狼立하여 分離된 附演朝設의 누락은 

없는지 ? ( 전기 ， 조맹 시 설 ， 급배수시설 ， 위생시설 ， 

통풍시설등~ ) 

備 藥 物 I I • 家計와 싫林願業事業用 拖設의 |쓰分이 표確한가 ? 

2 . 설村願業 生塵을 위하여 架設한 교통시설파 林활 

用 i휠路가 正確히 파악되 었는지? ‘ 

3 • 쫓힘 送댐E電의 家底用과 事菜用·의 ’ I츠 分이 正確한 

가 ? ( 발전기 , 변전 기 , 계량기 , 도란스등. ) 

4 • 水利施設 및 給水施設으l 調’효누락은 없는지 ? 

( 운흘 •. 소휴지 ， 관청 ， 펌표 ， 상하수도 ， 용수시 설 ， 스 

표렁쿨러 ， 양만장 ， 양 어 장 ) 

"' 3' ~6-



/ 

;강쭈 중뜻 內 둡R 

- --------1 

5 • 稱藥物 其他施設 資E흉의 표確한 파악과 記入이 

정당한가? (가축개금사육장， 온상플， 싸이포 등) 

車輔및運搬具 1 • 싫林激業用 車輔 및 표삼搬具가 正確히 調옳되 있 는 

가? 

2 • ，事業用 車輔週織具가 t훤댐比率에 따라 調효記入되 

었는가? (자동차 t 추럭，승용하，오토바이) 

3 • 혈林懶業用 自動車調효가 宮業}최과 I츠分되 었는가 ? 

4. 其他 車輔週搬具와 음댐죠도누락은 없늪가? (자전거 • 

리어카， 우마차 ) • 

船 船 I J-←聽業用船船으로서 선박부속울(기관，엔진，장치동) 

이 포함되어 있는지 ? 

2 • 선박의 I츠分(강선， 옥산，- 지타잔박〉이 적정한가. 

3 • 調효훌準(t) ...... 선 박 법 에 의합. 

機械 및 효헬 I 1 찮林뺑業 18 織械훌할외 T LF「Lr。 없는가? 

2 • 쉰林뼈菜用 生摩工월으l 機能을 갖고 있는 機械의 

누:삭은 없는가? 

工其熾具 및 1 • 耐用年敬 l 年以上으l 것으로 調훌되었으며 2 個
, 

IU혐品工具 同一 品目의 合쉽-짧아 1 .000 원以上일때 調호누 

없는지? 
J “ 

락은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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項 目 審 효 內 ijR 

-

--‘ 

,‘ 토 . 

-­
‘ 

機具 및 備品

1 • 事業規模에 따라 機具 및 備品의 누락은 없는 

지 ? 

2 • 활林願業事業用 50 %以上 便用分만 調흉되었는 

지? 

建設í&計定 I ’· 건조중인 건물 ， 시설 , 기 계장치등 초사누락은 없 

는지? 

I 2 • 調흉資꿇의 f面짧適用이 支出願드로 計算되 여 있 

는지 ? 

l 合 計 - '1 짧뚫分類 中分類以上 合計짧을 檢討

꿇b ~~ I • 성숙동]물의 년령 적용이 적당한가? 

o 한우 , 젖 소， 말 ( 2 歲以上 ) 

。 돼지 , 면양， 유산양 ( 10 個月 以上 ) 

。 산란용 닭( 6 個月以上 ) 

2 • 動物 숲敎家口의 鋼育規模以下의 敎가 調좁 

되었는가? 

f쉴 物

3 . 年歸未淸이라도 임신펀 動物의 調훌 누락여부? 

1 • 資塵分類 및 耐用年敏表上의 全植物의 넓성효되었 

는지? 

’ , 는，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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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項 텀 審 훌 內 를R 

2 • 育成年數〔植動評個基準表)의 適用이 正월한가? 

3. 30 괜以上 集댐載培한 것만 調훌되었는지? 

質 借 資 慶 1 4 . 表紙의 樹園地 面積과 화備 

t풀 借 資 塵 I 1 • 政府機國 , 法A.1固人으로부터 價借寶塵이 調효되 

었는지? 

2 . 調효된 資慶의 分類는 “ 有-形固定資훌훌의 所;힘資 

塵과 같이 적정하게 分類되었는지? 

다.在庫資塵 

未成熟행b 物 I 1 • 有形固定資盧의 年斷 未演과 }徐外된 훌찌 

物이 調짚되었는지? 

2 . 動物評 {面基準表에 의한 시가 :算며이 j盧

正한가? 

未成熟植物 1 1 有形固定資塵의 育成年敎以下의 숲植物이 調

효되었는지? 

2. 30 괜以上 .集E죄我培한것만 調효되었는가? 

3 • 植物협4↑面基準表에 의 한 時1뼈算/:tl이 適正한가 ? 

完 製 品 I 1 • 在庫寶處으l 分類가 (완세풀l' • 저장풀， 기타 )가 

적정한가. 

- 3..ßj9r 



;E貞 g 

장 걷 ~ 

其 他

------------1ι 

--- •-_ ._-- -_._.- 一

행￥ 검쪼 內 훌R 

2 • 服充를- 틴的:ζ노 生處 ， 製造되고 교판가치 。/아1 」'-

f쫓 iE ξL로 완제품이 調효되었는가? 

! 1 • 生꿇 q꺼l 죄월 i할에 再投資할 보관중인 제품이 '-
T 

락되지 않았는지? 

2 • 自 已 生盧된 제품이 調f문되었는지? 

I 1 • 再生處을 위하여 E현片]될 原材料 w혜좁 

、

',[ 

.,.......-( ........ -~------ “-- --’ l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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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t-3 0 차 >

r r 

1 978 . 9 . 2~ . 

1 . 한국은행에서 작성한 조사표 심사요령서를 검토한 결과 자신 

평가방볍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으며 이플 타부눈에서도 

공동으로 이용하기로 하였음 ( 별청참조 ) 

가 . 취득년도 

(l) 취득년도가 기입뇌지 。1Lj5t。r 경우 

。 자산재평가 년도플 알해 

취득년도 = 자산지}평가 년도 -
내용년수 
._--._-

2 

o 자산재평가 사설이 없윤띠l 

취득년도 = 
내용년수 

1 977 -
2 

위의 벙립은 동일한 자산이라도. 자산재평가 사실이 있느냐에 따 

략서 자산취득년도가 상이한 모순이 있으나 정부 ， 법인부문은 오래 

된 자산에 대하여 꺼의 모든 자산이 재평가 되 어 있으으로 별 

운저l 가 되지 0]. . .2.. 
l긴 o . 

(2) 19 1 7 년 이 전 ￡로 기 업 되 어 ’ 있 는 경 우 

붙가배율-표도 . 1 9 1 8 년부터 작성되었으므로 1 9 1 8 년으로 

3흐 óJ 하 
U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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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 가격을 1 천이상으로 표시하는 경우 

(건 물) 

취득가격=건물평가 기준표상의 평당가격 X 평수÷취득년도의 

물가 배율 

(기타자산 ) 

a. • 재평가액 이용 1 

취듀가격=재평가액 x x 재평가 년도의 불가배 
잔가율 

.' I 

융÷취득년도의 품가배울 

b • 동종자산 평가J액 · 이용 (취득가격， 재평가액， 시가가 모 

두 없는 경우) 

유사기관의 동종자산의 평가액을 취득년도 수량둥을 ~ 참작하여 이 

요하 
。tJ • 

취득 가격을 1 천원 미만￡로 1 표시될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늑 가격을 산출하여 취득 자격이 1 천원 

미만으로 표시된 경우 자료처리 ( Punch )가 곤란하드로 위의 방 
1 ‘ 

법으로 산출된 GrosS 평 가액 을 1 천원무로 나눈 수치가 물가배율 

과 가장 근사한 년도를 취득년도로 간주함. 

단， 이와 같이 취득년도를 조정할 경우 취 ·득년차별 분류에서 본 

래의 취늑년도와 변동이 예상되나 취득1 가격은 파악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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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년도별 자산이므로 .이 전 1950 년 거의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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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õ n • 되지 제가 

다. 중고자，산 

보정 취득년도의 
” ” ( 

신품으 동자산이 경우 취득한 
A 
E 산

 
자
 

고
 

x } 
。한국은행에서는 

같은 아래와 간주하여 취늑년도로 시기를 기여한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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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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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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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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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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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주의에서 소유자 보정하였으나 ‘ 이는 

경우 -

취득년도촬 

。-E 

끓
 

z } 
。사용하던 (법인이 i 개인기엽에서 달라질 소유주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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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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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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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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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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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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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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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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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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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
 

하
 

결정 거쳐 토의를 충분한 발생하므로 추후 경우등; )가 구입하였을 

하기로 

취득년도 .- (내용년수X 2 / 1 ) 

알때 o 

취득년도 - ( 내용년수X 1/2 ) 기입된 
--도

 
청
 

년
 

보
 

I
--, 회

꺼
 
이
카
 

켜
끼
 

가
 

수정한 

o 

취득 (2) 

아래 보정방법은 취득가격 이
 「끓

 
주
 
。작성한 한국은행에서 

경 대닙닝 
，- τr 는

 
우
 
’ 켜

 
6 있는 A 

J 파악할 사용년수를 
i 
} 
δ
 

고
 

X 
} 
。같ξL나 와 

사용년수플 예상되고 중고품 

1 /2 이 

것으로 。.J..。
gτ: 경과하지 오래 과년수가 

경과한 、 후 0.3161 (내용년수의 、 잔가율 없을때 A 
η-파악할 

주푸 눈찌플 。l어긋나므로 

하였음. 

개념어l 

결정하가로 

평균 적용시키연 

거쳐 토의를 

잔가율)을 

충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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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한 취득가격=기입된 취득가격 X 갚#흉 X 기입;된 취득년도의 

활가배윷÷수정할 취-득년도의 불가배율-

라 . 동- 죄 울 

동식물의 취득년도는 동식물이 미성숙 동식불에서 유형고정 

자산이 되는 시기를 말하므로 다음과 같이 결정하있음 . 

。 취득시기= 1977- ( 육성년수-띠 성숙 시기) 

취득가격:동식품 평가기준표의 단위당 가격 X 수링: 

단 ， 일본의 경우는 취득년도흘 기둡시에서 띤령을 뺀 시기(년도) 

로 하고 있으나 이것은 미성숙 시기를 포함하므로 우리 나라의 경 

우는 미성츄 기간을 뺀 성숙된 첫회를 유형고정자산의 취득시기로 

함 . 

첩 부 i 소 사Jl. 심 사요 령 서 [ 정 부 부 문 ) (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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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천 ) 

정 부 자 산 부 운 조 사 표 보 청 지 첨 (얀) 

1 • 취득년도 
/ 

가 . 취늑년도가 기입되지 않은 경우 

江-----도 

i 취득년도= 1977 - (내 용년월 ) 

---1 

쳐 
。 방 버

 
B 비 -, 

~ 

가
 

·
수
 

>

‘
년
 

1 

·
요
。
 

에
 

내
 

/
‘
、 / 

60 년인 경우의 취득년도 

1 977 - ( 60 X + ) = 1‘ 947 

내 용 년 
.A- • 

T 취 득 년 도 

7|il 

--
I 1-; 、 ‘ ‘ -

nu 
/
。
r 

1947 

냐. 1 91 7 년 이전으로 기업되어 있는 경우 

보 X저 
。 방 법 

、

、

비 
.,-, 
-"-

,---_._-------- -----
i ‘ 

-------_ ... _-•----------
ι ’ ‘ ’ ’ 

1 918 년￡로 풍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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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격 2 • 

경우 닙 n4 1"'\1 
돋깨고 취득가격이 가. 

• , 
경우 표시하는 이 상 o 로 1 천원 취득가격을 

) 1 ( 

-, 
-'-비 배 

닝 방 쳐 
。보 

/ 건 
) 1 ( 

취득가격= r 건울평가기준표」상의 

평당가격 X 평수÷취득년도의 

물가배윷 

〈예 2 > 
100 평을 사무실 콩크리트촉 혀그­

-~ L. 

경우 취득하였을 1963 년 에 

취득가격=평당가격 X 평수÷취득년도의 

풀가배쓸 

물가배 1963 년의 2 , 8-57 천원 200 천원 X 100 평+- 7 

율' 7 
. 
、

기타자산 (2) 

경과년수= 잔가율의 

이용 

취득가격=재평가액× 잔꿇 × 재평가년 

a) 재평가액 

재평가년도-취득년도 불가배율 불가배융÷취늑년도의 도의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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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정 방 법 

< 여13 > 
아래 자산의 취득가격을 보정할 경우 

자산의구분 |뽑i 혈|혈| 재평가년도 및 평가액 
수리급수시설 

〔철근야 ~~ ) 
→。'-'-‘"']..:二→J...

4011969 1975 년 1, 500 천 원 

취득가격=재평가액 x --- x 재평가년도의 
잔가율 

물가배율÷취득년도의 물가배율 

861 천원= 1 ，.5 00 쳐원 X --]-- x 1.3÷3.2 
l.!1.:.. .. 0.708 

b) r 평 가기 준표 」 이 용 
취듀가격:단위당가격 X 수량÷취득년도의 

물가배율 

C) 동총자산 평가액 이용- (취득가격 재평가액 

| 액，시가가 모두 없는 경우) 

유사기관의 동종자산의 평가액을 취득년도와 

, 수량등을 참작하여 이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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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취득가격이 1 천원미만으로 표시될때 

보 정 방 법 비 -, ....... 

취득가격~천원 

취득년도=취득가격이 1 천원에 해당되는 년도 

〈냉볍〉 

취득가격이 불 I성인 자산의 경 우와 통일한 방 

법 으로 Gross 평 가액 을 산출하 여 동 평 가액 찰 

1 천원으로 나눈 수치가 물가배，율과 가장 근사 

한
 

로
 

소
 

도
 

nT 

년
 

사
 

드
「
 

조
 

취
 

트
 

벼
넉
 

E
날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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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
 

년
 
4 

근
 

예
 

철
 

한
 
<

취득가격 

i 

원
 

년
 

천
 

평
 

0 

0 

5 

q
닝
 

끼
4
 

n
γ
 

’취득년도 . 

/-. ,.. 량 

〈 평당가착> <평수〉 

200 천원 X 25 -;- 1 천원= 5 , 000 배 

년도 울가배쉴-

( . 1 948 

i 1 94 7 

\ 1946 

、
‘
-
-
-
-
-
-
-
-
-
-
/

nu 

nu 

nu 

nu 

nu 

nu 

nu 

nu 

nu 

-, 

, 

, 

1
ν
 

ζ
ι
 

q
υ
 

-

• 1947 년 에 가장 근사함 

취득년도 1947 년 취득가격 1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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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뚱고자산 

가. 취득년도의 보정 J ,‘ 

보 、 정 방 법 ‘ 비 고 

수정할 취득년도 

= 기입된 취득년도 - 충고움사용년수 

= 기입된 중고품- 사용년수괄 

나. 취득가격의 보정 

보 정 방 ‘. 볍 비 고 

수정할 취득가격 / 

-,- 기 입 된 취득가격 x '-• X /'j 입 원 
산가‘블 

- 잔가뀔-씌 경과년수- -

취득년도의 울가배융÷수장한 취득년도 기업펀 취득년도 -수 

의 붉가배풍 정할 취득년도=충고 

품- 사‘용년수 

〈여I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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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정 방 법 비 고 

수정할 취득년도: 

기입된 취득년도-중고품 사용년수 

1964=1968-4 

수정할 취득가격= 

기입된 취득가격 x _, _." x 기업된 
잔가혼 

취득년도의 물가배율÷수정할 취득 년도 

의 물기·배율 

123 천원= 177 천원 X X 3.2+5.4 
O. 856 가

 
잔
 

의
 임
 

0 

년
 % 

/
。
AaT 

n
。

수
·
스
|
 

0 

년
 년
 

용
 과
 은
 

내
 경
 
율
 

___ .1 

4. 동 식 물 

! 보 정 방 법 비 :.ïL 

가. 취득년도는 

( 77 ... 육성 년수 ) 로 함， 

나. 취득가격은 

「동식물 평가기춘표」의 단위당가격 X 

- 수량으로 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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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 재평가란의 보정 

가. 시가의 이기 (移記 ) 

보 / 정 방 법 

•-- ------
재평가액 대신 시가난이 기업되어 있을 

경우， 이를 재평가액 난에 이기 하며 이때 

재평가년도플 1977 년무로 함. 

나， 취 득 가 격의 / 이 기 ( 移記 ) 

보 정 방 법 

재평가액과 시가난이 모두 기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재평가엑 난에는’ 취득가격을 

재평가년도 난에는 취득년도를 기업함. 

6 • 회계명 정부자산의 종류 

보 정 방 법 

누악 및 타당성 여부 확인 

-:34 t -

’ 

비 

비 

‘ -

비 

~ 

-ι-

-. 
~ 

고 

.------' 



7 • 대여자산비율-
’ 

보 정 벙- 볍 비 고. 

1 -• 대 여 처의 꽉인 일반행정관서 상호간 

의 대여는 대여로 

2 • 대여 비율의 %이 t;~ 절사 간주하지 。~투 nL • 

-• ________ ____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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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 81 차 >
I 

1978.10.2. " 

1 • 중고품 ~취득시끼 

중고품을 취득한 정우 동자산의 취득시기뜰 결정하는데 있어서 

논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가. 취득시기 결정 방법 

1 안 ) ↑중고품자산이 신품으로서 처음 국띤경제내에 기여한 시 

기플 취득시기로 간주함. 

2 안) 현재의 소유주체가 좋고품자산올 취특한 시기흡 취득시 

기로 간주함. 

나. 이롤적 급거 
l 

1 안) 1977 년말 현재의 극부통계조사는 국민경제내에 Ca.pi tal 

Stock 가 언제 형성되었느냐가 중요한 사항이묘로 자산 

이 생산 환동에 처음 부입된 시기를 취득시기로 함. 

2 안) 국민경제는 7h 별경제의 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Stoolrt 

의 누적과정이 풍요한 것이 아니다 현제 국띤경제가 
‘ \ 

소유하고 있는 개별경제의 Stock 플 파악하는 것이 중 

요한 사항이다. 또한 중고줍 자산이 국띤경제내에 신 

품으로 기여한 시기흘 취득시기로 간주할 경우 취득년 

차별 분류에서 본래의 소유주체와 업종이 달라지는 모 

순이 있으므로 충고품으로 취득한 시기를 취득시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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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함. 
• 

(일본의 경우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 취득시기를 결정하였읍) 

다. 결 흔 

이와 같은 2 가지 방안은 총자산액 ( Gross ) 개 념 에 따라 

결정되므로 Gross 개 념 에 관하여 논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2 • 총 자 산액 (Gro:'3 S ) 개 념 

가. 1977 년도 국부-통계조사시 총자산액 (Gross )의 개념 

그 재화플 조사기준년도에 신품 o 로 취득 (구입 )하려면 혈마 

가 펼요한가를 시장가격3로 파악한 ‘ 가격이며 그 평가방법은 다음 

과 같음，. 

1 ) 신품자산평가방법 

총국부=취득가격 X 불가배율 

순국부=취득가격 X 물가배율X 잔가율 

2 ) 중고품 자산평가방법 

총자산액 = P X 
0 ‘ 31 61 

x R 

( 단 , 0.3161 은 경 과 년 수·가 내 용 년 수의 1 /2 이 - 경 과한 

후의 진-가율임. ) 

순자산액 =PXRX :r 

P= 취득시 가격 

R= 취득후 경과년수에 따르는 울가배율 

r= ~ / 

4’ 잔가율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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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임차자산 평가방법 

E총자산액=신품가격 

(건물의 경우 건물평가기준표에 준한 평가액) 

순자산액=총자산액 (신품가격 )x 잔가율 

단，임차시 중고품의 경우 임차지 경과년수를 내용년수에 

1/2 로 하고 임차푸 경과년수를 합산한 년수로 한다. 

나. 68 년도 국부통계조사시 총자산액 ( Gross ) 개념 

그 재화를 1968 년에 새로이 취득 (구입 ) 하려면 얼마가 필 

요한가를 시-장가격으혹 파악한 것무로 말하자면 그 재화의 신눔 

가격이다. 

총국부=취득가격 X 놓가배율 

순국-부= 취 득가격 X 불가배율X 깐가윷 

다. 일 본의 총자산액 (Gross )의 개념 

그 자산을 1 970 년 가격으로 새로아 취득하면 옐마플 요하 

는 가를 평가한 가격을 말한다(단， 가계부문은 신품 가격을 

총자산액무로 간주하였읍) 

가) 소유-자산 

취득년도별 취득가격 X 물가배율-

나) 임차자산 

임 차수량 X 1970 년 평균 기-격 

라. 총자산액 (Gross )의 개념 설정 근거 

1) 77 년 우리나라 국 - 、l 조사 

-345-



가) 취득시 신품， 뚱고품에 대한 동일한 기훈· 적용 

나) 국부는 국민경 제내외 자산야므로 자산이 l극인경 제내에 들 

어온 ’시점의 자산싱-태 ( 신 품 단. 수입 품의 경우 중고풍이면 그 상 

태 )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 

다) 취득년도별로 불때 타부운에서 취득한 중고자산의 경우 

최초 취득년도(신품취득년도)가 77 년말 현재의 소유에만 한정되 

고 그 자산이 국띤경제에 기여하기 시작한 년도를 파악하는 것이 

타당합. 

2) 70 년 일본 국부통계초사 

가) 순자산액 (Net )평가에서는 동일함. 

나) 자산의 평가기준은 생산능력에 업각하는 것이 원칙 (실제 

평가에서는 편의상 정율법 적용)이므로 중고품이라 하더략도 신품 

과 동일한 생산능력을 기-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함. 

다〉 투자계획 수럼에 있어서 개별경제를 예상하게 되묘로 신 

품 및 중고품 자산에 의한 ·복합적인 투자 기준설정에 유용 

라)조사 및 기계집계가 용이 

마， 이와 같이 종전의 총자산액 ( Gross )개념과는 상반된 이흔 

이 - 정립될 수 있어 이 문제는 본 국부초사의 중요한 기본적인 

사항이으로 자운위원회의 자문， 관계 참고자료괄 옐 구하여 추후 결 

갱하기로 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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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3 차〉 <처1 ~2 • 

1978.10.5.-10.6. 

검토 결과표 좀합부문 

결과는 검토한 일부 결과표를 종합부운 작성한 조사본부에서 

참조) (별첩 zJ-..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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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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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기로~ 

있도록 /­
T 성이 

하
 
n 추후 이플 하고 세분하기로 

포팔하 정부관리기업을 정부기업과 정부기업은 용역 3) 표수의 

수정함. 공공기업무로 의미에서 '-
1::" 

결쟁함. 10 억 원￡로 → 단위는 결과표의 4) 각 

사항 ’ 나. 원안과 같이 결정한 · 

경제부운별 자산액 소분류별 자산 o 

다 타부운과 1 분츄7J 춘이 사회간정자본은 표수의 꼼공부문 

차 공공부문에서 동자산이 

’" 

제기되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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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원안과 같이 결정함. 

。 정부 민간별 자산소분류별 자산액 

。 기 ·업부문의 산업 대 분류 소유주체 자산소분류별 자산액 

。 산업소분류 자산소분류별 자산액 

。 민간기엽 제조엽 및 도 · 소매엽의 산엽중분류 소유주체자산 

소분류자산액 

。 기업부푼의 산엽대분류 소유주체 자산 중분류 취득년도별 

유형고정자산액 

。 민간 기엽 지l 초업 도 • 소매 업의 산엽중분류 소유주체 자산 

종분뷰 취득 년도 별 유형 고정 자산액 

위의 공동 -사항을 참조하여 원안과 같이 결정하였음. 

다 . 수정 보완사항 

。 자산소분류별 국부총액 

표두의 용어 유형고정자산 및 재고자산 구성 비， 자산소분유 

별 구성비 를 각각 대분뷰벌 구성비 ， 중분류별 구·성비로 수정함 . 

。 소유주체 자산 소분류별 자산액 

표 4 경게부문별 자산소분류별 자산액과 중복되므로 삭제함 . 
,'. 

。 산업 소분류별 자산액 ( 소유자산 ) 

타부둔과 분류기춘을 통일하기 위 하여 소유자산 뿐만 아 니 

라 사용자산의 결과표도 산업소분듀t별로 작성하기로 함. 

o 민간 기업의 소유주체 자산세 분류별 자산액 

/ 

"'3 4 8-



표측의 자산분류플 공통자산은 4 단위，기계 및 장치 부운은 

6 단위까지 좌 ;성하기로 힘 

첨부 : 종합부문 결과표 8 차 회의결과 참조 

• • ， 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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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8 잖 차 >

1 9 785 1 O. 1 1 • 

1 • 종합부문 결과표 검토 

조사본부에서 작성한 종합부운 결과표를 검토한 결과 82 , 83 

차 본회의에서 결정한 공통사항을 참초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결 정하였음. ( 렬첩참초 ) 

가. 원안과 같이 결청한 사항 

。 기엽부문의 산엽대분뷰， 신품， 중고품 유형고정자산액 

단 Gross 개념에 따라 삭제될 수 있음. 

o 기엽부문의 산업대분류 소유주체 자산충분류별 평율 내용년 

수 평균 경과년수 및 경과율 

。 띤간기엽제조엽 도소매엽의 산엽중분류 소유주체 자산 
B 
} 
ι
 

? 
{ 
} 0 

류별 평균 내용 년수 평균 경괴-년수 및 경과율 

。 기업부문의 산업대분듀 자산충분류 자기사용 대여별 자산액 

o 기업부문의 산엽대분퓨 자산중분뷰 자기소유 입차별 자산액 

(사용자산 ) 

。 지역별 자산대분류별 자산액 

o 경제부-문 자산풍분뷰 지역별 유형고정자산액 

。 기업부운의 산업대분류 소유주체 자산 중분뷰 지역별 유형 

고정자산액 

。 민간기업 산업대분류 자산대분류 총업원별 자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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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가사항 

。 가계부문 가구추 직업별 가계자산 

。 근로자 가구의 띤간 소득 - 계충별 가계자산 

근로자 가구플 제외한 비농가와 농가의 소득은 조사결과의 

정도가 문제가 있으묘로 근로자 가우의 소득 계충별 결과표만 작 

성송~.:기로 함. 

2. Gross 개념 설 정 

제 81 차 실무자회의 에서 논의 되 었던 총자산액 (gross ) 의 평가 

방법은 다음과 같음. 따라서 이 운제는 본국부조사의 중요한 기 

본적인 사항이으로 한국은행 김재수 초사역，국믿은행 남규홍 초사 

역이 각각 이흔적인 근거 (타당성 )를 작성히-여 자문위원회에 상정 

결정하기로 하였음. 

가. 신품자산을 취득한 경우 

총자산액=취득가격 X 불가배율(신풍자산 경우는 농일함 ) 

나. 충고품 자산쓸 취득한 경우 

1 안) 줌고품 /자산이 신풍￡로서 처음 국민경제내에 기여한 시 

기들 춰늑시기로 간주하여 위방법에 따라 Gross 을 산 

출하는 방법 (김재수 초사역 답당) 

2 안) 현재의 소유주체가 충고품 자산을 취득한 - 시기를 취늑 

시기로 간주하여 위방법에 따라 Gross 를 산출하는 방법 

(남규홍 조사역 담당) 

첨부 : 종합부문 결과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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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밸청 ) 종합부운결과표 ( 안 I 

/ 

1 1 •• 자산소운류렬 국부총액 ( 소유자산 ) 

‘ 2 . 정부민간별 자산소분류별 자산액 ( 소유자산 ) 

3 . 소유수체 자산 소분류별자산액 ( 소유자산 ) 

14 . 경제부운자산 소운류별 자산액(소뉴자산 ) 

5 • 기엽부운의 산업대운류 소유수체 자산소운류벨자산액 ( 소유자산 ) 

.6 . 산업 소 운류 자산소분류별 국부총액 ( 소유자산 ) 

7. 민간기업제 조업 및 도소매엽의 산업 숭분류 소우「순체자산소 운뷰별 

자산액 ( 소유자산 ) 

8 . 기업부눈으l 산업대운류 소유주체자산숭강뷰 ， 추|득년도펠 유형고정 

자산액 (소뉴자산 ) 

9 . 만간기겹제조업 * 도 · 소매염의 산엽풍운류 ， 소유누제 ， 자산숭붙류 

취득년도렐 유형고정자산액 ( 소유자산 ) 

10 . 기업 부눈으| 삼업 대눈뒤- 자산좋눈츄 신품 숭고품 유형 고정자산객 

( 소윤자산 ) 

l1. 기업부운의 산엽내운류 소유주저i 자산 숭운퓨 1설 펑단내용년수 

평낀정괴-년수 및 경괴-율 ( 소유자산 ) 

12 . 민간기업제조업 도 · 소매엽의 산업숭눈츄 소유주체 자산숭운류웰 

:녕균 내용년수 평균경괴- 년수경 과율〔소유자산) 

13 • 기업부눈의 산업대운듀 자산숭운류 자기사용대여업자산액 

( 사용자산 )-

14 . 기행부τ 으l 산업 대운유 산업 좋 분류 자가 소유입차별자산액 

(사용자산 ) 

15 • 지역 별자산대 운듀펠 국부송액 ( 소유자산 ) 

t 6 . 경제부운 자산숭운류 지역 l펄 유형 고정 자산액 ( 소뉴자산 ) 

17 . 기업부눈의 산업대운듀 소유수처| 자산숭운츄 지역별 유효성고정 

자산액 ( 소유자산 ) 

18 • 만갚지엽산업숭운류 자산숭운듀 송업원 규모멀 자신액 

( 소유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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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소유주체자산소운류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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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 기연 부문의 산엽 대분류소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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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기업부문의 산엽대분류‘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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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71 쳐l q;i;l X。L

13 선 빅· 
、

14 차 량 나;‘l ; 。r 만 꾼 

울 15 공 구 기 구및비춤 

! 1δ 건 설 가 쳐i -정 

!17 대 풍- 식 율 

•l-...----‘ - -‘ __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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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쉰;만그:1 연L월훈협」프갔‘ A~ .뀔:띈 ( 6.:. 료 ‘ A~ 쏟 ) 

순 자 신· 액) ( 단 위 1 0 0 난원 ) 
-------- --------_._------,_. -~---- ---_:........ __ ._--- ._._-_. __ .. _------••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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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 민간기업산엽분류자 

농립어엽 및 수산엽 

총 액 법인기업 개인기엽 

종 엽 원 수 
유 형 재고 유 형 채 고 유 형 재 고 

고 정 고정 고 정 

자 산 자 ， 산 자산 자 산 자산 자산 

----
. 

총 액 -

‘ 
4 인 ‘ 상 

‘ J ‘ 

5 인이상~ 9 인이상 

10 ’ 
r、，J 19 g 

20 y /、‘J 49 " 

50 ’ r、J 99 IJ 

100 ’ "" .199 ’ ‘ 

-
200 ’ 'v 299 t 

300 ’ rv 499 M 

500 인이 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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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대분듀송업원밸자산액 
l 

] 
계 법 잎지업 ! 개입기업 계 ! 법인기업 개인지익 

유형 j 재 고 유 형 r 째고 유 형 재고 유 형!재 고 유 형 유 형 ! 재 고 

고정 고정 고정 고정 . 고 정 고정 

자산 자 산 자산 자산 자산 자산 자산 자산 자산 자산 자산 자 

고 

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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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85 차 >

1978.10.12 

1. 총자산액 ( Gr088 ) 개 념 설정 

제 8 1 차 온 실무자회의에서 논의되었던 좋고품의 취득시 

총자산액 개 념을- 재 검토한 결파 그 결파논 마음과 같음 .、 

가 Gr088 평 가 방법 

안 ) 풍고품 자산이 신품으로서 처음 국’JJ 정제내에 기 

여한 시가플 뛰득시기로 간주하고 그 취득 가척에 꼴가배윷윷 

승히 여 G 1' 088 흘 산헬- 하는 방법 

(우리나랴 제 1 회쏘사시 평가방법 및 제 2 폐 조사지조l 서상의 평가 

방 1입 ) 

2 안 ) 펀채의 소유주체가 풍고퓨 자산을 취득한 시기찰 

취 득시 기 로 깐수 하 끄 그- 춰 득 가 격 에 촬 가 배 율윤 송 하 여 Qro S5 

산궐-하는 방법 ( 일관으 1 970 년 국부자산 견 가박볍 ) 

나 . 일본의 G roSS 펙가 방법에 대한 내용 

(’ ) 펑 가방법 

그 자간을 1970 년 가껴으로 1 새-~이 취득하면 엠마블 

요하는 가를 평가안 가걱을 말한마 ( 단 ， 가계부운은 신퓨 가격 

을 총자산액으로 깐주하였음 ) 

갱 소유자산 

취득년도별 취득가격×윤가배율 단， 취늑가격은 기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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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 가격 입 • 

: ! 탱 · 멈착자신‘ 

임차수량 x 1970 병균가격 - ‘ 

12) 국민은행 에서 번역 말깐한 알본으l 국부-조자 G page 9 )에 

/ 4E ” 총자산액 은 감가거&각;션의 가 칙 으로 펑 가·하는 것 으로 예 컨데 기 

업아 소유하고 있는 각종의 기짜좋 동좀으l 기계는 ~취득년도 가 

달라도 똥멜찬 가격으토. 평가된t:l " 라고 서송되어 있는데 거래가 

이루어진 중고풍 자산올 일관의 Gross 평가방냄에 따거 Gross 뜰 

산출할 경우 동일자신에 대하여는 동일한 가격무로 원가펠 수 없 

.Q. 
tJ • 

(3) 일본-이 가계자산을 제외한 모든 

2 안 o 로 Gro ss 륜 펑가한 。1l ‘ ff- τ L: 마음파 

「L:-r 불영힘-‘ . 

@ Gross 보다는 Net 편 가를 츄시 

자산어! 대하여 

참이 예상되나 

땐 중고풍자신이 천국부자산에서 1 차지하는 ‘ ~l 중이 

g 평가방법이 간단함 . 

1 ‘) 항의 

그근기 

꺾 .. fL 

행 - 비교척 경파년수가 오래된 불가배율은 최근벌도의 물가 

배 율보다 정 확성 이 낮을 것으로 예 !ÄJ- 됩 • 

마 . 투자계획 수렵에 이용 

川 투자 총액은 Cr ross 와 Net 사이 에서 결정 펌 • 

12) 신규투자는 기엽의 특성에 따랴·신품과 중고품이 복합 

척 ..2.. 2승 이 루어지 나 좋고품은 국민경제내에 자산증가로 봉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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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수입품으l 경우 제외 ) 국인정제내에 지·산 Stock 가 

1 증가한마고 안정할 수 있는 것은 신퓨자산으로 판단됨. 

(3) 따라서 경 :":j 적 측면에서 쥬」자계획윤 수협하는데는 신-풍총 

액 휴 GrOS6 로 하는 것이 타당합← 

다. 결 론 

일분팽 가 방템의 낀 -토， 푸자계 펙 수립 。l 용에서 열거 

한 바와 갇，1 j c> 1 번 국부똥쳐I 조사 (ìì 서는 G ross 개념을 일본파는 

달 리 제 f 안 뱅- 댐 iL E 성 곤 형 가하 기 로 하 였 음 • 단， 취 득시 기 

갤정은 좋고품 자산이 신품으로 처유 국민갱저l 섹l 기여한 시 71 를· 

취득시로 간주한 껴우 현재씌 소유주체， 암좋아 달~~켈 우려가 있 

고 신품 ， 중고품별 취득년도빨로 불릎펠 찰우 명빡할 것。l 으로 

현재의 소유주체가 중.3I품을 쿠엽한 시 7T룰 춘!득·시 지로 철정함. 

2 • 기타사학 

토지 빛 산핍자산 평 가를 위하여 9. 16. 부더 속합지 칭서 

를 작성 한 계획익1 바 각지 부에서 는 이에 적극 협조토록- 당부 하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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士地 및 山林資塵推計를위한 

實務者會議錄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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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J BG 차 

197 8 5. 19 -

기본계획 수랩 

재생산 불능 자산인 토지 ~ 산럼자산에 대한 펑가는 우리 

나랴에서 처음 시도되는 작업인 만큼 담당기판 뿐만 아니 라 군푸 

통계조사 관계 기 판도 적극척안 자세르 본 엽무에 임하여 주걸 당 

부하였고， 각부운별 기본 계획윤 조속히 작성하여 5 • 26 기l 최 되 

끼l:- 실무자회의에서 기본계획 ， 부문떤 문제점 9 연구가 훤요한 분야 

응을 검토키 로 하였음 . 

2 • 자료수칩 

가 . 국내자료 수정 

각부푼별로 아래와 같은 자료플 5 • 26 까지 파악토록 5} 

였음 . 

。 한국은행 : 극만대차대조표와 토지 및 산림자산과의 판계 

( 토 Ä] ) 

。 농수산부 : 지 역 l셜 ， 지종띨 면적 ， 풍급별 가격 ( 농-경지 면적 ) 

。 한국산업은행 : 지역별 9 ::.11 옥벨 파세표준액 및 등급 ( 지적통계 ) 

지역별 9 등급벨 시가 ( 한국감정원자료 ) 

( 산 럼 ) 

。 산럼청 ; 지역별 수종별 만적 

수종별 육성 7] 및 임옥축적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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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 . 해외자료 수정 

포지 빛 신- 힘 자산의 추계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도되 

는 만큼 기슨 풍제 자효플- 최께한 이용하는 통시에 선진국의 

추계방법 끌 취득하여 환용한은 물론 구체척인 이흔， 방법론등의 

슈득이 펄요할 경우 선진국의 사례를 직정 습득하여 업무를 추 

진 키로 하였음 . 

3 • 기 타사항 

가 . JE지 빛 산럼자산 펑가플 위 하여 필 요한 예산윤 각 기 관 

펠로 확보토꽉- 하되 예산 전용이 필요한 경우 당국에서 젝극 

협조하여 소요여l 산을 확보토흑- 하였음 . 

나 . 토저 및 산럼자산의 작엽파정중에 내무부， 한국감정원의 

자문사항 이 필요할 경 우 해당기판의 실무자찰 본 회의 에 칩석 시 

켜 자운토록 하였음 . 

마 . 제 2 차 결우자회의 개최 

10 일 시 197 8. 5. 2 6 ’ 4: 0 。

(2) 징- 소 : 국부통계조사본부 

(3) 안 건 1 각부문별 기판계획-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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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87 제 

5.- 2 6 19 7 8. 

자효줍 국내 같은 !아，때와 위하여 핑가흘 산립자산 빛 토지 

7.1- -SL 
E드 1:1 • 마음과 .견과는 검토한 동 -‘자효플 수잖하고 

지 ) ( 토 

자료현황 가 . 

35 , 22- 개 쇠 ’ ( 한국감정원 ) . : 전국 35 개 시， 토지시가조사 

고
 
。상엽 .7.j 대 i 주택지 대 ， 개윤연풍·을 내상으효 

시 쿠눈하여 종， 하로 상， 농경지얘플 장지대 ， 

현재 ) 초시하였음 . (매년 4 • 8 월말 

동， 융연 대상으로 

공장지대 ， 

전국토지시가조사 ( 농협협동조합 ) : 천국‘을 

농경지대릎 까지 상엽지때 ， 주택지대 ， 

상 ， 중 ， 하로 구분하여 하였음. 0 시가죠사 

현째 ) 월말 8 ( 매년 4 9 

해하여 포지에 
< F 

.:L. τ= [ 내무부 ) ; 피-.서l 지 인 과세시가표준액 

쿠분 가 순으로 ì - 96 등급~2료 가액윤 ’ 펑 양 
7 월 ) 하였음 . ( 매년 1 , 

3-2 0 0. 00 0 원 ( 96 등급r ) 야당은 고 : 가격년액 Bj 

각 , -궁 96 등급에서 증가할때마다 200, 000 원 

진급함 . 씩 

의
 

얘
「
 

준
 

정
 、

표
 

제
1
 

이용상의 동자료 냐 . 

격 차가 현싣가격과는 가져괴 

! -3%,-

파세시가 세수옥척언 
) I | 



• , 
a 
디
 

토 전국 있는 서l 분되어 읍 ， 연까지 동 ， 가깎고 현실가격에 (2) 

Ãl 총별 (→싸업 ~ í주댐 

없음 . 수 파악한r 

경우 

면척을 

이용할 

하 ) 중 ， 

E 

날
 

등급-멸 ( 상 9 

시 기조사 ( 농협협풍조협. ) • 

농경지 대 ) t 

이 -용 방법 

공장9 

지 

‘ 마. 

토지시가 

표준 

전국 

파세시가 

추계하는 

있는 

이흉하여 

는
 

있
 

작성되어 

고
 

하
 
접
 

샘‘J
 깐 E

}
션
 

료
 

자
 

읍 9 면끼지 

로
 

0 
-척

 
목
 
‘ 

~ 

계
 

i
수
 
보
。
 

세
 

죄
 

지
 

하였음 . 

동 ， 따라서 전극 

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액의 등급별 면적 ， 

강구하기 료 t당안쓸 

‘]

럼 ) (산 

’ / 자j호펀황 、 r 
‘ 가 . 

때상 현 재 천국올 74 만 
·

고Q
 

내
 
항
 

-
‘ 

/
l、

비팀
 

1
「

산
 

조
 

( 

수
 

사
 

전
 

‘ 

조
 • 

-계
 

로
 

포
。
 
。
­

-본
 

‘
꺼
 

림
 

산
 

푹
 

천
 

증감분 매년 촬영 ) 하고 

-
죽
 

옥
 

이
 
n 입야띤적 ， 의거 땅식에 행정흉 계 ..Q~ 

"'-

있음 . 척량퉁 -을 파악하고 

이용방법 나 . 

파악하는 있는대로 임총젤 ( 현상태 빙-법으로 ~L 。

1츠 τ= 아래와 
) -­( 

가 제표가 

결척되 어 

군까지 이용하되 . 시 ， 동자료;를 ’ 의거 반볍 ( 시‘군별 ) 에 

지옥이 법적 으로 

이용함 . 

지목설 ( 현장태와는 - 달리 

간정 -으 
E 읍 ， 변 ) 

하도묶-

( 동 ， 

'­
。

。 1 -'으 
ι“ p • 

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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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 야 지 지적별 퉁급에 따라 가격차이가 크므로 산 

링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래급 ( 7 등급 ) 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을 캉구함 . 

。 임목축적량 

반경 6 0m이상의 임목 : 재적면척을 파악하여 평가항 . 

반껑 6 omoj 하의 임 목 : 인 공 렁 에 한하 여 육성 가를 이 용 펑 가 

함 . ( 자연램제외 ) 

2 • 토지 및 산힘의 평가를 워하며 가부문벨 71 본 계획을 6 • 

1 0 까지 확점하여 엽우를 추진하기로 하였음 . 

3 • 제 3 차 섣무자회의 개최 

(1) 일 시 

(2) 장 소 

(3) 안 건 

7 8 . 6 . ’ 10 :00 

국 J유통‘제조사본부 

토지 및 산힘기본계펙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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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88 차 저l 

1 δ 10. 19 78. 

토지 작성한 산렴청에서 위하여 펑가쓸 산힘자산 및 토지 

각지부 

안쓸 

같으며 마음과 결파는 컴토한 방법을 펑가 산탑지-산 pJ 
^ 

작성 펑 가밥법으l 동자산에 대한 하여 7] 본으흐 。l 를 에서는 

하였음 . 회의에서 접토하기로 싣무자 본 10 .1 8 개최되는 

지 입 가 . 

평가방 가격 및 입지딴척 작성한 같이 마음-파 산립챙에서 

타부문 아니라 배
 
} 

ι
 

소판사항 산럼챙 」
t

도
 

가
 

피
 

펴
。
 ·
、
/옥

 
、
찌
 

처
」
 

동
 

결과 검~한 웹을 

하므로 

‘ 
Ef 

、
지
 

, 
국
 Jt 

이
디
 U 

전
 

결정하여야’ 7] 준하에 

검토하였음 . 

내 무부에서 작성 

적;냥한 조정 율을 

통일된 제외한 

같이 

( 임지블 

나 ) 항과 

발행한 76 년말 

가하여 

자료로 

기준2- 2효 

토지과세 
) -( 

77 년말 가격똥-계표플 지 

단 ， 지목상 준함 . 

산출합 . 가찰 

지척통계에 i현지l 77 년말 입지면젝은 (2) 

채외함 . 지가계산에서 비임지는 

..5'_ 
「나 . 임 

자료-현평· 
) ! ( 

전국 

행정통제방식 

의거 아래방법에 

추카부걷는 o . P 'll- 'c. 

현재 

매년 

전 국산림 기 본통계 조사 74 →년말 

천수조사 ( 항공촬영 ) 하고 

임야연적 임목축적량을 

대상으로 ‘올 

。 I .. fL 
‘J.. p • 파악하고 의거 에 

흉고칙 경 ， 밀도 ( 수관연적 ) 정하여 

- 40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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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조사함、 I 。

‘ð-τr 떤랭떤 /ι ;.J'. 
기--6‘ 

생산능려은 샌 산‘듀 려굽-수 : 、토원 등같 

1 - 5 꽁‘ 급으로 

수 : 임야지의 경사도‘콸 1-6 등급으로 

하였음 . 

산힘으l 깎얀하여 

구분 

하였 구분 도 

。-'" . 
요 복합적안 도수등으l 선국임 상도- , 생 산능력급수， ( 이상의 

있음 ) 피-익‘ 꾀어 략적량이 산입의 띤 ~2승 

펑가방볍 (2) 

임목) 6 Dm ój 상 성 럼 지 ( 평 균흉고척 ;영 @ 

추계방법 σ 

양 폭축혀 X 암 복 7} ( 거 래 가 격 ) 

추계자료 。

암옥축척 

77-6 -

현재의 산럽기본통계의 

임장벌로 시꾼밴 여
 

하
 

원
 

똥
 ‘ 

이
”
，
 

을
 

지
 

‘

력
 

까
 

、
정
 
끼
/
i
 

행
 

I 

가
 

목
，
 

임목축젝‘ 77년 딴 

임 

거래가 공유럽 )의 만유렁 ( 사유럽 ， 

파익-함 . 。-E 켜
 꺼
 

임유애각 77 년 :관리소별포 

산출힘 

각 단， 국유럼은 

기준으모 실척윷 

01 만 ) 6 0m 치수힘 ( 평 균휩-고직 경 9 

조링치수 

추겨J t삼볍 o 

파악 조괜무육 〔 據育 ) 투자‘액으로 

’ 
- 4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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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자료. 。

준함 . 풍계에 조림살척 

천연치수 
r 

곤만하고 파악하기 정계방법 가격을 

희박하므로 

변적 ， 수량의 、 천연치수의 

제외하기로함 . 

검토 자료플 

조사대상에서 

7).. 。
È L:" 마음과 우j -l l- 여 펑가활 

판하여 

닌l 추어 경제 력이 

토지 [ 파세지 ) 자산 

동자료의’이용방법에 

'" 노동력에 

2 • 

하고‘ 
z1- 。. -­E P • 마음피-결과는 논의한 

자료현황 

과·세표준이 대한 등급가격 ‘동계 ( 내 문부t ) -:~ 토지 에 전국토지-

지목별 ， 등급렬， 토지 등퓨 ~ 가격을 있는 되고 

현재 ) ( 76 년말 작성퍼어 있음 . 

천국토지시 가조사 ’( 한극감정원 ) : 전씌-을 

상엽지대 ， 주택지대 ， 

시군펠로 

동 ， 융，띤 대상으로 

농경지대블 

있음 

공장지대 

시가죠사하고 

까지 

중， 하로 주분하여 

( 매년 4 월말 현재 ) 

상， 

문제접 

t 

자료이용상의 

세수목척인 

도
 
。나 . 

현젤가격과 등급가격 ( 내무부 ) 자료는 천국토지 

시가조사 전국토지 가까운 현질가격에 예상되고 격차가 

( 한국감정원 ) 자료를 

클-것으로 

파익·할 띤적을 등급별 지목별 ， 경우 이용할 

/ 

없음 .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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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 
이용방법 다 . 

펑가하는· 

재검 

구분 

실무자꾀익에 서 

지목별로 

차 71 

아래 ‘악 감 。 

타당성을 검토하여 

하였음 . 

따라 사정에 

지부별로 

자료 

각 

토하기로 

방법을 

1, 

공장， 농겪지대 주택 ， 상엽 ， 

-J n 드
 
。지꼭-벨 융 ， 면별 ， 동 ， 등급가격 ( 내-무부 ) 자효으l 토지 전국 

농-협 중 앙회 ) 자최-의 및 

H I 교 

시가조사 ( 한국감정원 전국토지 띤적괴-변 

켈~하여 상기 지육씩 서s:.. 가격을 능급별 연별 . ~l 목별 동 9 ‘쉽， 

‘, . 

조정함 . 가격을 

제외한 

등당별 

상기지목을 

지역 

선토지 

평균배율 산출한 위하여 조정하 71 1능뀔7 벨 ‘ 가격올 위에서 야
」
 

방얀 

방안 

산출하는 

표본좌:사하는 

가격윷 

지역별로 

응급병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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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별 ， 

파악하기 

적용하여 

현실가격을 

지수플 

안 2 



< 제 88 차 >

1978. 10, 18 

1 • 펑가 지침서 작성 

조사본부에서 작성한 토지 및 산댐자산 펑카지침서 〔 초안 ) 

흘 캠토하고 아래와 갇이 각지부별로 엽무를 분망하여 항목별로 

수정 ， 보완하여 10.21 개최되는 본 실무자회의에 재 상’정하기로 

하였음 . ( 벌청 참조 ) 

。 조 사 목 척 

。 지역 및 자산의 법위 

。 제 표 및 공 표 

。 조사 및 평가 방법 

- ’ 
‘ 

( 한 국 은 행i . ↓、 김 채 수 조사원 ) 

( 국 민 은행 념· 규 홍 조사 역 ) 

( 농수산부 이한용， 한국산업 은행 

캠춘식 조사역 ) 

。 국부통계본조사시 조사된 정부， 법인부푼의 토지 자산 결과 

를 본 토지 추계 작엽에 이 용하는 방힘 

( 중소기엽은행 민 주 현 조사역) 

2 • 농수산부에서 작성한 농경지펑가방법을 검토한 닝과는 마음 

과 같옴 . 

가. 자료현황 

지척통계 ( 내 무부) 71 년말 현재로 지목별， 시 군별 띤적 

이 행정훈계 방식에 의거 작성 되 어 있 음. 

전국토지시가조사 ( 한국감정원 ) ; 매년 4 월말 현 재로 동， 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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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까지 생업 , 주택 ， 공장 ， 농천 지 깨관 양l ‘중 ， 하‘ 

료 구분하엑 : 시가조사 - 하고 l 있 r음 ， 

-농가경책조사 ( 농i수산부 ) :.. 77 연말 및 매월 ' 1 5 일 현재로 

농산품 생산 tlj 죠사에 필요한 농경지의 뜸급 ， 

면적 ， 시자블 조사하고 있음. ( 전국 3375 표븐 

가주) 

냐， 동자료。l 용상으| 눈제점 

띤척운 지척봉제 자료를 이용하고 

川 전국토지 시가소사 ( 한국감정원 ， 농염협동조합 ) 가격 자 

효를 이용한 경우 똥 자료는 시점이 77 년말 기준시점과‘상야하 

그l 지 역 별 ( 상， 줌 ， 하 ) 최고 가격。l 묘로 。l 용-상 곤란합 . 

(2) 농가경제조사의 농경지 시 가 ( 엄 및웰벌연자료 1 둡 。l 용 

한 경우 전국의; ’ 농경지 등1주별 주성바외- 본조사.9.] 농경지의 τ t:r 

급펠 구성 비 7} 일치하여야 하나 비율이 상이할 경우 시가 평 

‘균 가액을 적용하기 근란하며 조사펀 몫정지의 도벌 펑균 가격을 

도별 면책에 적용시킬 경우 도전체의 농정지 시가플 대표할 수 

있는지 야부가 선생되어야함 . 

마 . 보원·사한 

놓 자호를 검토한 결과 위와같은 운제점이 발생하므로 마 

읍사항을 보완작성하여 본 질-우자회의에서 채검토 하기로 하였음. 

l’ ) 농·가경재조사 대상가구 소유토지괴 등급별 면척올 ‘ 파악하여 

천.국치와 비교함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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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1 

(2) 농가경 제 조사에 서 조사원 농경 지 , 서 가으l 팽 균을 산출하여 

한국、감정원 농업협동조깎 자료와 비고L함 . 

(3) 위의 각각의 각각 자료 ( 3 종 ) 를 이 용할 경우의 구처l 젝 안 

펑가망법 

(4) (3)항에 서 제시되는 3 가지 방법에 대한 각각의 문제점 

제 71 ’ } 

fs) (3)항에서 체시된 3 가지 펑가땅뱀에 대한 타당성 ， 캠증을 

우|힌" 구-체척안 ;:>)-엽일정 

(6) 농가경·제 조사의 자료플 이 용-할 경 우 옥장용지 에 대한 추 

>~l 방- 넙 ( 별 도 ) 

“ ~‘ ν . , 

‘ -
‘ • l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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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 첨 >
토지 및 산럼자산 펑까지힘서 (시안) 

1 • 복 척 

재생 ‘산 불가능한 자산중 토지 및 산럽자산을 펑 가하여 일국 

으l 총가용 생산능력과 실물자산에 대한 금융척 수요플 측정하고 

나가서 국민대차 대조표의 펀제짜 각종 경제정책 수렵을 위한 기 

초자료찰 제꽁하고자 함 . 

2 • 지역 빛 자산의 벙위 

지역의 법위 

우l!j 나라 영토중 행정권이 낌]7.1 는 전 영역에 걸쳐 조사함 . 

나 . 자신의 범위 

川 자산은 재생산 가능한 유행자산파 -^B 생산 불가능한- 유형자 

산으르 구분되 며 ， 채 생 산 가능한 유형 자산은 유‘행 _li..정 자산파 재 고 

자산으로 1977 년、 국부통계조사에서 파악되었음. 

(2) 재생산 환자능한 유형자산은 마읍피- 같으며 ， 이 ‘풍 토지 및 

산립을 평 가대상 자산 o 로 함 . 

* 재생산 불 가능한 자산 
토 지 

l , 1. 다l 지 

12. 농 경 지 
‘ 

13.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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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산 럽 

3 • 지하자원 찢 추좋광상 

4. 수산자원 -

5. 눈 화 재 

* 토지 및 산림자산 

토 지 ( Land ) 

가. 대 치 (Land underlying buildings an d 

WOI‘ks) 

건 축풍 부지 , 농장점 근.!:， 농장마 당 

나. 농경 지 (Cultivated Land) 

재배지， 과수원， 포도원 ， 농기엽구성토지 

다 • 끼 타 ( Other ) 
/\ 

\ 

휴양ÀJ 공원 , 라이터 , 정원 ，공지 , 샤도 

2 산립 ‘ T1mb e r tracts and forests ) 

산립 , 산림 지 , 벌 판 , 임 도 , 잡목 덤 블 ，과 그 땅 

3.. 제 표 및 꽁표 

가. 제표의 원칙 

川 펑가결과의 제표는 목척에 부함되는 통시에 이용자의 펀의 

흘 도모하도록- 작성하여야 합 . 

(2) 각종 류
 

분
 

기존자료에 의거 분류가 가능한 최소단·위까지 

분류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땀 . 

-.'0-



나. 집계의 벨
 

문
 

부
 

1 
1'1 e 
τC Ir 

펑 차펀 자산은 마음과 같이 소 운주체벨 지역 연 ι 지옥( 임상) 

별 등으로 분튜함. 

E’” a
τ
 

체
 ‘ 

단
 

벨
 

부
 
치
 f 

인
 

쩨

/
 ‘
정
 
자
 

추
 
‘
앙
 밤
 

(

섬
 좋
 
지
 

써
닙
 

) 

@ 

A
φ
 A양
 
행 개 인 

(2) 지역별분류 

서울특별시， 부산삭도벨로. 제표항. 

(3) 지 목 ( 임 상 ) 별 분 류 ‘ ‘ 

@ 지 목 렬 분 츄 ( .sc지 ) 

지적법에 ·익거 천， 당， 과수원풍 24 개 분류로 함， 

9 임상 t셜 분류(임옥) 

침엽수 및 활엽수로 분류하고 시 성묵( 흉고직경 6 omoj 상) 

및 치목으로 분류함. 

(4) 기타 분류 

기본분류 이외에 필요한 경우 결과 작성시 둥급 1블 운류를 

추가하고 기본 분류는 세분 또는 재분류토록- 합. 

마. 공 표 

펑가 결과블 통계원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쳐 조사본부에서 

통일된 체제하어l 종합분석하여 1979 년말에 발간되는 J 971 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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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함 . :스호­., 부록-펀으로 종합보고서에 부통계조사 

빛 t 펑가방법 조사 4 • 

펑 가방 법 

토지평가 
) -( 

과세지 @ 

추쳐1 방볍 。

면혀 × 단가 ( 거래가격 ) s..;:그~~ 
。 101 e. ;-<]득렬 지역벨 

추계자료 。

조사 국부통-계 1977 년 nJ 
;ζ . 행정몽계 띤적자료 : 내무부 

조사결과 토지부문 중
 

위한 책점을 생산·비 경우‘농산물 

드O
 

료E
 

용
 

의
 

화
 

、

처O
 

지
 

자
 

깎
 

겨
。
 
、
격
 
’ 

노
。
 
. 

가
 

용
 

·
·

무1
 

료
 
말
 

세
 

x 

-

、
끽
냐
 
/l‘ 

격
 

」

사
 
료
 

가
 

7 

자l
 

기존 경우 토지의 증산으로， 끼타 

또는 -조정가격 의한 자료 ) 에 

자료 표본조사 

비 파세지 9 

소유토지 ‘민간비영 리단체의 ,,1 
Ã 중앙정푸기판 t Ä] 밖자치단체 

적용 거래딴가를 등균별 지목벨 ι 지역병. 파세지의 CD 

이 용 팽가액을 재산대장상의 각 7] ~갚으l @ 

우펀조사 벨도 @ 

추계 이 용히-여 CD방법을 방법중 등의 

산럽펑 가 (2) 

준함 평가방법에 토지 임야지 @ 

. ‘、 ‘ 
... -_. ---.;..‘---‘ 

ι 

~ 4,1 2 ~ 



목 임 9 

임목 6 C1n 이 상 〔 평균흉고직정 성 립 φ 

추계방법 ~ 。

임목축척 × 단가 ( 거래가격 ) 

산럽기·본통계 

추-계.자료 

임목축적 77 년말 한재의 

임목-딘가 : 시군 1월 9 임싱별 

。

만유럼 -12 까지의 77. 6 

국유럼 파악 . 단 ， 거래가격 ( 사 ， 공유럼 ) 의 

실젝 o 임목매각 77 년도 소판소별 각 。r 

. 산출 ‘ 3 
..:r:.. 

임옥 ) 치수링 [ 펑균흉고칙 경 6 C1n p) 안 G긴 

천연치수의 구관되며 천연치수로 조립치수외-치수럼은 

치수 낫우으로 - 경제성이 비하여 

에
 

에
 r 

수
 

‘
입
 
치
 

투’
 

히
n
 

조
 

노꽁력 

는
 

가
 

-

퍼
。
 

으
」
 

목
 

。
#
，

한함 . 럽의 

추계방법 。

푸자액을 무육 〈 職띔 ) 조. \，) 별
 

종
 

>
<T 지역별 ， 연도혈 ， 

평 가 이용 

조립실젝통껴l 

츄;계지- 료 

연5'_벨 ， 지 역 벨 9 수종별 

。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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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 조사부문 맞 방법 

3:. 시: -Br -~ ‘ :」z-- 사 법~그펴 
-----.~_. __ ._--

(1) 정 부 q;I1; 법인 정부 ‘ 및 법 인으l 소유토지에 한국은행 빚 

ζιf:iì- 토지 께하여 치， 크 。느벼 E 장부 가액을 한국산엽은행에 
r 

도사 ( ‘i9 77 년 국부상쳐1 조사에 서 조사 

천부 ) 완료 

(2) 닝 l 법 t낀 u] 영 우펀 조 사 [ 펄' ->.~ 시 ) |별도조사 

’ ‘ 
리 단체 소유 

‘토지 

(3) 토지 거 래 가 껴 지 목별- 등퓨 1뀔 표 행정겨l 통’을풍 

본조사 한 우펀 EE 사 

(4) 엽 목 가 격 | 시군별 입생-별 거래가객죠사 | ” 
(5) 지바 「H- 긴 I그r |기존 행정 자료 이용 

5 • 덤 당커판 

담 당 기 판 가 닝 .. t그 

τr <11 고 

국
 

HT 

폐
에
 
‘ 

사
 

통
 

사
 

수
 

조
 
노
。
 

초 
。

파L 
; 선부분 종합 

산 립 

흉;껑 지 ( 과수원 , 목-장용지 포렘- ) 

잔힘 〈 임야지 포함 ) 청 

한국산엽 은행 농경 지 , 임 야 지 블 제 외 잔 전 .!i"-;!(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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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일 정 

가1 기 본쳐1 획 수힘 ( 78.5- 1) 

냐， 기 촌자료 수칩 ( 78. 5 -78. 9) 

마 I 평가지 침서 작성 ( 7S- 9 .. 78. 10) 

기 흔자료 보완 ( 78. 11 \0, 79. 4) 

평 가 작엽 ( 79. 5 ‘ 79‘ 

바 ， 닌
 τ
 

석 ( 79, 8 ) 

사 . 공 표 ( 79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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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90 차 >

1978. 10. 21 

L 토지 및 산림자산 지펌서 작성 

가. 조사목척 지역 및 자산의 법위 

조사목척， 지역 빚 자산의 범위플 -검토한 결파 마음과같‘ 

이 보，얀 작성하였유 . 

川 조사옥척 

채생산 불가 캉단 자산풍 토?1 맞 /샌링자산을 펑가하여 

연국의 송가용 생산등랙과 생-우자산에 대한 끔융죄 수요괄 측정하 

.:il 냐가서 국민대차 때조표r1 펀제와 각종 경 제 정책 수렴 을 위한 

7ì 초 자효블 작성하고자한. 

(2) 지 역 렛 자 산 익 범 위 

(j) 지 역 ~ I 법 위 

우 리 나 라 영 토풍 행 정 권 이 rl] 치 는 전 영 역 어| 걸 쳐 조 

사함 . 

생 자산의 뱅위 

CD 자산은 재생신 가능한 유형자산과 재생산 불가능한 

유‘현자산으로 구분되며 재생산 - 가능한 유형자산은 유·행고정자산파 

.-'B 고자산으로 1977 년 국부몽계조사에서 파악되었음. 

@ 재생산 불가능한 · 유헝자산은 다·음과 같으며 이풍 토 

지 넷 산럽을 펑가 대상 자신-으로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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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산 불가능한 자산 

L 토 지 

11 , 대 지 

12. 농경지 -‘ 

13. 7] 타 

2 • 산 립 

3 • 지하자원 및 추출-팡상 

4 • 수산자원 

’ 5 • 운화재 

*토지 및 산힘자산 

1 • 토 지 ( Land ) 

’ 、

、

가 • 대 지 ( Land u n de rlying buildings a nd .works ) 

건을추울 부지 ， 농장접근로， 농장마당 

나. 농경 지 ( CultiVaed Land ) 

재해지 ， 과수원 ， 포도원 ， 농가업구성프지 

다 . ‘ 기 타( Other ) 

휴양지， 공원，놀이더，정원， 꽁지 ，사도 

2 • 산 립 ( Timber tracts and f orests ) 

산림， 신-립지 ， 벌판， 임도， 칩--뜩덤불과 그 땅 

냐. 초사 및 평 가 방법 ( 토지 ) 

토지자산 펑가방법을 검토한 절과 아래와 갇은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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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표 평가하는 것윤 원젝.2.._효 차그L 각지부에서는 이플 시행한 경 

우 발생하논 운제갱 ， 조사방법 ， 일정능을 죄성 본 실무자펙외에서 

‘ . l 

채겁토 하기 로 하였음 . 

0 변적은 77 년말 현재， 지 척풍계플 。l 용함 . 

。 토지가격은 지역별 ( 1 I 개시도 ) , 지옥연 ( 25 개지옥 ) , 
등급펠 ( 75 등급 ) 핑 균가격을 작성 이용함 . 

。 펑 가방-법 = 면적 X 펑끊가격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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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 차 >

‘1978. 10. 24 

1 • 토지 및 산럽자산 평가지청서 검토 

조사본부에서 작성한 토지 빛 산립자산 핑가지챔서 ( 시안) ; 

를 검2i'_하고 일부 수정 보완하였으며 동 지첨서 펑가방법에 마 

음과 갇은· 운제점이 있으므로 기츠자료 ‘작성가판인 내무부 세정 

과， 지적과의 담당자를 차기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동 자료와 

작성방법， 작성상의 문제정등을 파악한 후 구체척인 펑가 방법 

-올 강구하기로 하였음. 

가. 기 조사된 국부통계정부， 법인 토지 부문 철과를 창 

고하여 소유주체별로 제표할 예정야 ,+ 현자효 상태를 감안하여 

볼혜 소유주체 1셜 분류가 어려울 것으로 예장되며 특히 지역별 

소유주체별 분류의 기능성은 희박함. 

냐. 지역별， 지옥별， 등급별 펑균 가척올 산출하기 위하여 

표본조사플 하는 경우 Cell 아 너무 세분되어 있어 표본수가 않 

을 것으로 예상되으로 각분류의 축스조정。l 불가피함. 

마. 각시군에서 판려하고 있는 지적공-부 및 지방세법 ‘ 규청 

에 의거한 자료 현황을 정확히 파악능1- 치 위하여 현지 확인이 

휠요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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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총자산액 ( Gross ) 개 념 설정 

본 실무지피의 ( 8 1, 85 차 ) 에서 논의되었던 Gr oss 개념 

을 정확히 정힘하 7] ‘ 워하여 판계기판인 당원기획국， 한국개발연구 

원 ， 에 서면 자문한 후 본 국부동계 자문위원회에 장정하여 

Gross 개념을 개 ;생닷}하기로 하였음 . 

1 、 1 ‘ ’ r ‘ 

!、 、 ι !‘ 

’ -‘ 

1.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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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쳐l <

2 -, I 1978 

oJ 
;ζ 검토 펑가지침서 

위하여 

산립자산 토지 

기존자료(지척동계 ， 전국 

담당자 

추계를 산립자산 및 토지 

지켜과 세정과9 내우부 작성기판인 가격통제) 등급 토지 

캠 운제청을 이용상 작성방법 ， 동자료의 개최하고 연속회의플 의 

z} "!. 
l三 。 .마음과 절과는 토한 

자료) 지척통계 ( 토지면적 가 . 

작성반법 
) ’ j 

( 

‘ 

지적공부에 있는 비치되어 군，주에 시， 본동계자료는 。

‘하였음 . 

집계표에 임야대장의 oJ 
X 토지매장 등록지는 지적공부 。

하였음 . 

따 경 쳐1 에 된
 

료
 
「

E 
? 
) 임야도에 및 지적도 토지는 마등록 。

추제하였음 . 라 

소유별(:국‘유 별
 

E 
; ’ 

c 

。지독별 쿠운하여 시도로 시 군， 。

‘작성하였픔 . 인유지 )르 :>:1 , 

현쩌임 . 3 l , 2. J 977. 븐풍겨l 는 。

에
 

로
 

버
H
 ‘ 
n­

‘
혀
 ‘
되
 

지
 

‘정
 

격
ζ
 

。 l 용방법 (2) 

상태 등·록한 소유자가 포지.1!j 의거 본자료는 

어} 
지목 싣제 지목변척과 지적풍계상으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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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직 。l 격 차 가 있 을 것 A로 예 상되 냐 도시 개 발 지 역 을 제 외 한 지 

역은거의 실제지목과 부함되고 그 차이와 폭도 미세하므로 면척 

자료는 본 지척통계 자료를 이용하기로 하였음 · 단 ， 소유주체별 

분류는 본 지척통계 자료로는 불가능 하므로 기조사펀 국부통계 

조사 토지 자산부문 〈정부 ， 볍인 ) 을 함고하여 분류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음 . 

나 . 토지 등급 가격동계(토지가격자료 ) 

川 작성 l낭법 

62 년도에 작성한 임 대가액을 조정한 전국토지 등급 

가액을 기본으로 하고 거래(매매 ) 사헤비례법에 의거 표준치 가 

액을 초사 변동펀 쪽만큼 등i급을 조정하여 토지에 판한 과세표 

준이 되고 있는 토지 등급 가격을 지목벨， 뜸급별로 가액을 3 

년마다 작성하고 있음 . ( 최근자료 7 6 년도말 ) 

* 거래 λ} 혀l 비례법 

시장가격의 추산은 실제죄인 거래에 있어서 지불된 

가액과 최근에 시장에 할풍되어 애도언이 요구하는 가액에 입각 

해서 부동산을 펑가하는 수단으로씨 이플 거래사폐비례볍이라 한 

마 . 

* 표준지 결정 방법 

아래 분류표와 같이 지대 ， 지구를 정하고 지구를 

대표할 수 있는 지목을 결정 그 지옥중 지가변동이 심하지 않 

고 상지상의 가격의 지 역 윤 표준지 로 결정함 . ( 전국 약 9. 00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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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 

상엽지구 

주거지구 

도시지 대 공엽지구 ( 공장용지 ) 

근교농엽지구〈전，탑，과수원) 

특수지구 (과수원，운동장 용지등) 

취락지구 (상가지， 주거지) 

공업지구 (공장용지 ) 
, 

농촌지대 농업지구 ( 평야지， 구릉지 ) 

산간지구 (입지) 

특수지구 ( 유원지， 광천지 ) 

(2) 이용뱅법 

@ 표준지， 가격산정 기준심사요령서 및 표준지 목록-올 캠 

토하여 표준지의 가격파 토지등급 가액의 차이촬 산출 일정한 조 

윌r 을 선 토지에 비례 추정하는 방안을 연구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시행할 경우 기존자료의 정확성식l 문제가 있융 것 A로 예상되묘로 

자료요청시 사전에 작성기판인 내무부의 실무자와 충분히 토의촬 

거쳐 시행하치로 히-였음. 

9 내무부의 표준지 가격에 대한 이용여부는 현재 자료블 

가지고 있는 시，군에서 직접 가격자료와 현지의 현황을 파악하여 

분석한 후 결정하는것이 요망되었읍. 

g 내무부의 표준지 가격자료의 이용이 불가능한 정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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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벨 ， 지목별， 등-퓨별 지번 대장을 모접단￡로 한 별도의 표;본 

조사카 요청되냐 현 여건(예산 9 안력，시기 ).Q.. 료는 어려을 것무로 

판단되었음 . 

(3) 끼 타자료 

또한 내무부 자료이의에 건절부의 토지 수용을 위한 국 
r\ 

로 C↑용 판리법상의 가격 9 국세청의 투기지역 고시가격 ， 감정원의 토 

지감정을 위찬 가척등、을 풍분히 ‘ 검토하여 본 추계작업에 반영시킬 

며1 정 임 • 

-、‘

. '、 - ‘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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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1 ~3 차 >

1978. 11. 2 J 

1 • 토지 및 산립자산 추계방법 

토지 빚 산럼자산 추계를 위하여 평가법위 빚 형가방법을 

검토한 결과는 마음과 같음. 

가. 명가범위 

토지 및 산덤자산 평가벙위는 원칙척으로 아래외r 갇은 

분류기준·하에 업무를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판계이용 기판의 토지 

및 산럽자산 자효 수요흘 파악한 후 추후 조정하기로 하였음‘ 

~H 격 역 1 1개시도 (서울* 부산， 겪기， 강원， 충북i 충남， 

전남， 천북g 경북， 경남， 제주) 

(2) 지 목 ; 지 척 법 에 의 한 24 개 지 옥 ( 천， ’ 탑， 과수원， 목 

장용지 ••• ••• 장종지 ) 

(3) 소유주체 : 천 국 단위 의 소유주체 렬 ( 정 부， 볍 인， 개 인 ) 5 개 

지목별(전 9 탑， 대지， 임야지， 기타)분류 

냐. 평 가방법 직-성 

(1) 마음파 같이 각지부별로- 세부계획서(명가방법 t -작업일정 

결과표안능) 플 · 작성 11. 30 까지 조사본부에 제출하기혹 항. 

농수산부 : 농정지， ← 과수원， 목장용지 추계계획서 

산 럽 청 ι 산럽 및 입야지 추계계획서 

한국산업은행;농경지， 과수원，목장용지， 임야지블 제외한 전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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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계계획셔 

법인소유토지 지목별 추계계획서 

한국은행 : 정부소유토지 지목·별 추계계획서 

(2) 토지자산 추계에 필요한 토지 변척 자료는 각 지부공통 

으로 내문부 지척통계를 사용하기로 함. 

(3) 가격자료는 토지응급 가격통계둥 기존자료의 이용 가능성 

을 검토하고 기좀자료호 추계하는 젓이 불가능하연 표본조사방법올 

채택하기로 합. 

2 • 중고풍자산 펑가방법 

국민은랭 낚 규 홍 조사역은 중고품자산 취득의 펑가방법 

을 작성하여 12. 3 까지 조사본부에 제출하기로 함. 

3 • 기 타사항 

각지 부벨 78 년도 국부통계 업 무추진 실척 을 , 1. 30 현재 

로 작성 ’2. 3 까지 조사본부에 재출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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